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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l 연 구 기 간 2021년 2월 ~ 2021년 11월

l 핵 심 단 어 업무상 사고사망, 선박건조업, 철골 및 지붕작업, 안전대 부착설비, 

환경미화원,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 배달 라이더

l 연구과제명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 분석 연구(Ⅰ) 

1. 연구배경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산재예방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0년 1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사고사망자수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오히려 27명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음식서비스 배달 수요의 급증 등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택배 및 배달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 간 전통적인 

사고사망자 다발 영역으로 인식된 건설업 떨어짐, 제조업 끼임에 이어 새로운 

사고사망 발생 위험영역으로의 전이가 우려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직종별 산업재해 특성과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해 사고사망자 다발영역을 

파악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사망사고 발생 위험성과 현행 제도 및 사업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고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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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 사고사망 및 사회적 이슈 분석과 연구 분야 선정

업종별 업무상 사고사망 및 사회적 이슈 분석을 기반으로 선정한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제조업 : 사고사망자수 및 사고사망만인율은 지속적 감소 추세이긴 하나, 

2017년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다. 2020년 사고사망자수는 201명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하였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50‱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연구 

분야는 10년 누계 사고사망자가 다발이고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3개 

소업종 중,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근로자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중 ‘선박건조업’을 선정하였다.  

∙ 건설업 : 사고사망자수는 추세적 변화없이 매년 400∼500명대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5년 최저치(1.30‱)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2.00‱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3차원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로 선정하였다.

∙ 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사고사망자수는 2019년 2백명대 아래(177명)로 

떨어졌으며,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0.16‱를 

나타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업종 내 

직종별 분석을 실시하여 사고사망자가 가장 다발하고 있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중 ‘환경미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사회적 이슈 분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음식 등의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원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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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을 연구 

분야로 선정하였다. 

○ 분야별 특성과 사고사망 위험 분석

사고사망 및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해 선정한 4개 연구 분야의 위험 특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선박건조업)

선박건조업의 특징으로는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영향으로 국제경기, 교역량 

등에 따라 업황이 변하는 경기민감 산업이다. 또한 생산 자동화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무제공형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위험요인을 동시에 지니며 혼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업종이기도 하다. 

선박건조업은 2010년대부터 최근까지 긴 기간 불황을 겪었으나 최근 국제

해사기구(IMO)에서 발표한 각종 환경규제로 신조 발주가 증가하고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구조 및 특성, 산업재해 통계, 

국내·외 재해예방 정책 및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일용직 및 하청 노동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도급계약 시 사내협력사의 안전보건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선종 및 생산단계별 확보되어야 할 적정공기 기준 마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산업안전에 국한한 원청의 감독 및 시정요구 권한 

부여, 조선업 고유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 등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설업(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

최근 5년간 건설업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공장·창고 공사의 

떨어짐 사망재해(110건)에 대한 기인물 분석 결과, 철골 구조물 38.2%(42명), 

지붕 34.5%(38명), 고소작업대 14.6%(16명), 선라이트 12.7%(14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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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골작업과 지붕작업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망재해의 안전 시설물 설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이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국내·외 안전대 부착설비와 지붕작업 안전시설의 성능기준과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실정에 맞는 철골용 및 지붕용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고시 및 기술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지붕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붕재 제조 시 안전대 부착용 앵커를 설치하고, 

깨지기 쉬운 지붕재는 격자형 금속망을 사전에 시공하는 등의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철골공사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성능기준을 도급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서비스업(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분류·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지자체 소속이거나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소속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자체 소속은 주로 가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았다.

정부는 2018년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부착,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대책을 제시하고, 

환경미화원 안전작업 지침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재해예방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한 작업 원칙 예외 허용, 

100리터 이상의 대용량 봉투 사용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합동평가의 복원 및 정량적 

평가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예외 규정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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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위에서의 떨어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 설치의 의무화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사회적 이슈(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 

등의 이륜차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교통사고 등 관련 산업재해의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산업재해 

분석, 배달원(400명) 설문조사 및 생태계 구성원(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 

대한 심층면접 등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배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및 종사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등 안전기능 강화, 플랫폼사 안전인증제 및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 산업의 체계화, 배달제한시간 등 배달 알고리즘의 합리적 개선 및 빠른 배달 

정책의 지양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과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달시간 제한 금지 대상에 음식점주를 

포함하고, 부업으로 종사하는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없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의 검토, 가슴 보호대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부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이행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교육 제도의 강화와 

교육의 실효성 확보, 라이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서비스의 

확대 등도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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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활용방안

∙ 선박건조업 등 4개 연구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 및 특성, 네트워크 구조, 

산업재해 분석, 안전에 관한 실태, 국내·외 재해예방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심층 분석 결과는 향후 산재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상기의 분석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재예방 

방안 및 제언은 해당 분야의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더불어, 제안한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일부 정책 방안들은 보다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므로, 후속 연구과제의 선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문병두

  ▪ ☎ 052) 7030. 841

  ▪ bdmoon@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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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발생추이는 2014년도에 1,000명대 

아래(992명)로 내려간 이후, 2019년에는 800명대로 진입하였으며, 사고사망의 

글로벌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도 역대 최저치(0.46‱)를 달성하였다. 이는 그 

간 생명·안전을 국정운영 핵심가치(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주체의 명확화, 사고사망자 예방 등에 중점을 

둔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형성된 안전과 

건강이 기본적인 인권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Ⅰ-1]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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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12월 발생한 모 발전사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원청의 책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법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 발주자 

및 기업대표 등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중대산업재해1)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강화 및 입법 등을 통한 정부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한 효과를 현 시점에서 논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기는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62명으로 

하루에 5.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 주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산업재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882명으로 2019년 대비 오히려 27명 증가2)하였으며, 2020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0.46‱로써, 시계열적으로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3).

1)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

명 이상 발생

2) 2020년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38명 사망)의 영향이 있다.

3)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통계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각 국가별 산

업재해의 정의와 사고사망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Ⅰ. 서론

5

[그림 Ⅰ-2]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사고사망만인율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기조로는 2022년 사고사망만인율 0.27‱ 달성으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년∼’24년) 상의 목표(‘24년 사고사망만인율 

0.2‱대) 및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달성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고사망만인율 0.46‱ 0.33‱ 0.27‱ 0.26‱ 0.25‱ 0.24‱
사고사망자수 882명 616명 505명 487명 469명 450명

연간 감소율 - 15% 18% 4% 4% 4%

<표 Ⅰ-1> 중장기(‘21~’25년)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목표

* 출처: 공단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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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산재예방 사업의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전반의 장기적인 영향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온라인 쇼핑과 

음식서비스 배달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러 통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곧 물류창고의 건설 

증대, 물류창고 내 설비 증설 및 분류업무의 강도 강화,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그 간 전통적으로 

사고사망자 다발 영역으로 인식된 건설업 떨어짐, 제조업 끼임과 함께 새로운 

사고사망 발생 위험영역으로의 전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본 필수요소인 생산 가능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정목표인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사고사망자의 다년간 시계열 분석과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해 사고사망자 

다발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분야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성을 분석·전망하고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다차원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산재예방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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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국내에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주요 산업별·직종별 영역과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분석하여 사고사망 다발 분야를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망자 분석 및 산업동향, 사고사망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조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사망사고 발생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산재예방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영역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최근 10년간의 업종별·직종별 사고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 통계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해 사고사망 다발 영역을 분류하고 연구대상 

분야를 선정하였다. 연구 분야는 단순히 산업재해 통계상 사고사망 다발 

상위순으로 선정하기보다는 다발영역을 고려하되 연구를 통해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4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산업구조 및 특성, 산업동향 및 환경변화 요인, 관련 네트워크 구조, 산업재해 

통계,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적, 구조적, 기술적 

안전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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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및 범위

(1)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 및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한 연구 대상 

분야 선정

(2)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3) 산업구조 및 근로형태, 종사자 추이 등 특성 분석

(4) 분야별 산업동향 및 환경변화 요인 등 현황 분석

(5) 관련 네트워크 및 구조 분석

(6)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 심층분석 및 시사점

(7)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등 분석

(8) 산재예방 정책 방안 제시 및 제언

2) 연구방법

(1) 국·내외 사고사망자 중심 산업재해 통계 분석

(2) 각종 경제지표 및 사회적 이슈 분석

(3) 국·내외 다양한 문헌, 연구보고서 및 사례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현장 실태조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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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연구수행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Ⅰ-3] 연구수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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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고사망 및 사회적 이슈 분석

1. 주요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1) 제조업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의 제조업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 사고사망자수는 2013년 2백명대(284명)로 진입한 후, 2020년에는 

201명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2백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지속적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0.50‱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그 이전과 비교해 감소추세가 완만해지고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1] 제조업 사고사망자 현황(2001∼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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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제조업 중업종별 사고사망자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10년 누계 

사고사망자 다발 상위 3개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273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328명), 선박건조 및 수리업(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식료품제조업 17 22 19 16 11 11 8 14 10 12 140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

21 8 11 10 7 16 13 19 8 5 118

목재종이제품제조업 17 12 15 10 17 11 9 10 12 10 123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8 0 1 1 3 1 2 1 1 2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41 52 39 26 35 33 22 29 28 23 328

의약품·화장품·연탄· 
석유제품제조업

5 0 1 5 1 2 2 2 0 1 19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151 169 144 129 127 105 109 110 124 105 1,273

금속제련업 3 3 6 6 4 2 3 3 1 4 35

전기기계기구·정밀
기구·전자제품제조업

4 19 6 12 3 9 4 11 8 6 82

선박건조 및
수리업

33 30 23 24 25 25 20 7 9 17 213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24 21 19 20 18 17 17 11 5 16 168

총 계 324 336 284 259 251 232 209 217 206 201 2,519

<표 Ⅱ-1> 제조업 중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2011∼2020)

상기 사고사망자 다발 3개 중업종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2020년 기준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1.183‱),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0.695‱),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0.6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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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사고사망만인율(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그림 Ⅱ-3] 사고사망만인율(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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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사고사망만인율(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의 경우 

사고사망자 다발 상위 업종이긴 하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제조업 평균인 0.89‱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020년 기준)

(1)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173,255개소/1,510,880명

(2)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 39,849개소/445,146명

(3) 선박건조 및 수리업 : 7,478개소/143,740명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2018년도에 사고사망자수(7명) 및 사고사망

만인율(0.413‱)이 최저치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 경기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중업종 기준의 분석은 업종 내 사업장의 

특성 분포가 너무 광범위하고 업종의 동향이나 환경변화 요인 등을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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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층분석을 위해서는 소분류 

업종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2011년부터 10년간 제조업 

소업종의 사고사망자수 누계 다발 상위 10개 업종을 분석하였다. 사고사망자수 

누계 상위 3개 업종으로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07명),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154명), 기타각종제조업(14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업종의 

10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기타각종제조업(1.4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1.12‱),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1.1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근로자수의 증·감과도 일정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 분석

하였으며,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2020년 기준)

(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7,069개소/141,519명

(2)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 21,282개소/161,789명

(3) 기타각종제조업 : 16,246개소/89,3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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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평균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사망자 33 30 23 24 23 22 20 7 9 16 207

만인율 1.98 1.68 1.25 1.12 0.99 0.97 1.02 0.42 0.64 1.13 1.12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사망자 18 17 13 17 20 15 18 10 14 12 154

만인율 1.69 1.33 1.01 1.23 1.36 0.97 1.16 0.62 0.88 0.74 1.10

기타각종
제조업

사망자 22 20 16 19 17 13 16 10 5 11 149

만인율 2.18 1.81 1.45 1.68 1.47 1.10 1.62 1.04 0.54 1.23 1.41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사망자 16 14 13 11 13 14 10 11 15 10 127

만인율 1.04 0.80 0.72 0.56 0.61 0.64 0.46 0.50 0.69 0.47 0.65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사망자 15 12 18 13 10 9 5 12 5 13 112

만인율 0.78 0.54 0.77 0.53 0.39 0.34 0.19 0.46 0.20 0.53 0.47

기타금속
제품제조업

사망자 13 24 6 10 13 8 4 8 13 11 110

만인율 1.35 2.16 0.54 0.84 1.03 0.61 0.31 0.61 1.02 0.86 0.93

건설용금속
제품제조업

사망자 11 12 13 14 9 6 13 11 7 5 101

만인율 2.40 2.24 2.40 2.40 1.42 0.87 1.84 1.44 0.98 0.71 1.67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사망자 13 11 10 7 11 7 4 10 8 12 93

만인율 0.91 0.65 0.58 0.38 0.56 0.35 0.20 0.49 0.40 0.66 0.52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

사망자 8 13 13 7 12 1 5 7 11 6 83

만인율 3.49 4.93 4.88 2.69 4.64 0.38 2.07 2.96 4.93 2.77 3.37

각종시멘트
제품제조업

사망자 9 5 9 4 7 8 8 8 8 7 73

만인율 4.14 2.08 3.74 1.70 2.88 3.06 2.93 2.76 2.80 2.95 2.90

<표 Ⅱ-2> 제조업 중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2011∼2020)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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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근로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그림 Ⅱ-6] 근로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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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근로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기타각종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중분류)의 경우 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17명 중 동 

중분류 업종 내 소분류 업종인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서 대부분의 사망자(16명)가 

발생하고 있었다. 상기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이한 점은 2018년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167,268명 → 141,729명 → 141,519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수(7명 → 9명 → 16명) 및 사고사망만인율(0.418‱ → 0.625‱ 
→ 1.131‱)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건설업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는 눈에 띌 만한 추세적 변화없이 4백∼5백명대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5년 1.30‱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는 2.00‱로 전년대비 0.28‱p 

상승하여 2006년(2.10‱)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년대비 30명이 증가하였으며, 전 산업 사고사망자 88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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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를 점유하고 있다. 공사금액별로는 1∼20억원 미만에서 37.1%(170명)로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사망이 가장 다발하고 있고,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1억원 

미만이 5.17‱로 가장 높았다. 한편 120억원 이상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20명이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전년대비 0.14‱p 하락했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의 사고사망자가 51.7%(237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수공사에서 33명이 증가하였다. 건축공사의 사고사망자는 공장·창고에서 

38.8%(92명)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이천 화재사고의 영향으로 32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림 Ⅱ-8]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2001∼2020년)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발생형태는 통계연도와는 관계없이 떨어짐(추락)재해가 

매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 428명 

중 61.9%(265명), 2020년은 전체 사고사망자 458명 중 51.5%(236명)가 

4) 2020년 건설업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디지털전략본부에서 분석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사고사망자)’ 분석 보고서(2021년 3월)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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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건설업의 재해분석은 주로 공사금액, 공사종류, 

기인물, 재해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1차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의 

통계분석을 통해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연구대상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인사이트 도출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사망에 대해 발생형태(떨어짐) - 공사종류 - 기인물을 

통합하여 3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중대재해조사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수는 1,908명이었으며, 이중 60.0%(1,144명)이 떨어짐에 의한 

사고사망자였다. 떨어짐에 의한 사고사망자의 공종별 – 기인물별 세부분석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합계 비계
철골
구조
물

지붕
사다
리

슬라
브

단부

작업
발판

·
가설
계단

바닥
개구
부

고소
작업
대

달비
계

이동
식

비계

선라
이트

기타

합계 1,144 101 94 83 81 73 71 71 62 50 42 30 386

주거, 상업
겸용 건물 236 31 20 6 12 16 18 20 14 2 6 0 91

공장, 창고 153 6 40 20 4 6 4 8 15 1 8 3 38

아파트 144 11 3 1 10 8 5 10 3 11 5 0 77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05 24 1 5 12 11 12 5 1 1 1 1 31

건물보수
공사 99 5 0 19 7 7 4 2 8 34 3 4 6

공장보수
공사 59 1 2 18 1 3 2 4 1 0 2 11 14

학교, 
관공서 
건물

39 5 4 1 1 3 5 2 2 0 3 0 13

기타 309 18 24 13 34 19 21 20 18 1 14 11 116

<표 Ⅱ-3> 최근 5년간(2016∼2020)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 현황

[중대재해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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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별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아래와 같이 주거·상업겸용 건물이 20.6%(236명)로 

가장 많았으며, 공창·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 18.5%(212명), 아파트 12.6%(144명) 

순이었다. 주거·상업겸용 건물의 경우 건물수량이 많고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에 

연구분야로 특정하여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인물별로는 

비계에서 8.8%(101명), 철골구조물에서 8.2%(94명), 지붕이 7.3%(83명) 순이었다.

[그림 Ⅱ-9] 공사종류별 떨어짐 사망사고

[그림 Ⅱ-10] 기인물별 떨어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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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공사종류 – 기인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에서 철골구조물과 지붕에 

기인한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1] 공사종류 – 기인물별 떨어짐 사망사고(15명 이상)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로 한정한 경우의 기인물별 떨어짐 사망사고는 

철골구조물 19.8%(42명), 지붕 17.9%(38명), 고소작업대 7.5%(16명), 선라이트 

6.6%(14명)를 점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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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공장·창고 관련 기인물별 떨어짐 사망사고

3) 서비스업

산업재해 통계 분류 상 공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는 

운수·창고·통신업과 기타의 사업을 통칭하고 있으며, 아래 분석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20년간의 서비스업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다. 사고사망자수는 2019년 17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2백명대 아래로 떨어졌으며,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 

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구조의 서비스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고, 전통적으로 산재 취약계층이 많은 업종으로써, 건설업과 

제조업 못지않게 높은 사고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영역도 있기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업종별·직종별 세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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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서비스업 사고사망자 현황(2001∼2020년)

우선 운수·창고·통신업과 기타의 사업 내 소업종에 대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누계 사고사망자수와 5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5개업종을 

추출하였다.

분류 사고사망자수(명) 사고사망만인율(‱)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➀(68)

육상화물 취급업 ➁(51)

퀵서비스업 ➂(43) ➀(11.737)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➃(39)

운수부대 서비스업 ➄(29)

노선화물 운수업 ➁(6.057)

특수화물 운수업 ➂(4.910)

기타화물 운수업 ➃(3.824)

구역화물 운수업 ➄(2.355)

택배업 ⑭(5)

<표 Ⅱ-4> 최근 5년 사고사망 상위 소업종(운수·창고·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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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종 중 사고사망자 다발 업종 및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업 관련 업종에 대한 최근 10년간 근로자수와 사고사망자수 및 

사고사망만인율의 추세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Ⅱ-14]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사고사망자 추이

[그림 Ⅱ-15] 육상화물취급업 사고사망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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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퀵서비스업 사고사망자 추이

[그림 Ⅱ-17] 택배업 사고사망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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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센터에서의 상·하차 작업과 분류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육상화물취급업에서 근로자가 연평균 10.7%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수 10명, 사고사망만인율 0.94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배송작업과 관련이 있는 택배업에서의 근로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이륜차 배달 종사자가 주로 가입되어 있는 퀵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 중에서도 2020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10.560‱)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써, 사고사망자도 전년대비 112.5%(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에 따라 음식배달 주문앱을 이용한 이륜차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근로자수도 연평균 94.2%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기타의 사업에 속해 있는 소업종 중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누계 사고사망자수와 5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5개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분류 사고사망자수(명) 사고사망만인율(‱)

음식 및 숙박업 ➀(123)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➁(11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➂(10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➃(99) ➀(1.549)

하수도업 ➁(1.414)

사업서비스업 ➄(43)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➂(0.507)

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 ➃(0.367)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➄(0.339)

<표 Ⅱ-5> 최근 5년 사고사망 상위 소업종(기타의 사업)

상기 업종 중 사고사망자수가 50명 이상 다발 업종에 대한 최근 10년간 

근로자수와 사고사망자수 및 사고사망만인율의 추세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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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음식 및 숙박업 사고사망자 추이

[그림 Ⅱ-19]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고사망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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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사고사망자 추이

[그림 Ⅱ-2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고사망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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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업의 경우 소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내 관련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직종이 매우 다양하기에, 상기 분석 자료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사망자 다발 및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의 

직종별 사고사망자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및 그래프와 같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배달원 21 16 11 19 12 79

음식서비스 종사자 2 3 4 1 1 11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 4 1 2 0 2 9

주방장 및 조리사 1 1 4 0 0 6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0 1 0 1 1 3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2 1 0 0 0 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 0 2 0 0 2

안전관리 및 검사원 0 0 0 2 0 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 0 0 0 1 2

판매 및 운송 관리자 0 0 1 0 0 1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1 0 1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0 1 0 0 0 1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0 1 0 0 0 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0 1 0 0 0 1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0 0 0 1 0 1

합계 31 26 24 25 17 123

<표 Ⅱ-6> 음식 및 숙박업 직종별 사고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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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2] 음식 및 숙박업 직종별 사고사망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6 6 8 6 5 41

자동차 운전원 1 3 2 2 1 9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 1 4 2 0 8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 2 3 1 0 7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2 1 1 1 1 6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1 0 2 1 1 5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 1 0 1 0 2

임업 관련 종사자 0 0 0 0 2 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 1 0 0 0 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0 1 1 0 0 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1 1 0 0 0 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1 0 0 0 1 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0 0 1 1 0 2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0 0 0 1 0 1

기타 1 1 1 1 4 8

합계 26 18 23 17 15 99

<표 Ⅱ-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직종별 사고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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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직종별 사고사망 현황

직종별 분석 결과,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배달원이 최근 5년 누계 79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에서 최근 5년 누계 41명으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청소원의 사고사망자는 25, 환경미화원의 

사고사망자는 16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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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사회적 이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단연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코로나이다. 

코로나-19는 산업·경제·사회 등 우리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바뀌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촉발하였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이슈는 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5세대통신(5G) 등의 

기반 기술을 활용한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현장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기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접촉 및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강제 전환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9대 사회·경제적 

변화5)를 예측하였는데, 산업안전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로봇에 대한 의존도 증가’이다. 무인화와 자동화의 대표설비인 로봇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비대면 수요 확대, 고령화 진전 및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른 노동력 대체·보완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로봇밀도(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는 2019년 기준 868대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며, 국제로봇연맹(IFR)에서는 2018년 국내 산업용 로봇 가동대수가 

3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5) Forbes,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2020.4.3.) 

   ①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확대 ②강화된 디지털 인프라 ③IoT 및 빅데이터를 

사용한 보다 나은 모니터링 ④AI 기반 신약개발 ⑤원격진료 ⑥온라인 쇼핑 확대 ⑦로봇에 

대한 의존도 증가 ⑧디지털 이벤트 증가 ⑨e-스포츠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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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4] 글로벌의 제조업 분야 로봇밀도(2019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2015년 이래 매년 

8∼10% 사이로 성장해 온 온라인 소비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0년 12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5조 9,94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1%, 전년도의 135조 2,640억 원 대비 19.1% 증가한 161조 1,234억 원이다. 

이는 곧 택배산업과 흔히 플랫폼 경제6)라 일컬어지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전년 27억 9천만 개 대비 20.9%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시대적 트렌드인 1인 가구의 급증(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30% 초과) 및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음식(외식) 

문화가 주문을 통한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로 이륜차 플랫폼 

배달로 이루어지는 음식서비스7) 거래액도 ‘19년 대비 78.0%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단위 : 천개] ○

6)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7) 음식서비스 :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으로 통

계 분류하여 통계청에서 ‘17년도부터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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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림 Ⅱ-25] 국내 택배 물동량 추세(2012∼2020년)

[그림 Ⅱ-26] 온라인 쇼핑 및 음식서비스 시장 규모 추이

이렇게 단기간 폭증하는 온라인 쇼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질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해당 산업의 기반이 되는 택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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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증가하고, 향후 택배 물류센터 종사 근로자 및 택배기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서비스 시장 규모의 증가 또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생태계의 변화는 노동강도 및 근로자수 등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며, 구축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사고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육상화물취급업, 택배업 및 퀵서비스업에 관한 산재통계 분석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이륜차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속해 있는 퀵서비스업에서의 이륜차 

관련 산업재해8)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아래와 같이 수많은 기사들이 

보도되어 지고 있다.

<표 Ⅱ-8>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언론 보도자료

 * 출처 : 빅카인즈(Big Kinds) - ‘오토바이 배달 사망’으로 검색 후 편집(기간 : ‘21.1.1∼3.30)

8) 퀵서비스업에서의 이륜차 관련 산업재해 현황

  - 사망자수 : 2명(‘17년) → 7명(‘18년) → 7명(‘19년) → 17명(‘20년)

  - 부상자수 : 576명(‘17년) → 862명(‘18년) → 1,386명(‘19년) → 2,237명(‘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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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야 선정

서두에서 제시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과 범위, 연구방법 등을 

고려하고, 앞에서 살펴 본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및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심층 분석할 분야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전제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① 사고사망자 다발 및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분야

② 사고사망 예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

③ 사고사망의 시계열 분석 상에 특이성을 보이는 분야

④ 연구내용에 부합하게 다차원적인 심층분석이 가능한 분야

⑤ 심층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

⑥ 그간 해당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영역 등

이상과 같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총 4개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업

중분류 기준 사고사망자 다발 상위 업종 내 소업종 중, 10년 누계 사고사망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3개 업종을 선정한 뒤, 연구내용과 

방법 상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9)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이 포함되어 있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사고사망자의 

9) 업종 내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다차원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분야(일반ㅇㅇㅇㅇ제조업, 기타ㅇㅇㅇ제조업 등)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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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건조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 

업종의 특이점은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수의 변화가 사고사망 발생의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소의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동 

업종 내부의 노동환경이나 산업구조, 인적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2) 건설업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발생형태(떨어짐) - 공사종류 – 기인물의 3차원적인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주거·상업겸용건물 및 공장·창고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상업겸용건물의 경우 워낙 다종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기에,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장·창고 공사의 사고사망 주요 기인물은 비계를 

제외하고는 철골 구조물 및 지붕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최근의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인해 택배업 및 퀵서비스업에서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퀵서비스업은 음식서비스 

시장 규모의 급증에 따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종사자 및 이와 관련된 사고사망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기타의 사업은 특성 상 업종 단위의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에,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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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내 직종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배달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음식 배달원의 경우 현재 플랫폼 배달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과 

음식점 소속 배달원이 점차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업에서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산업재해 통계 상 직업분류인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다시 ‘청소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원은 

주로 건물 내부 및 외벽 청소, 산업설비 청소, 가로수 제거, 공공근로, 건설폐기물 

처리 등 여러 산업분야에 종사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형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에 연구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미화원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사회적 이슈 분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된 사회적 이슈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설비이자 

무인화·자동화의 대표인 로봇의 활용 증가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택배 및 이륜차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 위협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택배 및 이륜차 배달 플랫폼 영역은 노동력의 

진출입 장벽이 낮아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상대적 산재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심야노동을 하는 등 

타 업종 대비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로봇의 경우, 로봇의 보급 확대가 

산재 사고사망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우며, 택배업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사망보다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그러므로 사고사망 예방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시급성 및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산재 통계상의 데이터로 

볼 때 사회적 이슈 분야의 연구 분야로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을 선정하여 심층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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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제조업(선박건조업) 

②건설업(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 ③서비스업(환경미화원) ④사회적 

이슈(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 총 4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절 부터는 각 분야별 특성과 사고사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기술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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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1. 선박건조업

1) 사업분류 및 연구범위

(1) 사업분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중분류에 해당한다. 대분류인 제조업에 속하며, 소분류로 세분화하면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구분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제조업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2602.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22603.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표 Ⅲ-1> 산재보험료율 고시 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 분류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 연구범위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통상 조선업으로 불리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산업별 재해 현황에 근거하여 제조업의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건조업과 선박수리업은 산재보험료율 고시 상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분류되나 실제 사업구조와 작업공정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장(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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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고사망 심층분석)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사고사망자 발생이 많은 

선박건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세목 내용예시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각종 재료로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선박, 화물선, 순항선, 유람선, 

예인선 등 각종 항해용 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및 부유구조물 등의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 활동(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

●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분류

○ 선박건조와 같은 사업장에서 하는 선박 의장업(선박 도장 포함)

○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

(선박용 구조재, 선체 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은 

제외

<표 Ⅲ-2>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사업세목 해설 및 내용예시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조선업의 산업안전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주제는 크게 ①하도급 체계 

②안전보건교육 체계 ③특정 작업(줄걸이 작업, 도장 작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는 조선업의 특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정책 방향성 제시에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 작업에 관한 연구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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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체계 관련 선행연구

하도급 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업의 하도급 생산체계는 경기에 

예민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하도급 생산체계 

아래에서 와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로 

논하였다.

한상철(2020)은 파견법상에 조선업의 특성을 반영한 불법파견 예방지침 

마련하고 원․하청의 격차 해소와 협력업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선업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은태(2020)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 부재에 대한 보완으로 원청에게 

하청으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준수토록 조치시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된 

조선소 안전표준화 문서 제정 및 선진 EPC사의 안전문화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윤성원(2020)은 도급작업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며, 50억 미만의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및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제도’의 

평가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2018)는 조선업의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필요 시 제한적 허용과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감독 및 보호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 친화적’ 원․하청 도급계약 체결 의무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원․하청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위험작업은 

숙련된 정규직이 담당할 것과 기능인력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원․하청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축소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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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교육 체계 관련 선행연구

안전보건교육 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업에 특화된 표준안전교육 

과정 및 관리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진우(2018)은 공인된 기관을 통한 안전교육 이력 및 증서관리 체계, 고소작업, 

비계작업, 크레인작업, 줄걸이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사고다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성진(2015)는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시간을 실현 가능토록 조정하여야 

하며 공정별로 세분화된 교육내용 개발과 사고발생 대처요령, 질병관리, 응급처치, 

추락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체험식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 구조에 기인하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부재에 관한 연구와 안전보건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 분류에 

따라 1차원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분류기준은 조선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조선업 

고유특성을 분석하고 업무상사고 사망재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등을 통해 

조선업 안전보건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49

저자
(연도)

제목 주요내용

① 하도급 체계 관련

한상철
(2020)

조선산업에서의 
도급․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조선업 특성, 해외 조선업의 도급 실태조사 및 해외 관련법 
비교 분석을 통하여 파견법의 입법정책적 대안 제시

-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불법파견 판단기준 필요
- 파견법 개정을 통한 파견근로 활용범위 확대 필요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소속 외 노동력 활용에 있어 조선업계 차원 개선 필요

윤은태
(2020)

조선업의 안전문화 
수준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A 

조선소의 도급작업 
안전문화 중심으로-

○ 제도 및 시스템의 안전문화 구축을 중심으로 안전경영패러
다임 전환이 필요함

-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필요
- 조선업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부속 규정 필요
- 선진 EPC사의 안전문화 구축 사례 벤치마킹 필요

윤성원
(2020)

조선업 도급작업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선업 도급작업 관련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신규 하청업체 기술지원 및 임시출입업체 안전관리 강화
- (법령)• 50억 미만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필요
       •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즉각 지시 필요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제도 객관적 평가방식 

필요

배규식
외

(2018)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 ‘17년 STX조선해양 스프레이 도장 폭발 사고, 삼성중공업 
지브크레인 낙하 사고의 근원적 원인 분석을 통한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시

- 안전관리 주체(원청) 결정 및 책임과 의무 부여
- 사업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제도 마련 필요
-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방안 필요
- 다단계 하도급의 엄격한 제한
- 1차 협력업체의 수익 보장 및 안전관리비 포함 방안 마련
- 핵심작업의 원청 숙련공 실시
- 조선기능인 자격제도 도입 필요

<표 Ⅲ-3> 조선업 산업안전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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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 및 특성

(1) 사업장 현황

조선업 사업장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6,856개소로 

전체의 91.8%를 차지하나 근로자는 42,724명으로 전체의 29.8%만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모두 완성배를 건조하는 

사업장이었으며 중규모는 소형 완성배 건조 또는 블록10) 제작 사업장이고, 소규모의 

경우 완성배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업체 또는 수리조선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조선업은 주로 소수의 완성배 사업장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물량을 분담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상생협력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에 원․하청 형태로 소속된 

근로자가 조선업 전체 근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블록(Block) : 선박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적정한 크기로 선박을 분할하고, 분

할된 각 구획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 후 도크에서 탑재하게 되는데 이때 탑재단위가 되는 

구획을 블록이라 한다.(대한조선학회, 선박해양공학개론, 2011)

② 안전보건교육 체계 관련

이진우
(2018)

국내 조선업 
중대재해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조선업 

안전교육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선업 산업재해 분석 및 안전교육과 재해와의 관계 실증분
석을 통해 중대재해 감소 방안 제시

- 안전훈련 표준체계 마련
- 안전교육과정 표준화 시행
- 안전교육 관리체계 정비
- 안전훈련 표준체계의 단계적 확대

서성진
(2015)

조선소 사내 협력사 
안전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 조선업 원·하청별 안전의식 및 안전보건교육 수준 실태조
사를 통한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제시

- 법정교육 시간 조정 필요
- 체험식, 시청각, 사례분석 위주 교육이 효과적이며, 공정별 

세분화된 교육내용 개발 필요
- 소속에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원청이 높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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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인
미만

20인~
49인

5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999인

1000인
이상

합계

사업장수 6,308 548 381 214 7 21) 62) 7,466

근로자수3) 26,379 16,345 27,638 30,617 2,605 1,696 38,166 143,446

<표 Ⅲ-4> 규모별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명]

* 2020년 12월 기준
1) 한진중공업, HSG성동조선(구, 성동조선해양)
2)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3) 근로자수 : 2020년 12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전체 근로자의 85.2%인 122,26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19,278명(13.4%), 그 외 지역은 448명(1.3%)이 해당하였다. 

다만 완성배 사업장(사내 협력사 포함)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블록업체 또는 

수리조선업는 여러 권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부산권역

전남 기타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사업장수 2,453 862 2,384 1,319 448 7,466

근로자수 25,990 37,697 58,577 19,278 1,904 143,446

<표 Ⅲ-5> 지역별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명]

* 2020년 12월 기준

 

(2) 산업동향 및 환경변화요인

가) 조선업 성장 과정 및 현시점 업황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형 조선 설비를 갖추어 세계 시장으로 

진입한 이래 2003년 선박 수주량 1,881만CGT11)로 세계 시장의 42.9%를 

차지하며 조선시장의 선도국이 되었다.(한상철, 2020) 이 시기 호황 국면으로 

11) 환산톤수(CGT):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값인 총 톤수(GT)에 선종·선형 환산계수를 곱

한 값으로 실질적인 공사량을 반영한다.(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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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많은 중소형 조선소 및 블록 제작업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함과 동시에 

제로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중국에 신조 물량을 빼앗김으로써 

국내 조선업체는 2010년대 중반 다수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를 맞은 대규모 완성배 사업장은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다만 시장에 신규 진입함에 따라 계약, 견적, 설계, 

생산 등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 상당한 수험료를 지불하며 기술과 경험을 쌓던 중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악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단절되었으며 기존에 건조 중이던 물량마저도 선주 측에서 

취소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국내 조선소들은 

사업 규모를 막론하고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1]을 확인하면 2015년 해양플랜트 물량이 급증하였던 

때를 정점(100%)으로 2020년 사업장수는 11.5%, 근로자수는 38.6%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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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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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사업장수 근로자수

[그림 Ⅲ-1] 조선업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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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전망

선박 발주량은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선박의 수명인 20~25년의 주기를 

가지고 사인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불황의 골 부근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까지는 미국, 중국 등의 국가 간 분쟁에 따른 경기침체와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해상 물동량 감소로 발주사들이 신조 투자에 

관망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과 해상 

물동량 정상화 및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운임 상승 등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현대중공업, 2021) 

구분 내용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 선박평형수의 대양 간 이동으로 야기되는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 
협약

- 신조: ‘17년 9월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 기존선: ’24년 9월 이전 IOPP 정기검사 까지 유예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 ‘30년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08년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
- 탄소집약도(CII, Carbon Index)에 따른 선박의 5단계 분류 및 

에너지 비효율 선박에 대한 리트로핏 권고와 각종 규제 적용
- ‘20년 75차 MEPC 회의 상기 관련 단기조치 사항 승인(MARPOL 

Annex VI 개정안)
- 신조: 일부 대형 선종에 대해 ’22년 4월부터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Phase 3의 선제적 적용
- 기존선: ‘23년 1월 이후 도래하는 IAPP 정기검사 시까지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ship Index) 요건 적용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MARPOL Annex VI 
Reg.13 & Reg.14)

- 선박의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등 규제
- 황산화물(NOx)와 질소산화물(SOx) 등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을 ECA1)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규제 강화 
- NOx: ‘16년 1월부터 ECA 지역 Tier 3, 그 외 Tier 2 적용
- SOx: ‘20년 1월부터 ECA 지역 황함유량 0.1%, 그 외 0.5% 

이하의 연료유만을 사용

<표 Ⅲ-6>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환경규제

 * 출처 : 한국선급(Briefings of IMO)
 1) ECA(Emission Control Area): 북미 및 북유럽 연안으로 그 외 지역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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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스마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조선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12)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등의 각종 환경규제를 쏟아내고 있으며 몇몇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선박에 대한 소급기한이 임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리하는 것보다 폐선하는 

것이 유리한 노후 선박의 경우 신조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해운업계의 

기존 선대13) 교체 바람이 크게 기대된다. 현재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각

국에서는 관련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조선업 장기호황에

서 세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의 선제적 개발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다) 시사점

향후 기대되는 조선업 호황 국면에서 지난 불황기에 타 산업군으로 이탈한 

고기량의 근로자를 다시 불러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선업 생산 근로자는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반면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처우가 개선되는 쪽으로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하면 

다단계 하도급 및 소규모 업체로 갈수록 인력난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도급 및 소규모 업체에 신규로 진힙하는 저기량 근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및 소규모 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원청이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영향력이 실제로 미치지 않는 등 산업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이에 향후 증가하게 될 저기량의 신규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제도 마련과 소규모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12)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해상교역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칙을 제정한다.(대한조선학회, 조

선기술, 2011)

13) 선대(Fleet) : 특정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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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조

가) 영업 과정 및 선가의 결정

조선업은 발주사의 견적 의뢰에 따라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 납기 등을 제시하는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후 생산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이다. 

또한 국내 조선소의 총 생산능력 대비 내수시장 기반이 작아 수출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이기도 하다. 선주는 세계 경기와 해운시장에 대한 전망, 

경제성을 고려한 선대 운영계획, 신규 항로의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박 발주를 결심한다. 이에 조선소는 각 사의 표준선박 설계도서 및 건조시방서14)에 

선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도크15) 운영계획에 따라 납기를 

정하여 선주에 제시하게 된다. 이때 선가와 납기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요소로, 세계 불경기에는 신조 수요는 적고 공급 여력은 

많아 선주가 지배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이 경우 조선소는 사업을 존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가의 선가와 단납기 일정을 제출하게 된다.

나) 원가 구성

선박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과 총 원가에 대한 각 항목의 대략적인 점유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Ⅲ-2]과 같다. 자재비는 강판, 추진기관, 발전기, 갑판장비, 통신장비 

및 거주구역 설비 등의 직접자재비와 용접재료, 가스 비용 등의 간접자재비, 예비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품목과 구성비는 선종마다 차이가 매우 크다. 강재의 

경우 국제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되며. 선박용 기자재도 국제 

해운업계에서 선호되는 제품을 선주가 요구하게 됨에 따라 외자의 비율이 높아 

조선소에서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14) 건조시방서(Building Specification) : 선박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작성한 문서로 

선박의 주요 치수, 적용 법규, 성능, 장비, 시스템, 시운전 방법 등을 정한다.

15) 도크(Dry Docck) : 바다와 연결된 육지를 사각 형태로 오목하게 파고 그 사이에 갑문을 

둔 시설로, 도크 내에서 블록 탑재가 완료되면 급수를 통해 선박을 띄운 후 갑문을 열어 

해상으로 예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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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설계와 생산 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으로 예상 소요 공수에 

각 조선소에서 산출한 단가를 곱한 값으로 임금 인상분과 반복 설계 따른 공수 

절감, 선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경비는 선급 비용, 보험료, 시운전 

비용, 행사비 등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지출이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일반관리비는 조선소 시설의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 등 감가상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대한조선학회, 조선기술, 2011)

선가

총원가(100%) 이윤

제조원가(97%) 일반관리비(3%)

자재비(70%) 인건비(15%) 경비(12%)

* 출처 : 대한조선학회(조선기술, 2011)

[그림 Ⅲ-2] 선박 원가 구성

다) 시사점

최근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절벽 상황에서 국내 조선소들은 사업의 존폐 

위기에 따라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적자를 감내한 저가 및 단납기 수주를 

이어나갔다. 적자를 최대한 만회하기 위하여 원가의 각 구성항목에 대한 절감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인건비의 경우 고비용의 경력자에 대한 구조조정, 임금체계의 

전환, 간접생산 부서의 분사, 하도급 물량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자 하였다. 

오랜 불황에 따라 선박건조 물량이 점점 축소된 바에 비해 조선업의 사망만인율을 

최근 3년간(’18년 0.41‱ → ’19년 0.63‱ →‘20년 1.19‱) 지속 증가하였다. 

이에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단행된 일련의 행위들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등 직업만족도가 저하된 점이 업무집중도 또는 안전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 지 상관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납기 수주 또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인 

건조 계약에서 조선소가 인도일을 지키지 못할 시 발생하는 인도지연금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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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당 억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납기 준수는 조선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리 항목이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생산기간은 무리한 작업량의 할당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풍토 조성, 충분한 설계기간 미확보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및 생산 돌관작업16)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노․사의 

참여를 기반으로 각 선종과 생산 단계별 확보되어야 할 적정 공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고용형태

가) 생산인력의 구성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영향으로 국제경기, 교역량, 원자재 가격 및 

수요 등에 따라 업황이 변하는 경기민감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반면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조선소 자의에 의해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인건비가 거의 

유일하다. 문제는 원청 생산직에 대한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직영 

인원의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일반 제조업처럼 

재고 조정을 통해 인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한상철, 2020)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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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사 직영 사무기술직

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가입된 대규모 사업장의 인력 현황임
* 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그림 Ⅲ-3] 조선업 원․하청 인력 현황

16) 돌관작업 :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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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선소에서는 생산 작업의 상당 부분을 외주화하고 사내·외 협력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고정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생산공수를 절감하는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의 원․하청 인력 변동을 살펴보면 직영 

생산직과 사무기술직의 경우 사내 협력사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이 작으나 사내 

협력사는 조선업 경기에 따라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건조 물량이 정점이었던 2015년 사내 협력사 인원은 약 13만 

3천 명으로 전체 생산직 인원의 78.7%에 달한다.

나) 재하도급 실태

조선소가 협력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협력사의 도급단가를 낮춤으로써 

적자를 해소하는 방식은 사내 협력사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내 협력사는 

정규직 채용에 따른 고정비를 줄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물량을 또 다른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것이다.

1차 하도급

원청 조선소
• 사무직
• 기술직(설계, …)
• 기능직(생산직)

3차 하도급

2차 하도급

···

···

···

협력사 A
• 관리직(조, 반장)
• 직접고용(본공)
• 계약직(일당직)

협력사 B
• 관리직(조, 반장)
• 직접고용(본공)
• 계약직(일당직)

물량팀 a 물량팀 b

물량팀 aa 물량팀 ab

* 출처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2018

[그림 Ⅲ-4] 원청 조선소와 사내협력사의 하도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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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서는 이러한 재하도급 업체 또는 일용직의 집합을 물량팀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구조는 재하도급 뿐만 아니라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조선소는 1차 협력사의 재하도급에 대해 ‘원청의 승인사항’으로 

하도급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청은 물량팀인 재하도급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거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2018)

다) 하청업체의 사망 위험

[그림 Ⅲ-5]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원․하청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업무상사고 사망자는 총 170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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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원청 하청

[그림 Ⅲ-5] 원․하청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원․하청 근로자의 사고사망 발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Ⅲ-3]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회원사의 원․하청 생산 근로자 천 명당 [그림 

Ⅲ-5]의 조선업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비를 계산하여 [그림 Ⅲ-6]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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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이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 의한 값이 아니며 조선업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수치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나 각 집단의 비중을 고려한 

사망위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위 : 천인율] ○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하청 원청

[그림 Ⅲ-6] 원·하청 사망위험 노출 정도 및 경향

[그림 Ⅲ-6]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하청업체의 사망위험은 원청 대비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간극이 좁아지거나 역전하는 등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황기에 접어들어 조선소의 긴축 운영과정에서 두 집단의 사고사망 발생 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였는지 검토되지 않았고 또한 간극의 감소세가 

유의미한 기간동안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하청에 대한 사망위험이 감소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까지도 조선업의 업무상 사고사망 재해는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시사점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2018)에 따르면 

사내 협력사들은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인사노무관리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하청단계가 심화할수록 원청 또는 1차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가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61

유명무실해지거나 의사소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급계약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사내협력사의 재하도급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되며 이행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업의 하도급 구조는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하청이 직영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 제공형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도급계약 형식이 파견법상의 불법파견17)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소는 불법파견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자 사내 협력사의 작업인원, 작업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하청에게 안전보건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이러한 원청의 

소극적인 행동을 더욱 유발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조항은 관계수급인의 

17) 불법파견 :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6조(파

견기간),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등의 조항을 위반하는 불법파견에 대해 형벌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금 원청업

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

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i) 원청

이 당해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
령을 하는지, ii)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조직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iii) 

협력업체 사업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iv) 계약

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

하는 업무가 원청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v) 

협력업체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2010다9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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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원청은 1차 협력사와 재하도급 업체가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출입인원과 작업 상황을 알 수 없고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작업행동에 대한 시정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은 하청업체에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국한하여서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감독과 시정요구, 

직접 교육과 각종 지원 등이 파견법상의 불법파견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5) 생산공정

가) 선박건조 과정

대형 조선소의 선박 건조는 대략 설계, 재료 구매, 가공, 조립, 탑재, 진수, 

의장 공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후 해상 시운전으로 선박의 성능을 검증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대한조선학회, 조선기술, 2011)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제외한 생산공정을 장소 개념에 따라 크게 구분하면 [그림 

Ⅲ-7]과 같이 내업과 외업,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내업은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하거나 외부로 

오염물질이 방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 또는 무빙쉘터 내에서 비교적 작은 

부품을 생산·조립하는 공정으로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외업은 조립블록을 

서로 용접하여 선박 형상으로 만들고 선주에게 인도하기까지 야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으로, 옥외에서 인력을 중심으로 초대형 구조물을 건조하고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건설업의 위험특성을 보인다. 

조선업의 생산공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소는 넓은 

철판을 구매하여 이를 최대한 남김이 없도록 조각내어 조립부재를 만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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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으로 조립하여 선각18)의 단위블록을 생산한다. 이때 선박의 건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단위블록을 조립함과 동시에 선각에 붙일 수 있는 

의장품을 최대한 함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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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선박 건조공정

조립된 단위블록은 추후 용접될 블록간의 연결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도장하여 옥외로 출고된다. 옥외로 출고된 단위블럭은 탑재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P.E.19)장에서 둘 또는 셋씩 이어 붙여 대형화된다. 대형화된 블록을 도크 

18) 선각(Hull) : 항해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기관 따위를 제외한 배의 골격과 외곽을 형성하는 

구조 주체

19) 선행탑재(Preliminary Election) : 2개 이상의 조립블록을 결합하여 대형블록화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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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선저부분부터 차례로 쌓아올려 최종 선박의 형상으로 만들게 된다. 이때 

선행화하지 못한 대형 기자재 등은 윗 블록이 탑재되어 상부공간이 막히기 전에 

집어넣어 설치한다. 선박의 형상이 완성되면 블록의 연결부 등에 외판 도장을 

마무리하여 해수면에 띄우고 안벽에 계류시킨다. 안벽에서는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의장품 설치와 도장작업을 완수하며 또한 각종 설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운항준비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통하여 선박의 

속도, 연비 등 전체적인 성능을 시험한 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여 선주에 

인도하게 된다.

나) 건조 방식

현대식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고전적인 선박 생산방식은 물가의 튼튼한 

선대20)에서 용골21)을 배열한 후 늑골22)을 붙이고 외판을 덮어나가는 식이었다. 

이는 선박의 외형을 우선 완성한 후 좁은 선체 내에서 의장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작업 간 간섭이 

심각하여 작업의 비효율 및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은 단시간 내 최대한 많은 선박을 건조해야 했는데,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블록건조 방식이다.(대한조선학회, 선박해양공학개론, 2011) 블록건조 

방식은 선박을 부분적으로 나누고 조립해 각각의 단위블록을 만든 후 이를 

도크에서 순서대로 쌓아 올려 선박의 전체 형상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도크 내 탑재 공정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조선소가 갖춘 도크의 수는 

한정적이므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도크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조선소의 

연간 선박 생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고안된 생산방식이 의장설치 

및 도장작업의 선행화이다. 이 방식은 블록의 조립과 동시에 가능한 모든 

의장품을 선각에 미리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도크 내에서는 블록 간 

20) 선대(Building Berth) : 선체를 건조하기 위한 조선대로 진수에 적합하도록 해안 근처에 수

선(水線)에 경사지도록 설치한다.

21) 용골(Keel) : 선저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박의 척추에 해당하는 종판

22) 늑골(Frame) : 선측 외판을 보강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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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만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도장작업의 선행화도 마찬가지로 블록 

연결부를 제외한 표면 대부분을 상도(Finish coat)까지 완료하여 도크 내 

도장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시사점

조선업에는 초대형의 선각 구조물과 최첨단의 운항․통신장비, 화물의 저장 

및 운반, 선원들의 생활시설 등에 각종 공학 기술이 총동원되는 산업이다. 즉 

선박의 건조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생산기술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위험요인은 

전 산업의 것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이다. 

선박의 건조 과정에는 철판의 절단․가공, 의장품 설치, 전기공사 등의 일반적인 

제조업 공정과 대형 구조물을 제작을 위한 비계 설치․해체,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용접작업, 보온작업 등 건설업의 주요 공정이 포함된다. 또한 초기 투자된 

설비를 여러 프로젝트에 반복 사용한다는 점은 제조업의 특성을 따르며 하도급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건설업의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재해예방 

정책을 마련할 때는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느 산업의 특성을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조선업은 건조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선각의 용접과 동시에 각종 의장품 설치, 

보온작업, 도장작업 등을 격벽을 마주한 채로,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혼재작업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충분히 주지시키며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에 실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업과 같이 하도급의 비중이 

매우 높고 재하도급의 단계가 매우 심화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의 안전의식이 

매우 낮고 관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집단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작업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위험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정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며 집단 간 작업정보 공유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본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경우 혼재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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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조선업에도 

선박 프로젝트 단위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킬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최근 10년간 사고사망 심층 분석

(1)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정부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①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②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③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조선업은 대부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실제 조선업 내의 다양한 사업형태별 산업재해 분석과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이 불가한 상황이다. 2020년도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근로자수와 

사고사망자수 분포를 <표 Ⅲ-7>에서 살펴보면 조선업의 근로자 대부분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근로자수(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1)(비)

선박건조 및 수리업 143,446(100.0) 12(100.0)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141,274( 98.5) 12(100.0)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123(  1.4) 0(  0.0)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2,049(  0.0) 0(  0.0)

<표 Ⅲ-7> 2020년 선박건조 및 수리업 근로자/업무상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2020년 12월 기준
 1)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로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

조선업은 평균적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품목 또는 제공 

서비스가 완성배, 블록, 수리로 구분된다. 또한 이에 따라 필요한 작업공정과 

위험요인, 안전보건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67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의 사업분류에 따른 산업재해 분석보다 

실제 조선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2011-2020년) 선박건조 및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사고 

사망재해를 완성배건조업, 블록제작업, 수리조선업으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해보았다. 

현재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이러한 사업형태별 구분이 불가하므로 우리 공단에서 

수행한 중대재해 조사내용을 가공하여 발생연도, 직종, 재해형태, 기인물, 공정, 

작업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

최근 10년간(2011~2020년) 전 업종과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Ⅲ-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전 업종과 제조업보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까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그간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사업장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값은 1‱ 초반대에 정체되어있으며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라 

급감하였던 사고사망만인율이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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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0.53 0.53 0.52 

0.51 

0.46 0.47 

1.6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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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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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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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그림 Ⅲ-8] 산업별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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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수를 <표 Ⅲ-8>에서 

살펴보면 사고사망자수는 총 206명이며 사업형태별로는 완성배건조업 112명(54.4%), 

블록제작업 61명(29.6%), 수리조선업 33명(16.0%)이었다. 이를 원․하청으로 

구분하면 원청 36명(17.5%), 하청 170명(82.5%)이었으며, 사업형태 중에서는 

블록제작업이 하청업체 사고사망자 비율이 제일 높은 93.4%(57명), 완성배건조업 

84.8%(95명), 수리조선업 54.5%(18명)이었다.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합계 34 26 21 28 25 23 20 3 15 11 206

완성배 13 12 11 17 16 19 14 2 2 6 112

└원청 2 3 2 1 - 5 1 1 - 2 17

└하청 11 9 9 16 16 14 13 1 2 4 95

블록 19 11 8 5 3 3 2 1 8 1 61

└원청 2 1 - - 1 - - - - - 4

└하청 17 10 8 5 2 3 2 1 8 1 57

수리 2 3 2 6 6 1 4 - 5 4 33

└원청 - 1 - 1 4 1 3 - 4 1 15

└하청 2 2 2 5 2 - 1 - 1 3 18

<표 Ⅲ-8> 발생연도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재해형태별로 살펴보면 완성배건조업에서는 떨어짐이 39명(34.8%), 부딪힘 

19명(17.0%), 화재·폭발 14명(12.5%), 끼임 13명(11.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블록제작업은 깔림·뒤집힘 15명(24.6%), 떨어짐 13명(21.3%), 화재·폭발 

10명(16.4%), 물체에 맞음 10명(16.4%) 순이었다. 이는 완성배건조업과는 

다르게 탑재 이후 공정이 없어 블록 셋팅, 중량물 취급 작업 비중이 높아 

떨어짐보다 깔림·뒤집힘 재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리조선업은 떨어짐 

6명(18.2%), 끼임 6명(18.2%)이었으며 그 외에 부딪힘, 물체에 맞음, 질식 등 

여러 형태의 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수리조선업은 완성배건조업 대비 

사내교통을 통한 물류 이동과 가스선박 보온작업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부딪힘, 

화재·폭발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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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떨어짐 부딪힘
화재·
폭발

끼임
깔림·
뒤집힘

물체에 
맞음

질식 감전 무너짐 그 외 합계

합계 58 29 27 23 22 21 10 5 4 7 206

완성배 39 19 14 13 6 7 6 2 2 4 112

블록 13 6 10 4 15 10 - 1 1 1 61

수리 6 4 3 6 1 4 4 2 1 2 33

<표 Ⅲ-9> 재해형태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완성배건조업은 작업발판에서 12명(10.7%), 크레인 

11명(9.8%), 지게차 9명(8.0%), 기타 구조물에 의해 7명(6.3%)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타 사업형태보다 고소작업이 빈번함에 따라 작업발판에서의 사고가 잦았다. 

블록제작업은 부재로 의해 10명(16.4%), 블록 8명(13.1%), 크레인과 지게차에 

의해 각 6명(9.8%)이 발생하였는데 블록 조립을 위한 선각 부재의 인양, 맞춤 

작업 등의 작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합계 112 61 33 206 불활성가스 5 - 2 7

작업발판 12 4 1 17 고농도 산소 1 6 - 7

크레인 11 6 - 17 도어 5 1 - 6

기타 구조물 7 3 7 17 론지·스트링거 4 - - 4

지게차 9 6 1 16 수직사다리 4 - - 4

블록 6 8 1 15 화물자동차 4 - - 4

부재 4 10 1 15 안벽 3 - - 3

인화성증기 5 3 2 10 섬유로프 1 2 - 3

고소작업대 6 1 1 8 유독가스 1 - 2 3

개구부 5 2 1 8 그 외 13 8 14 35

보온재 6 1 - 7

<표 Ⅲ-10> 기인물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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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조선업의 경우 기타 구조물에 의해 7명(21.2%), 그 외에 인화성증기, 

불활성가스, 유독가스 등 작업환경 관련 원인으로 각 2명(6.1%)씩 발생하였으며 

이미 설치된 의장품의 보수, 도장,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합계 112 61 33 206 끼임 13 4 6 23
떨어짐 39 13 6 58 └도어·해치 4 - - 4
└비계·작업발판 11 6 2 19 └고소작업대 3 1 - 4
└개구부 5 2 1 8 └크레인 2 2 - 4
└블록 상부 3 3 - 6 └블록 2 1 - 3
└론지·스트링거 4 - - 4 └대차 1 - 1 2
└수직사다리 4 - - 4 └기타 구조물 - - 2 2
└양중기 3 1 - 4 └선박스크류 - - 2 2
└기타 구조물 2 - 2 4 └기타 1 - 1 2
└고소작업대 2 - - 2 깔림·뒤집힘 6 15 1 22
└안벽 2 - - 2 └부재 2 7 - 9
└안전난간 2 - - 2 └블록 - 4 - 4
└기타 1 1 1 3 └기타 구조물 3 - - 3
부딪힘 19 6 4 29 └고소작업대 1 - 1 2
└지게차 9 4 1 14 └기타 - 4 - 4
└크레인 7 2 - 9 물체에 맞음 7 10 4 21
└화물자동차 3 - - 3 └기타 구조물 2 3 2 7
└기타 - - 3 3 └부재 2 3 1 6
화재·폭발 14 10 3 27 └섬유로프 1 2 1 4
└인화성 증기 5 3 2 10 └기타 2 2 - 4
└고농도 산소 1 6 - 7
└보온재 6 1 - 7
└기타 2 - 1 3

<표 Ⅲ-11> 재해형태-기인물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앞서 살펴본 사고사망자 현황을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재해형태별 기인물이 

무엇이었는지 <표 Ⅲ-11>와 같이 나타내었다. 분석할 재해형태로는 완성배건조업에서 

다발하는 떨어짐, 부딪힘, 화재·폭발, 끼임과 블록제작업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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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재해는 모든 사업형태에서 비계․작업발판과 개구부에 

의한 사고가 가장 잦았다. 또한 완성배건조업과 불록제작업은 블록 상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완성배건조업의 경우 블록이 모두 탑재된 이후 

선박 자체의 론지․스트링거 또는 수직사다리 등으로 이동하다 떨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였다. 부딪힘 재해의 경우 지게차에 의한 사고가 모든 사업형태에서 

가장 잦았으며 대형크레인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였다. 완성배건조업의 경우 사업장 내 교통이 매우 복잡하며 화물차와 

작업자의 이동이 많아 이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였다. 화재·폭발 재해는 

완성배건조업의 경우 가스선박의 보온재 주변 작업이 많아 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블록제작업의 경우는 용접작업용 고농도 산소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또한 모든 사업형태에서 도장작업 

중 발생하는 인화성증기에 의한 폭발사고가 다음 순으로 빈번하였다.

끼임 재해는 완성배건조업의 경우 선박 내 이동 통로인 도어․해치 및 대형공장의 

빅도어 등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블록제작업은 고소작업대나 

크레인 등에 의한 끼임이 가장 잦았다. 수리조선업의 경우 각종 선박부품의 교체, 

구조부 변경 작업 중 기기가 작동하거나 고정이 해제되어 끼이는 경우가 많았다. 

깔림․뒤집힘의 재해는 블록제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행태로 선박의 

부재나 블록 자체 등의 인양, 위치조정, 절단 중에 깔리는 사고가 많았다. 또한 

불록제작업은 물체에 맞음 재해도 빈번하였는데 이 또한 각종 중량물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본 재해는 부재․블록 셋팅 및 중량물 취급이 마찬가지로 

빈번한 완성배건조업보다도 절대적인 발생건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블록제작업의 

중량물 취급 작업표준의 적절성과 실제 현장 작동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보고서의 3장(산업구조 및 특성) 5절(생산공정)에서 정리한 선박 건조공정을 

기준으로 공정별 사고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완성배건조업의 경우 사내물류·교통 

중에 21명(18.8%), 안벽도장 13명(11.6%), 비계설치·해체 공정에서 총 10명(8.9%), 

선행도장 9명(8.0%), 도크․선대건조 9명(8.0%), 선행탑재 7명(6.3%) 등 도장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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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장 또는 P.E.장내의 선각공사 중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였다. 블록제작업은 

중·대·판넬조립 공정에서 16명(26.2%), 가공·소조립 14명(23.0%), 사내물류·교통 

중 6명(9.8%) 순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수리조선업은 도크·선대의장 

8명(24.2%), 안벽의장 7명(21.2%) 순이었다.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합계 112 61 33 206 외업 58 13 23 94

기타 32 10 8 50 └도크·선대의장 6 3 8 17

└사내물류·교통 21 6 2 29 └안벽도장 13 - - 13

└생산지원 4 1 2 7 └비계설치·해체 10 3 - 13

└기타 2 1 2 5 └도크·선대건조 9 1 3 13

└확인·검사 5 - - 5 └안벽의장 5 - 7 12

└구조물 해체 - 2 2 4 └선행탑재 7 2 - 9

내업 22 38 2 62 └선행탑재의장 4 4 - 8

└중·대·판넬조립 6 16 - 22 └도크·선대도장 2 - 2 4

└가공·소조립 6 14 2 22 └확인·검사 - - 3 3

└선행도장 9 5 - 14 └시운전 1 - - 1

└비계설치·해체 1 1 - 2 └기타 1 - - 1

└선행의장 - 2 - 2

<표 Ⅲ-12> 공정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작업별로 살펴보면 완성배건조업은 사업장 도로 또는 선박 내 작업장 이동 중 

17명(15.2%), 운반기계 운전작업 주변에서 15명(13.4%), 양중기 운전작업으로 

인해 13명(11.6%),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11명(9.8%), 용접작업 10명(8.9%) 

순으로 발생하였다. 블록제작업에서는 부재·블록 셋팅에서 9명(14.8%), 중량물 

작업 8명(13.1%), 운반기계 운전, 양중기 운전, 절단작업 중에서 각 6명(9.3%)이 

발생하였다. 수리조선업에서는 절단작업 5명(15.2%), 작업장 이동 중이 

4명(1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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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합계 112 61 33 206 사상작업 2 5 - 7

작업장 이동 17 4 4 25 기타 1 3 3 7

운반기계1) 운전 15 6 2 23 시설장비 정비 3 - 3 6

양중기2) 운전 13 6 1 20 용접 외 의장설치 3 1 1 5

절단작업 7 6 5 18 클리닝4) 작업 3 1 - 4

용접작업 10 5 2 17 잠수작업 - - 2 2

비계설치·해체 11 4 - 15 청소·정리정돈 1 - 1 2

중량물 작업 4 8 3 15 취부 작업 - 1 1 2

부재·블록 셋팅 5 9 - 14 곡직 작업 1 - - 1

도장작업 9 1 2 12 전기 작업 1 - - 1

위험기계3) 운전 6 1 3 10

<표 Ⅲ-13> 작업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1) 운반기계 : 지게차, 화물차, 트렌스포터, 대차 포함
2)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고소작업대 포함
3) 위험기계 : 보링머신, 굴삭기 포함

앞서 살펴본 사고사망자 현황을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사망사고 다발 공정과 

기인작업이 무엇인지 <표 Ⅲ-14>와 같이 파악해보았다. 분석할 공정으로 <표 

Ⅲ-12>상에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누계가 10명 이상인 공정을 선정하였다.

사내물류·교통은 완성배건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공정으로 

지게차나 화물차 등의 운반기계를 운전하는 작업 중에 가장 빈번하였고 그 외에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양중기를 운전하는 작업 중에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전체 공정에서 비계설치․해체 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공정에서는 하나의 특징적인 작업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우는 없었다. 중·대·판넬조립과 가공·소조립은 블록제작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으로 부재나 블록을 제 위치에 셋팅하는 작업이 가장 

위험하였다. 그 외에도 사상이나 절단하는 등의 작업에서 사망자가 종종 

발생하였다. 수리조선업은 도크나 선대 또는 안벽에서 각종 의장품을 수리하는 

동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작업의 조건이나 방법 등은 매우 

비정형적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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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구분 완성배 블록 수리 합계

합계 112 61 33 206 선행도장 9 5 - 14

사내물류·교통 21 6 2 29 └도장작업 2 1 - 3

└운반기계 운전 14 6 2 22 └작업장 이동 3 - - 3

└양중기 운전 6 - - 6 └양중기 운전 2 - - 2

└위험기계 운전 1 - - 1 └위험기계 운전 1 1 - 2

중·대·판넬조립 6 16 - 22 └클리닝 작업 1 1 - 2

└부재·블록 셋팅 2 4 - 6 └기타 - 2 - 2

└사상작업 - 4 - 4 비계설치·해체 10 3 - 13

└절단작업 1 3 - 4 └비계설치·해체 10 3 - 13

└양중기 운전 - 3 - 3 도크·선대건조 9 1 3 13

└작업장 이동 1 2 - 3 └용접작업 2 1 - 3

└기타 2 - - 2 └절단작업 2 - 1 3

가공·소조립 6 14 2 22 └작업장 이동 2 - - 2

└부재·블록 셋팅 - 5 - 5 └기타 3 - 2 5

└중량물 작업 1 3 1 5 안벽의장 5 - 7 12

└양중기 운전 1 2 - 3 └용접작업 4 - 1 5

└용접작업 - 2 - 2 └용접 외 의장설치 1 - 1 2

└위험기계 운전 1 - 1 2 └절단작업 - - 2 2

└기타 3 2 - 5 └기타 - - 3 3

도크·선대의장 6 3 8 17 선행탑재 7 2 - 9

└작업장 이동 1 1 2 4 └절단작업 3 - - 3

└용접작업 2 - 1 3 └부재·블록 셋팅 2 - - 2

└중량물 작업 1 1 1 3 └기타 2 2 - 4

└시설장비 정비작업 - - 2 2

└기타 2 1 2 5

<표 Ⅲ-14> 공정-작업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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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사업형태 중 블록제작업이 원청 대비 하청업체 사고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93.4%를 보였으며 이는 블록제작업의 하청 비율이 실제로 타 사업형태 대비 높거나 

하청에 대한 사고위험이 더욱 큰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하청은 원청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지 않거나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블록제작업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각의 사망재해 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업형태별 사망사고 다발 재해, 기인물, 

공정 및 작업 등은 각 사업형태별 효과적인 사망사고 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및 조선업지킴이 

순찰 등의 사업에 사업형태별 차별화된 기술지도 내용과 점검 사항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내·외 재해예방 정책 분석

(1) 국외 재해예방 정책

가) 영국

§ 산업안전보건법

영국의 법률은 법(Act), 시행규칙(Regulation), 명령(Order), 표준실무법규

(Approved codes of Practice; ACoPs) 및 지침(Guidance) 등이 상하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명령 통제형 규제방식에서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자율 규제방식의 

핵심은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반적이면서 명확하게 

정의하면서도 방법적 수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이용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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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관련

영국은 한국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중 조선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규칙(조선업 

선박수리에 관한 규칙, The Shipbuilding and Ship-repairing Regulations, 

1960, No. 1932)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전체 9장 81조와 3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조선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대한 각 주체별 일반적인 책임이 기술되어 있다.(이용훈, 2012)

§ 하도급 관련

영국의 노동보건안전법(HSW Act, 1974)은 하청업체 근로자를 특정하여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 전체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급(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포괄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면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원․하청 사업주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면, 

제3조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제4조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2018)

나) 일본

§ 산업안전보건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기준법(1947), 노동안전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1972), 노동안전위생규칙(1972)의 체제로 되어 있이며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특징은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노동재해방지대책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있으며, 최저 기준의 확보와 쾌적한 직장을 목표로 하는 시책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 법률에서는 벌칙이 없는 규정, 훈지 규정이 많이 

정해져 있다.(이용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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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관련

일본도 한국과 같이 조선업종에 특화된 법이나 규칙 없이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조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형태이나 노동안전위생법과 노동안전규칙 등 관계 

법령 내에 조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설하는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

위생관리지침’(2006)이 있다.

§ 하도급 관련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도급사업 관련 내용은 제15조(총괄안전위생책임자), 

제29조(원청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0조(특정원청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등으로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작업간의 연락 조정 조치 상에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도급 사업주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 건설업에 

국한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고 있으나 일본은 건설, 조선, 제조업에 조정자를 

두고 있다.(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2018)

 ⅰ) 각 관계 수급인이 행하는 작업에 대한 순서의 파악

 ⅱ) 혼재작업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서의 조정

 ⅲ) ⅱ)의 조정을 행한 후 당해 순서의 각 관계수급인에의 지시

다) 미국

§ 산업안전보건법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연방규칙 제29장(29 CFR)이 중심 

규정이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법조문이 독립적이고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한 전 산업에 공통 적용되는 수평적 기준과 개별 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으로 구분되어있어 업종별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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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용훈, 2012)

§ 조선업 관련

미국연방규칙 제29장(노동)은 노동부 소관으로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 기준(29 CFR Part 1910)과 특정한 업종에만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29 

CFR 1915, 1917, 1918, 1926, 1928)으로 구성되어 있다.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29 CFR 1915(조선업)는 Sub-part A(일반기준)부터 Sub-part I(개인보호구)

까지 조선업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작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체계에 비해 보다 현실적

이며 명확한 규정 제공이 가능한 구조이다.

§ 하도급 관련

미국은 원․하청 사업주 간에 단일사용자원칙23) 또는 공동사용자원칙24)이 

부합하게 되면 하청 서업주 뿐만 아니라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양 원칙은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판단기준이 달라 미 노동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권고만 하는 실정이다.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도 사용자 공동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23)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용자의 단체협약상 의

무도 부담해야 한다.(강현주, 2015)

24) 각 사용자들 사이에 개별적이고 독립된 기업으로서 지위는 인정하면서 연방노동법상 책

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강현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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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자 지위 판단은 중요하다. 다만 판례상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법원 해석으로 공동사용자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원청은 하청 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강현주, 2015)

 

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야별 실행규약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안전보건(2019)」은 

1973년에 채택된 기존 규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본 실행규약은 각 국가의 정책 

수립에 참조 수단으로 제시되었으며 개별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규약은 권한이 있는 기관, 선주(발주자), 사업주, 근로자, 공급업자 및 

하도급업자의 의무, 책임, 임무 및 권리를 제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 조직 등에 

요구되는 일반원칙을 다루고 있다. 또한 특정 장소와 작업, 물체에 대한 사고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건조, 도장, 용접 등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인체공학적·생물학적 

유해요인 및 개인보호구에 대한 지침, 각 집단의 역량과 교육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실행규약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고유작업과 위험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조선업에 가장 정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재해예방 정책

정부는 2021년 조선업의 사고사망자 감축 목표를 전년도 대비 20%로 설정하고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3대 악성사고(떨어짐, 화재·폭발, 부딪힘)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 규모와 작업특성에 따라 완성배건조업, 

블록제작업, 수리조선업으로 구분하여 기술지도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완성배 

사업장의 경우 원청 및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 블록제작사는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패트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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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조선업는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불시 순찰제도 및 패트롤을 실시한다.

2011년에 도입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이행실태와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평가에 앞서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기술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기술지도 

완료 후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장은 차등 관리를 받게 

된다. 본 제도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생산구조 하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 조선업 안전보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부·울·경 및 전남 지역의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되고 있으며, 고위험 직종 종사 근로자를 위하여 직종별 

안전관리모델을 매년 개발하고 있다. 

(3) 시사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대책이 

기술되어 있어 각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은 특히 

일반 제조업과 작업장소나 공정 등의 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법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사업장에 

단순 처벌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예방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아래에 각 산업의 고유작업과 조직 등의 

특성을 반영한 수직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운반작업과 발판작업을 전문 

직종으로 분류하여 많은 분량의 법령과 그 부속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자격을 

의무화하여 비전문인력 투입을 정부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윤은태, 

2020) 국내의 조선업은 다단계 원․하청 고용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동 등 

산업안전에 매우 취약한 인력구조로 사업이 영위된다. 또한 현재 스마트․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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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조선업 호황이 기대되는바 향후 몇 년간 신규 근로자가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선기능인 자격제도 도입으로 조선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를 도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건설업에 시행 중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제도를 벤치마킹 하여 조선업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조선업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문제점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와 도급계약 간의 

명확하지 않은 정의로 인해 제조업의 건설공사에서 사업장이 기존 수행하던 

안전관리 영역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조선업의 경우 사업장 내 시설 등에 

건설공사가 빈번하여 이를 일회성이 아닌 도급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위탁하고 있다. 이때 본 계약에 대해 조선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청 역할을 때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사업장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본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줄 필요가 있다(김현태, 202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고용노둥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원청과 하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이에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누가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판단도 

어려워진다.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중에는 규모 또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관계수급인이 단독으로 조치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불법파견 

인정 문제로 하청 근로자의 안전작업 방법·행동에 원청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원청과 하청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외양적으로는 

강한 규제를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하청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과 

책임 의식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성민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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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예방 정책 방안 및 제언

(1) 조선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조선업은 2010년대에 긴 기간 불황을 겪으면서 2020년 근로자가 2015년 

대비 38.6% 감소하는 등 산업이 축소되었다. 최근 스마트 및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업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긴 불황 동안 

조선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점차 저하되었는데 신조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타 산업으로 이동한 숙련자의 복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선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근로자가 대거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며 소위 물량팀이라 불리는 집단의 경우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업 규모별로 차이가 커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건설업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하청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인력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2) 선종 및 생산단계별 적정공기 기준 마련

불황기에는 신조 수요가 적고 조선소의 공급 여력은 많아 선가가 하락하며 

선주의 단납기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또한 건조 기간 내에 

어떠한 이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타 공정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도 한다. 문제는 무리한 기간 내의 작업이 진행되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생략하게 되고 혼재작업이 심화되는 등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위험은 대부분 협력업체에 전가된다는 점이다. 건설업에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당초 공사 기간의 단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정공기 판단 및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선업에서도 노·사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83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선종 및 생산단계별 확보되어야 할 최소 공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선박건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도급계약 시 사내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지표 마련

현재 조선업의 사내협력사는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인사노무관리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단계로 하청구조가 심화할수록 원청 또는 1차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재해발생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청은 도급계약 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받고 적부를 심사하나 제대로 된 평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조선업은 공기단축을 위한 혼재작업이 매우 빈번한 산업으로 이를 최대한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순서를 조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업과 같이 하도급의 비중이 높고 재하도급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일본의 경우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건설업에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작업을 파악하고 작업시기를 조정하며 집단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조선업에도 선박 프로젝트 단위별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하여 혼재작업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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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업 고유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안전기준이 

기술되어 있어 각 산업의 고유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에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고 각 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조치를 억지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 

단순 처벌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전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각 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수직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6) 안전보건에 국한한 원청의 감독 및 시정요구 권한 부여

조선업의 하도급 구조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하청이 직영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형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급계약 형식이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원청은 사내 협력사의 작업인원, 작업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하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개입을 꺼린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원청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하청업체가 안전보건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 

상황에서 불법파견 인정에 대한 우려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동 조항이 원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유발하게 되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다는 

점이다.

이에 안전보건에 국한하여서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감독과 

시정요구, 직접 교육 등과 같은 지원 등이 파견법상 불법파견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제외 조치를 삭제하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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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공장·창고, 철골 및 지붕작업과 관련된 연구와 해당 

안전시설의 국·내외 안전성능 기준과 관련된 문헌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문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KOSHA 

GUIDE, 한국산업표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해외 문헌은 일본의 가설공업회 

기술기준, EN기준 등의 수평구명줄과 앵커의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건설산업구조와 근로형태를 분석하였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직종별 근로자수 파악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최근 5년간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발주, 설계, 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기존 문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철골공사현장의 네트워크 및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 건설업 사고사망 심층분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 사고사망자 1,908명(1,885건) 중 

공장·창고 신축현장 및 보수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사망자 212명을 

대상으로 1차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고사망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인물 4종(철골구조물, 지붕, 고소작업대, 선라이트)에서 발생한 110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분석 결과와 국내·외 안전기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철골 및 지붕공사의 문제점 도출과 안전시설 적용 사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산재예방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대 부착설비의 실물시험은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안전대 

부착설비의 실물시험을 통해 안전성능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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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철골공사 재해예방 연구, 

철공공사 시공관리·개선 연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1) 철골공사 및 지붕공사 재해예방 연구

철골공사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표 Ⅲ-15>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김일수(1997)의 ‘건설공사 안전작업절차서 

개발에 관한 연구(철골공사  안전작업절차서)’에서는 철골공사 중대재해분석(6년간) 

결과를 기초로 철골공사 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과 사용방법 및 중점 안전관리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순주(2001)의 ‘철골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에서는 

철골공사의 작업분석, 국내·외 관련 규정 비교, 철골공사 실태조사와 재해분석 

및 작업단계별 잠재 위험성 분석을 토대로 철골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김동춘 등(2001)의 ‘철골공사 중대재해분석을 통한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철골공사 사고발생 분석과 작업공종 분류체계에 따라 위험성 등급 

결정과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기태(2003)의 ‘철골구조의 소규모 

공장 건축물 안전작업 매뉴얼 개발 연구’에서는 철골구조 소규모 공장의 

중대재해분석 및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요인 도출을 통해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시하였으며, 매뉴얼에는 작업단계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이 포함되어있다. 

정성용(2003)의 ‘건설현장의 철골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에서는 

철골공사 재해와 공정분석,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4M에 의한 재해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철골공사의 추락재해방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돈흥 

등(2011)의 ‘지붕작업 시 추락재해 실태조사 및 안전모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지붕작업 재해특성 분석과 안전기준 및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붕작업 시 

안전모델과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철골시공 

위주의 연구였으며, 공장·창고공사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성능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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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자

(연도)
제목 연구내용

김일수

(1997)

건설공사 안전작업절차서 개발에 

관한 연구(철골공사  안전작업절

차서)

철골공사 중대재해분석(1991~1997.3) 결과

를 기초로 철골공사 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과 

사용방법 및 중점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작업 절차서 제시

최순주

(2001)

철골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철골공사의 특수성과 작업분석, 국내·외 관련 

규정 비교, 철골공사 실태조사와 재해분석 및 

작업단계별 잠재 위험성 분석을 토대로 철골공

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시

김동춘 등

(2001)

철골공사 중대재해분석을 통한 위

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철골공사 사고발생 분석과 작업공종 분류체계

에 따라 위험성 등급 결정과 위험성 평가 방법 

제시

이기태

(2003)

철골구조의 소규모 공장 건축물 

안전작업 매뉴얼 개발 연구

철골구조 소규모 공장의 중대재해분석 및 실태

조사에 따른 위험요인 도출을 통해 안전작업 

매뉴얼 제시

정성용

(2003)

건설현장의 철골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철골공사 재해와 공정분석, 안전시설 실태조사, 

4M에 의한 재해원인 분석후  철골공사의 추락

재해방지 및 개선방안 제시

최돈흥 등

(2011)

지붕작업 시 추락재해 실태조사 

및 안전모델 연구

건설공사 지붕작업의 재해특성 분석과 안전기

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붕작업의 안전모델과 

안전기준 개정안 제시

<표 Ⅲ-15> 철골공사 재해예방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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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골제작 및 철골공사의 시공·공정관리 연구

철골제작과 철골공사의 시공 및 공정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표 Ⅲ-16>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종호(1997)의 ‘철골 

제작·설치의 현재와 발전방향’에서는 철골제작 및 설치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철골제작과 시공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링 능력 강화, 철골공사 분야 기술자 

육성, 철골생산 공장 인증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석 등(2000)의 

‘한국과 일본의 철골공사 생산시스템 연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공사중인 

현장(4개소)을 대상으로 철골공사 생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국내 철골 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공사 발주체계를 제안하였고, 전용 

가볼트를 사용하는 가조임에 대해 연구와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장명훈 등(1999)의 ‘철골공사 일정 및 비용관리 시스템의 개발’에서는 철골부재 

정보 DB구축과 사례연구를 통해 철골공사 공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장명훈 등(2004)의 ‘VRML을 이용한 철골공사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하여 

철골공사의 공정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정문성(2013)의 ‘철골공사 

공정관리의 전산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철골공사를 대상으로 작업, 

원가, 조직별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공정별 활동과 공사비 내역을 연계한 

통합공정정보를 토대로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공정표에 나타나는 

일정과 비용에 대해 효율적 관리 공정계획 체계를 제시하였다. 김진광(2019)의 

‘소규모 철골공사의 BIM 정보 활용 프로세스 제안’에서는 철골 공사 전 단계, 

철골 공장 가공 단계, 현장 시공 단계에서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정보를 도출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국내·외 철골 및 

지붕작업과 관련된 주요 안전시설의 성능기준에 관한 문헌검토는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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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제목 연구내용

이종호

(1997)

철골 제작·설치의 현재와 발전방

향

철골제작·설치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엔

지니어링 능력 강화, 철골공사 분야 기술자 육

성, 철골생산 공장 인증제도 등 방안 제시

이은석 등

(2000)

한국과 일본의 철골공사 생산시

스템 연구

일본과 한국에 공사중인 현장(4개소)의  철골공

사 생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국내 철골 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방안 제시

장명훈 등

(1999)

철골공사 일정 및 비용관리 시스

템의 개발

철골부재 정보 DB구축과 사례연구를 통해 철

골공사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장명훈 등

(2004)

VRML을 이용한 철골공사 공정

관리 시스템 개발

인터넷 기반의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한 철골공사의 

공정관리 지원 시스템 제안

정문성

(2013)

철골공사 공정관리의 전산 시스

템 적용에 관한 연구

철골공사의 공정별 활동과 공사비 내역을 연계

한 통합 공정정보를 토대로 공정관리 소프트웨

어에 적용한 효율적 관리 공정계획 체계 제시

김진광

(2019)

소규모 철골공사의 BIM 정보 활

용 프로세스 제안

철골 공사 전 단계, 공장 가공 단계, 현장 시공 

단계에서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정보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

<표 Ⅲ-16> 철골제작 및 시공․공정관리 연구

3) 건설업 산업구조와 근로형태 및 종사자 추이 등 특성

(1) 건설업 산업구조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그림 Ⅲ-9]과 같이 발주자-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건설기능인력의 수직적인 도급 구조에 의해 진행된다(심규범, 2006). 이와 

같이 건설업은 공종별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의 참여를 통해 작업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할도급구조가 형성되어 공종별 전문건설업체는 종합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김민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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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심규범, 2006)

수직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인력, 자재, 장비 등의 활용으로 생산과 관리가 

편리해졌으며,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의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다.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의 외주가 확산되기 시작한 

의무하도급제도(1988년) 이후 전문건설업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력 

공급과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작업반장 및 팀장에게 일부 시공업무에 

대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이후 견실한 시공의 중요성이 이슈화되어, 

실제 공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업반장 등이 시공에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1996년)되었다. 이에 따라 시공참여자의 실명화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도급생산구조의 최하위 

조직단위인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건설업 하부 생산구조가 형성되었다. 건설노동시장의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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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작업자의 기술습득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작업자의 채용, 해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공품질 저하,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어 전문건설업계는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건설업의 

생산구조는 법적으로 ‘발주자-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까지 인정된다(김민주, 

2017).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건설산업은 1958년 건설업이 도입된 이후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전문화와 분업을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의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었다(국토교통부, 2020).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어 왔다(국토교통부, 2020). 이에, 정부에서는 업종개편 TF, 

공청회 등을 통해 건설산업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림 Ⅲ-10] 및 [그림 Ⅲ-11]와 같이 건설산업 구조가 전편 

개편되었다(국토교통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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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건설산업 구조 개편(종합‧전문간 업역규제 폐지)(국토교통부, 2020)

(가) 본 업역 도급시 : 최대 3단계 (나) 상대업역 도급시 : 최대 2단계

[그림 Ⅲ-11]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2020)

(2) 근로형태

건설 기능인력은 고용형태에 따라 크게 상용직과 기능직 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상용직과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작업반장·팀장에게 월급제 또는 일당제로 고용되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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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기능직 또는 일용근로자가 있다(김민주, 2017). 건설현장의 

생산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팀장을 포함한 현장의 기술직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일용근로자는 

작업반장·팀장을 중심으로 계약기간 동안 작업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단위 또는 

팀단위로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 고용구조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업의 생산구조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중심의 

비정규직 고용구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노동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고용구조가 요구되었고, 건설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중심의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김민주, 

2017). 건설업의 경우 공사수주에 따른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시적인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나지민, 2008)하므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는 고용 탄력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표 Ⅲ-17>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구분
2018.08 2019.08 2020.08

전체 제조업 건설업 전체 제조업 건설업 전체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 20,045 3,941 1,584 20,559 3,946 1,627 20,446 3,930 1,662

비정규직 6,614 494 815 7,481 669 851 7,426 601 859

(비율) 33.0 12.5 51.5 36.4 17.0 52.3 36.3 15.3 51.7

<표 Ⅲ-17>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정규직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 출처 : 고용노동통계, 고용노동부, 2020 

건설현장의 인력 구성은 <표 Ⅲ-18>과 같이 관리감독, 기능직, 단순노무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수기술이나 높은 단계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조공과 일반공을 

단순노무인력으로 지칭한다. 이들은 시공참여자제도 적용 당시 작업반장·팀장을 

통해 주로 고용되어 생산 활동에 참여했다. 현재는 전문건설업계가 작업반장·팀장은 

물론, 단순노무인력의 고용부터 현장 운영 및 관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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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건설 기능인력의 이익 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민주, 2017).  

구분 직종 소속 고용형태 역할

관리감독

감독관 
관리자

발주자의 
현장대리인

상용직
(일부 공사기간에 

한정적)
공사감독 및 공사 기성금 책정 등

현장소장
종합/특수건설업체 

(수급인)

상용직

현장 공사시공의 전반 지도, 
관리 총책임자

기사, 
관리사원

종합/특수건설업체 
(수급인)

현장소장 통솔 하에 공종별 
부문관리, 시공관리, 인원, 자재, 

하도급 기성금 조정 등

감리자 감리회사 현장상임 관리자

안전관리자
종합/특수건설업체 

(수급인)
안전관리, 안전교육

현장기술자
종합/특수건설업체 

(수급인)
전문건설 하도급공정 부문의 

공사수행 및 관리

기능직

독립반장
(작업반장)

전문건설업체
(주로 노무분야)

월급제 또는 
일당제

하도급/재하도급 받아 소규모의 
작업조로 작업

노무분야 
기능공

독립조장, 반장 일당제 현장에서 직접 시공업무수행

설비분야 
기능공

전문건설업체
월급제 또는 

일당제
전기, 소방, 기계설비 분야의 

작업 수행

단순노무
인력

준기능공
종합건설업체

(수급인)
월급제

공사의 인부관리, 작업점검, 
소규모 작업 시공, 자재관리

조공
종합건설업체

(수급인)
일당제

작업보조, 자재운반, 현장관리, 
경비

<표 Ⅲ-18> 건설현장의 인력구성 현황(김기정, 2015; 김민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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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추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업자는 26,904천명이며, 

제조업은 4,376천명으로 16.3%를 점유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6천명으로 

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공장 및 창고건설현장의 

종사자 현황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 및 창고건설현장 종사자수 파악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표 Ⅲ-19] 및 [표 Ⅲ-20]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 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다. 

공사종류 1998.1.1 2001.8.25 2004.1.1 2008.1.1 2010.9.30 2020.9.8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원 50억원 10억원 5억원 3억원 1억원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100억원 50억원 10억원 5억원 3억원 1억원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 - 10억원 5억원 3억원 1억원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
공사, 오피스텔공사

500호 500호 300호 200호 200호 200호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 - - 100억원 50억원

주)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 출처 : 2020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표 Ⅲ-19>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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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2003.7.1 2008.1.28 2011.10.26 2020.5.27

공공 10억원 5억원 3억원 1억원

민간 - - 100억원 50억원

주)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
사 등이 포함됨.

* 출처 : 2020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표 Ⅲ-20>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공사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이며, 적용제외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의 직종별 현황은 

[표 Ⅲ-21]과 같다. 공장 및 창고공사 관련 주요 직종은 강구조(철골)공, 

판넬조립공 및 지붕공으로 연평균 강구조공은 73,521명(4.00%), 판넬조립공은 

12,637명(0.69%), 지붕공은 4,713명(0.26%)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5%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종류 5년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837,624 1,759,280 1,945,210 1,966,625 1,859,636 1,657,367 

형틀목공 258,814 289,651 305,354 262,182 231,110 205,772 

건축목공 206,198 195,345 200,567 219,892 215,908 199,276 

철근 131,004 141,467 143,851 135,938 125,152 108,613 

건축배관 147,574 123,448 155,142 158,070 159,554 141,656 

내선전기 128,294 120,081 143,708 132,603 125,635 119,442 

비계 93,414 85,296 91,693 102,662 99,240 88,179 

강구조 73,521 82,290 85,474 77,377 66,131 56,334 

판넬조립 12,637 12,004 11,003 12,905 14,619 12,654 

지붕 4,713 4,236 4,470 4,622 5,744 4,492 

기타 781,455 705,462 803,948 860,374 816,543 720,949 

*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표 Ⅲ-21> 최근 5년간 직종별 피공제자수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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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골공사의 네트워크 및 구조분석

건설공사는 최종 목적물인 구조물이 요구하는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시공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품질, 규격, 성능, 

물량 등을 만족하면서 경제적인 시공이 되어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원도급자, 하도급자), 감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Ⅲ-12]는 공장 및 창고의 철골공사 업무흐름 및 참여자 관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Ⅲ-12] 철골공사 업무흐름 및 참여자 관계도

철골공사 참여자는 크게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자, 발주한 공사 내용으로 설계하는 

설계자,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하는 감리자, 

발주자와 계약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시공자, 그리고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운전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공장 및 창고공사의 시공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생애주기인 발주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의 명확한 안전기준과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철골공사의 네트워크 및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안전작업 기술지침, 안전시설의 성능기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제공하고, 발주자는 설계기준 등에 따라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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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며,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원도급자)를 선정한다. 원도급자가 철골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면, 하도급자는 철골제작사에게 철골제작을 

의뢰하고, 철골부재 등을 납품받아 철골공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누락되지 않고 기준에 맞게 적기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설계도면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철골공사현장에서는 

안전시설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장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철골부재 제작 시 추락방호망 설치용 후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현장 반입 후에 후크 용접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기, 날씨, 작업 불편 등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추락방호망도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발주 및 설계단계에서 

도급내역서와 설계도면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계도면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에 대한 상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시에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준은 설계기준(KDS)와 표준시방서(KCS)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떨어짐(추락)재해 방지시설,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이 있으나, 안전대 

부착설비(철골용 지주 및 지붕공사용 앵커)에 대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안전대 부착설비 성능기준을 

마련한 후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안전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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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동향 및 공정특성(위험성) 분석

(1) 건설업 동향 및 공장등록 현황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그림 Ⅲ-13]과 같이 2009년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8조 7천억원에서 2020년 194조 1천억원으로 63.5%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종합건설업체당 연간 평균수주액(143.1억원)은 전년대비 12.3%(1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1.2월) (재인용)

[그림 Ⅲ-13]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또한,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수는 [그림 Ⅲ-14]와 같이 2013년 59,265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7,182개소로 약 30%(17,917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착공 면적은 2020년 123,700천m2로 전년대비 

12.8%(14,029천m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대한건설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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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1.2월)

[그림 Ⅲ-14]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현황(<표 Ⅲ-22>)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등록된 

공장은 197,420개사로 2015년 대비 11.0%(19,511개사)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 4.1%(42개소) 감소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8.9%(847개사),  11.2%(18,681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공장의 

신축 및 증축공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77,909 182,104 187,106 192,244 196,251 197,420

대기업 1,030 1,019 994 995 975 988
중기업 9,524 9,702 9,926 10,117 10,213 10,371
소기업 167,355 171,383 176,186 181,132 185,063 186,036

중견기업 - - - - - 25

주1) 공장등록통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공장만을 모집단으로 함

주2) 공장설립승인 이후 완료신고 전이거나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통계대상에서 
제외됨

* 출처 : 통계청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현황』

<표 Ⅲ-22> 공장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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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의 공종 특성(위험성)

공장·창고의 구조는 크게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RC), 철골철근콘크리트(SRC), 

PC구조로 나뉘지만, 공장·창고는 대부분 소규모공사이다. 소규모 공장·창고의 

경우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며, 빠른 시공을 통해 관리비 절감과 건물의 조기 

준공을 위해 철골구조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이기태, 2003). 또한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된 상태로 무리한 작업 중 떨어짐(추락)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창고의 보수공사 시 지붕위의 

채광판이나 슬레이트 등 강도가 낮은 지붕재가 파손되며 추락하는 재해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 철골공사는 공장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와 

제작도에 따라 가공·제작하는 공장제작 공정과 현장에서 부재를 설치하는 

현장시공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 시공 공정에서는 철골부재의 반입, 운반, 

양중 및 용접 등에 필요한 건설장비 사용작업, 철골부재의 조립 등의 고소작업, 

철골부재에서 이동 시 추락위험, 안전시설의 설치·해체 작업 시 추락위험 등 

고소작업이 다른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락위험성도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떨어짐(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시설은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이 있으나, 작업의 불편, 비용절감, 공기단축, 상세 안전기준 

부재, 발주·설계단계에서 안전시설 미반영 등의 원인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6) 최근 5년간 떨어짐(추락) 사고사망 심층 분석 및 시사점

(1) 떨어짐 사고사망 심층 분석

최근 5년간(2016.1.1.~2020.12.31.) 건설업 사고사망 심층분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의 사고사망자 

1,908명(1,885건)을 통해 파악하였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60.7%(1,144명)가 

떨어짐(추락)에서 발생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설업 중 공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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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및 공장보수공사에서 떨어짐 사망자가 212명이었다. 기인물별로 분석한 결과, 

철골구조물(42명), 지붕(38명), 고소작업대(16명), 선라이트(14명), 이동식비계(10명), 

슬래브단부(9명) 등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떨어짐 

사고사망자가 10명을 초과 하는 기인물은 철골구조물 등 4종이었고, 사고사망자의 

51.8%(110명)가 떨어짐에서 발생되어,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4종, 110명)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공장·창고 신축과 보수공사의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은 <표 

Ⅲ-23>과 같으며, 최근 5년간 총 110명의 떨어짐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2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창고 신축공사에서 70.9%(78명) 

발생하였고, 공장보수공사에서 29.1%(32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장·창고 

신축공사의 주요 기인물별로는 철골구조물 36.4%(40명), 지붕 18.2%(20명), 

고소작업대 13.6%(15명), 선라이트 2.7%(3명) 순으로 발생하였고, 공장보수공사의 

주요 기인물별로는 지붕 16.4%(18명), 선라이트 10%(11명), 철골구조물 1.8%(2명), 

고소작업대 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5년평균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22 110 24 22 11 32 21

신축
공사

소계 15.6 78 18 18 8 21 13
철골구조물 8 40 12 7 2 12 7

지붕
(선라이트 제외)

4 20 4 5 3 5 3

고소작업대 3 15 2 5 3 3 2
선라이트 0.6 3 0 1 0 1 1

보수
공사

소계 6.4 32 6 4 3 11 8
철골구조물 0.4 2 1 0 0 0 1

지붕
(선라이트 제외)

3.6 18 4 3 2 4 5

고소작업대 0.2 1 0 1 0 0 0
선라이트 2.2 11 1 0 1 7 2

주) 주요 기인물 중 지붕에는 선라이트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며, 선라이트는 별도 기인물로 분류함.

<표 Ⅲ-23>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103

② 공사금액과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건설현장의 공사규모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으로 구분되며, 3억원미만, 

3~20억원미만, 20~50억원미만, 50~120억원미만, 120억원이상의 5종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별 주요 기인물의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은 <표 

Ⅲ-24>와 같다. 공사금액별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3억원미만 47.3%(52명), 

3~20억원 미만 29.1%(32명), 20~50억원 미만 11.8%(13명), 50~120억원미만 

6.4%(7명), 120억원 이상 5.5%(6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76.4%(84명) 발생하였다. 특히 보수공사의 떨어짐 사고사망자 

32명 중 공사금액별로는 3억원 미만에서 93.8%(30명)가 발생하였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지붕(선라이트 제외)에서 56.3%(18명), 선라이트에서 34.4%(11명) 

발생하였고, 선라이트를 포함한 지붕에서 90.6%(29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붕작업의 추락방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합계
3억원 
미만

3~20억원
미만

20~50억원
미만

50~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합계 110 52 32 13 7 6

신축
공사

소계 78 22 30 13 7 6

철골구조물 40 5 19 10 6 -

지붕
(선라이트 제외)

20 12 4 1 - 3

고소작업대 15 2 7 2 1 3

선라이트 3 3 - - - -

보수
공사

소계 32 30 2 - - -

철골구조물 2 1 1 - - -

지붕
(선라이트 제외)

18 18 - - - -

고소작업대 1 1 - - - -

선라이트 11 10 1 - - -

주) 주요 기인물 중 지붕에는 선라이트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며, 선라이트는 별도 기인물로 분류함.

<표 Ⅲ-24> 공사금액과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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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종과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직종별 분석 결과 철골공 32.7%(36명), 판넬공 30.0%(33명), 

보통인부 13.6%(15명), 용접공 7.3%(8명)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넬공(33명) 중  지붕(선라이트 포함)에서 72.7%(24명)가 발생하였다.

구분 합계 철골공 판넬공 보통인부 용접공 기타

합계 110 36 33 15 8 18

철골구조물 42 28 5 　 3 6

지붕
(선라이트 제외)

38 1 21 7 3 6

고소작업대 16 6 4 1 2 3

선라이트 14 1 3 7 - 3

<표 Ⅲ-25> 직종과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④ 추락높이와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추락높이별 분석결과 5~10m 이하 51.8%(57명), 10~15m 

이하 22.7%(25명), 5m 이하 18.2%(20명), 20m 초과 4.6%(5명), 15~20m 

이하 2.7%(3명) 순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선라이트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사망자 

14명 중 10m 이하에서 85.7%(12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5m 이하 5~10m 이하 10~15m 이하 15~20m 이하 20m 초과

합계 110 20 57 25 3 5

철골구조물 42 7 17 14 2 2

지붕
(선라이트 제외)

38 9 21 7 1 0

고소작업대 16 3 8 2 0 3

선라이트 14 1 11 2 0 0

<표 Ⅲ-26> 추락높이와 주요 기인물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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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업내용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작업내용별 분석 결과 지붕작업 48.1%(53명), 철골설치·

조립작업 40.9%(45명), 외벽 마감 5.5%(6명), 기타작업 5.5%(6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구분 합계 지붕작업 철골설치·조립 외벽마감* 기타**

사망자수 110 53 45 6 6

점유율(%) 100 48.1 40.9 5.5 5.5

 * 외벽마감 : 판넬작업 5명, 강판작업 1명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등

<표 Ⅲ-27> 작업내용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⑥ 지붕작업의 세부작업별 떨어짐 원인

지붕작업의 세부작업별 분석결과 지붕 보수작업 49.1%(26명), 판넬 설치작업 

24.5%(13명), 물홈통 설치 9.4%(5명), 강판 설치 3.8%(2명), 태양광 설비 설치 

3.8%(2명), 안전시설물 설치 1.9%(1명)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추락원인은 단부 

또는 개구부에서 37.7%(20명), 선라이트 파손 26.4%(14명), 슬레이트 파손 

17.0%(9명), 지붕재 고정 미흡 7.5%(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붕작업의 경우 

선라이트와 슬레이트 파손으로 23명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보수작업 시 

깨지기 쉬운 지붕재에는 전용의 안전덮개나 작업발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106

구분 합계

떨어짐 원인

단부 또는 
개구부

채광판 
파손

슬레이트 
파손

지붕재 
고정 미흡

기타

합계 53 20 14 9 4 6

지붕 보수작업 26 3 12 8 2 1

판넬 설치 13 9 1 - 2 1

물홈통 설치 5 5 - - - -

강판 설치 2 2 - - - -

태양광 설비설치 2 1 1 - - -

안전시설물 설치 1 - - 1 - -

기타 4 - - - - 4

<표 Ⅲ-28> 지붕작업의 세부작업별 떨어짐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지붕작업의 주요 떨어짐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지붕 보수 등을 위해 지붕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 중 깨지기 쉬운 채광판 및 슬레이트를 밟는 순간 지붕재가  

파손되며 떨어진 사례는 [그림 Ⅲ-15]과 같다. 

(가) 선라이트 파손 사례 (나) 슬레이트 파손 사례

[그림 Ⅲ-15] 선라이트 및 슬레이트 파손으로 떨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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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붕재인 샌드위치 판넬 또는 칼라강판을 설치하기 위해 지붕위에서 

작업 중 미고정된 지붕재를 밟거나, 미끄러지며 지붕재가 탈락 또는 기 형성된 

지붕 개구부로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그림 Ⅲ-16]과 같다. 

(가) 샌드위치 판넬 설치 중 떨어진 사례 (나) 강판판넬(칼라강판) 설치 중 떨어진 사례

[그림 Ⅲ-16] 지붕 판넬 및 칼라강판 설치 중 떨어진 사례

⑦ 철골작업의 세부작업에 대한 작업위치별 사고사망자 현황

철골작업의 세부작업에 대한 작업위치별 사고사망자 분석결과 기둥·보 부재 

51.1%(23명), 지붕부재 33.3%(15명), 고소작업대 11.1%(5명), 기타부재 4.4%(2명) 

순으로 발생하였고, 도장 작업 시 기둥·보 부재, 지붕부재 순으로 나타났다. 

용접작업과 인양작업은 지붕부재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구분 합계
작업위치

기둥·보 부재 지붕 부재 기타부재 고소작업대

합계 45 23 15 2 5

설치·조립 22 10 8 2 2

이동 14 10 1 - 3

도장 4 3 1 - -

용접 3 - 3 - -

인양 2 - 2 - -

<표 Ⅲ-29> 철골작업의 세부작업에 대한 작업위치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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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의 주요 떨어짐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철골부재 설치·조립 및 이동 

중 떨어진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와 관련된 대표는 사례는 [그림 Ⅲ-17]과 

같다. 

(가) 재해상황도 (나) Beam 볼트체결 작업 상황

[그림 Ⅲ-17] 철골부재 조립 작업 중 떨어진 사례

또한 고소작업대 탑승 상태로 이동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된 사례는 [그림 

Ⅲ-18]과 같으며, 고소작업대 탑승함 측면 개구부로 떨어진 사례는 [그림 

Ⅲ-19]와 같다. 

(가) 재해상황도 (나) 바닥개구부에서 전도된 고소작업대 

[그림 Ⅲ-18] 고소작업대 탑승 상태로 이동 중 고소작업대 전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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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상황도 (나) 탑승함 우측면 난간과 작업대 전면부 틈새(35cm)

[그림 Ⅲ-19] 고소작업대 탑승함 측면 개구부로 떨어진 사례

⑧ 철골작업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철골작업현장(45개소)의 주요 추락방지시설 실태분석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분석 결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가 불필요한 1개소를 제외한 

총 44개소 중 안전대 부착설비(유사기능 포함) 미설치 79.5%(35개소), 설치 후 

미부착 20.5%(9개소)로 나타났다. 추락방호망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15개소를 제외한 총 30개소 중 추락방호망 미설치 93.3%(28개소), 설치 

3.3%(1개소), 설치 미흡 3.3%(1개소)로 분석되어, 추락방지를 위한 기본 안전시설인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이 적기에 설치된다면 떨어짐(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수용성이 높은 안전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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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작업위치

기둥, 보부재 지붕 부재 기타부재 고소작업대

안전대 
부착설비

소계 45 23 15 2 5

설치후 미부착 9 4 - - 5

미설치 35 18 15 2 -

해당없음 1 1 - - -

분류불능 - - - - -

추락방호망

소계 45 23 15 2 5

설치 1 1 - - -

설치 미흡 1 - 1 - -

미설치 28 15 11 2 -

해당없음 12 6 1 - 5

분류불능 3 1 2 - -

<표 Ⅲ-30> 철골작업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건]

⑨ 지붕작업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지붕작업 현장(54개소)의 주요 추락방지시설 실태분석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분석 결과 미설치 96.2%(51개소), 설치 후 미부착 1.9%(1개소), 설치 

미흡 1.9%(1개소)로 나타났으며,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불필요한 9개소를 제외한 44개소 중 추락방호망은 모두 미설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깨지기 쉬운 지붕재에 작업발판을 모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락방지를 위한 기본 안전시설인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및 

작업발판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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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작업내용

강판 물홈통
안전

시설물
지붕
보수

태양광
설비

판넬 기타

안전대 
부착설비

소계 53 2 5 1 26 2 13 4

설치후 미부착 1 - - - - - 1 -

설치 미흡 1 - - - - - 1 -

미설치 51 2 5 1 26 2 11 4

해당없음 - - - - - - - -

추락
방호망

소계 53 2 5 1 26 2 13 4

설치 미흡 - - - - - - - -

미설치 44 2 - 1 25 2 12 2

분류불능 - - - - - - - -

해당없음 9 - 5 - 1 - 1 2

<표 Ⅲ-31> 지붕작업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단위 : 명]

⑩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현황

떨어짐 사고사망자 총 110명에 대해 사고발생 당시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분석 결과 안전모 착용율은 59.3%(48명)였으며, 안전대 착용율은 45.9%로 

나타났다. 고소작업 중 추락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의 착용율은 

모두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보호구 착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합계 착용 미착용 분류불능 착용율25)(%)

안전모 110 48 33 29 59.3

안전대 110 39 46 25 45.9

<표 Ⅲ-32>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개인보호구 착용현황

[단위 : 명]

25) 착용율보호구착용인원수명보호구미착용인원수명
보호구착용인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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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최근 5년간(2016.1.1.~2020.12.31.)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의 떨어짐 

사고사망자 중 주요 기인물(철골구조물, 지붕, 고소작업대, 선라이트, 이동식비계)에서 

발생한 110명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공사금액별로는 3억원미만 47.3%(52명), 

3~20억원 미만 29.1%(32명), 20~50억원 미만 11.8%(13명), 50~120억원미만 

6.4%(7명), 120억원 이상 5.5%(6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76.4%(84명) 발생하였다. 특히 보수공사의 떨어짐 사고사망자 

32명 중 공사금액별로는 3억원 미만에서 93.8%(30명)가 발생하였고, 주요 

기인물별로는 지붕(선라이트 제외)에서 56.3%(18명), 선라이트에서 34.4%(11명) 

발생하여 선라이트를 포함한 지붕에서 90.6%(29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붕작업의 떨어짐(추락) 재해예방을 위해 깨지기 쉬운 지붕재는 설계와 

제조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여 금속망 일체형 지붕재를 개발하거나, 지붕재 

하부에 금속망 선 설치 후 지붕재를 설치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지붕재, 

덮개 및 안전대 부착설비의 안전성능 기준과 안전작업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철골공사 안전시설 설치 상태 분석 결과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율이 약 20%로 나타났으며, 추락방호방 설치율은 약 10%로 

분석되어, 철골공사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사고사망자의 

사고발생 당시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분석 결과 안전모 착용율은 59.3%, 안전대 

착용율은 45.9%로 나타나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착용율은 모두 6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어, 안전시설 설치율과 개인보호구 착용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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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분석

(1) 국내 안전기준 및 현장 적용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철골, 지붕작업 및 추락방지와 관련된 주요 

안전기준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방지),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제383조(작업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철골 및 지붕작업과 관련된 주요 안전시설은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승강설비, 작업발판이 있다. 이러한 안전시설의 국내 성능기준을 

확인한 결과, 추락방호망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성능을 규정하고 있고, 작업발판의 경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계에 적합한 기준으로 지붕작업 전용의 작업발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추락방지용 개인보호장비의 단일 접점 앵커장치 및 연성 수평 구명줄 시스템’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골공사용 안전대 부착설비(지주)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골 및 지붕작업의 주요 안전시설 중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 기준 유무에 대한 현황은 <표 Ⅲ-33>와 같다.

구분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한국산업표준 KOSHA GUIDE 비고

안전대
부착
설비

철골용
지주

× × ×

수평
구명줄

× ○
△

(직경 16mm 이상)

앵커 × ○

○
(8KN,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기준)

<표 Ⅲ-33> 철골 및 지붕작업의 안전대 부착설비 성능 기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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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의 철골용 안전대 부착설비는 주로 조립식 안전난간 지주(일부 

구조 개선)를 사용하거나, 현장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철골용 지주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골공사용 안전난간 지주 형식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사례는 [그림 Ⅲ-20]와 같다. 

[그림 Ⅲ-20] 안전난간 지주 형식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사례(참고자료)

모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철골용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난간형 지주)의 낙하 

시험결과에 따르면 [그림 Ⅲ-21]과 같이 일부 제품의 경우 지주가 꺾이거나, 

철골보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 안전난간 지주 형식의 안전대 부착설비 실험 후 변형 사례(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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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지주는 

160kgf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85kgf의 하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대 부착설비로서의 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주가 철골보에서 탈락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철골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는 상부 플랜지의 한쪽면에 볼트 조임으로 

고정되는 방식이므로 횡력 등에 의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 반대편 플랜지에 

고정하여 연결되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안전대 

부착설비는 [그림 Ⅲ-22]와 같이 고정부 구조를 개선하였으나, 국가기준(표준)이 

부재하여 성능 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대 부착설비의 

표준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마련 연구가 필요하다. 26)

[그림 Ⅲ-22] 개선된 철골용 안전대 부착설비 사례(참고자료)24)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따르면 철골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철골작업 구간 하부에는 10m 이내마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락방호방 설치 사례는 [그림 Ⅲ-23]과 같다. 

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s1132&logNo=1100412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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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추락방호망 설치 사례(참고자료)

국내 중·소규모 공장·창고공사현장의 경우 철골 작업용 추락방호망 설치 

상세도 작성이 미흡하고, 추락방호망 설치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철골작업 시 [그림 Ⅲ-24]와 같이 추락방호망 

설치용 고리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철골의 제작단계부터 관리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공사도급내역서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어, 추락방호망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추락방호망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정밀하게 제작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Ⅲ-24] 추락방호망 설치용 고리 상세도와 설치된 모습(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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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안전기준 및 현장 적용 사례

해외 안전기준은 일본의 가설공업회기준, 유럽의 EN기준과 ISO기준의 안전대 

부착설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일본 가설공업회의 『경년가설기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에는 철골용 안전대 부착설비(지주)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골용 안전대 부착설비(지주)의 구조는 [그림 Ⅲ-25]와 같다. 성능시험 

방법은 [그림 Ⅲ-26]과 같으며, 1종(평행방향)과 2종(직교방향)의 지주는 각각 

10m 간격으로 설치한 후 지주에 설치된 수평구명줄의 중간지점에 강재 추(85kgf)를 

자유낙하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성능기준은 실험 후 지주에는 손상이 없고, 

지주가 지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일본 가설공업회의 가설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P176)

[그림 Ⅲ-25] 철골용 안전대 부착설비(지주)의 예

(가) 1종(평행방향) (나) 2종(직교방향)

* 출처 : 일본 가설공업회의 가설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P179)

[그림 Ⅲ-26] 낙하저지 성능시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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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EN 795:2012(Personal fall protection equipment – Anchor 

devices)에는 앵커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앵커 장치의 변형시험은  0.7kN의 

하중을 1분 이상 가했을 때 영구변형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하중시험에 

대한 성능은 12kN의 하중에 3분 이상 견뎌야 하고, 비금속 재료일 경우 18kN의 

하중을 3분이상 견뎌야 한다. 동하중 시험 성능은 100kgf(1인 기준)의 강재추를 

수평으로 30cm 이격하여, 자유낙하(9kN 이상의 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 높이)이후 

앵커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BS EN 1891:1998(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the prevention of falls from a height – Low stretch kernmantel 

ropes)에는 저신장 케르멘틀 로프의 성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로프는 Type 

A(일반 작업, 100kgf)와 Type B(저강도 작업, 80kgf)로 구분하고 있다. 매듭이 

없는 로프의 정하중 시험 성능은 Type A-22kN, Type B-18kN 이상이어야 

하며, 매듭 등이 있는 로프의 정하중 시험 성능은 Type A-15kN, Type B-12kN의 

하중에 3분 이상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ISO 16024(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from a height – Flexible lifeline system)에는 수평 구명줄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연성 수평 구명줄 중 와이어로프의 성능은 최대 제동하중의 두 

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웨빙과 섬유로프의 성능은 최대 제동하중의 세 

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대 제동하중은 6kN으로 제한하고 있다. 

ISO 14567(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from a height – Single-point anchor devices)에서 앵커장치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앵커장치는 크게 A종(A1종-벽과 기둥 등의 구조물에 고정되는 

앵커, A2종-경사진 지붕에 고정되는 앵커), B종(이동 가능한 임시 앵커), 

E종(자체하중 앵커)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하중시험 성능은 12kN의 하중에 3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동하중시험 성능은 100kgf의 강재추를 연결지점에서 

수평으로 30cm 이격하여 2.5m 자유낙하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국외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기준을 요약하면 <표 Ⅲ-3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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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외기준

일본 가설공업회 EN규격 ISO규격

안전대
부착
설비

철골용지주
○

(85kgf 낙추 시험)
- -

수평구명줄
○

(인장강도 18kN 
이상)

○
(인장강도 22kN 이상)

○
(최대제동하중의 

3배이상)

앵커 -

○
(정하중 12kN 이상)

※ 비금속 재료 18kN 이상
(동하중 9kN 이상)

○
(하중 12kN 이상)

(100kgf 낙추 시험)

<표 Ⅲ-34>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 기준 현황

지붕공사의 경우 일본안전용품협회,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의 「보수공사 등 

지붕·건물에서의 추락방지공법 및 관련 기구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그림 

Ⅲ-27]과 같이 기존 건물 지붕공사 시 추락방지를 위해 지상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그물형 안전대 부착설비 지상 선행 설치 공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공법은 지붕위에 앵커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웨이트 버켓으로 구명줄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단층 건물 지붕 보수 공사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일본안전용품협회,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보수공사 등 지붕·건물에서의 추락방지공법 및 관련 
기구에 대해』 (재인용) ㈜첨단, 건설업의 전기 관련 작업에 의한 추락·전락재해의 특징과 재발방
지책(2) (2014.07.) 

[그림 Ⅲ-27] 그물형 안전대 부착설비 지상 선행 설치 공법(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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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철골작업용 안전대 부착설비의 경우 철골용 지주는 이탈이 되지 않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그림 Ⅲ-28]과 같이 철골용 지주 

하단부는 H형강 상부플랜지 양단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와 [그림 Ⅲ-29]과 같이 

H형강 상부플랜지에 홀을 형성한 후 지주의 하단부를 볼트로 체결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지주의 탈락 방지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27)28)

 

[그림 Ⅲ-28] 지주의 양단 고정형 H형강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사례27)

[그림 Ⅲ-29] 상부 플랜지 볼트 고정방식의 H형강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사례28)

27) http://3m.co.kr/3m/ko_KR/p/d/v000434256/

28) https://slidesplayer.org/slide/16740836/97/image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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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작업용 안전대 부착설비는 [그림 Ⅲ-30]와 같이 지붕재 등에 앵커와  

 와이어로프 등으로 연결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지붕 앵커 설치 사례(1)29) (나) 지붕 앵커 설치 사례(2)30)

(다) 지붕 앵커 설치 사례(3)31) (라) 지붕 앵커 설치 사례(4)32)

[그림 Ⅲ-30]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앵커 시스템) 사례(참고자료)

또한, 경사지붕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해 [그림 Ⅲ-31]과 같이 지붕 단부로부터 

이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의 경우 지붕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시스템을 적용하여 떨어짐(추락)사고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공장 및 창고 등 지붕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철골구조물과 지붕재에는 제조 시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미리 

29) https://www.advancedroofsafety.com.au/products/anchors-and-static-lines/

30) http://www.ferno.com.au/products/height-safety/roof-anchors-ladder-brackets- 

and-systems/anchors/ferno-toplok%E2%84%A2-permanent-anchor

31) https://www.archiexpo.com/prod/eyecatcher-bv/product-160185-2135913.html

32) https://srbs.com.au/products/froglink-safetylink-surface-mounted-roof-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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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공 시 지상에서 미리 설치하여 지붕 위 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지붕 수리·보수 

작업 전 안전대 부착용 앵커와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발주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가)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사례(1)33) (나)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사례(2)34) 

(다)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사례(3)35) 

[그림 Ⅲ-31] 지붕 단부 안전난간 시스템 설치 사례(참고자료)

33) https://www.fixfastusa.com/roof-guardrail/metal-roof-mount/

3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72

35) http://fall-arr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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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사업 분석

공단의 건설업 산재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사망사고 감소사업, 법정사업, 정책 

사업,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 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공장·창고의 떨어짐(추락) 

재해예방과 관련된 재해예방 사업의 종류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사고 감소사업은 패트롤 현장점검, 지역특화사업,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사업이 해당되며,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지도점검용 보고서 양식에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사업,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용기계·기구(S마크) 안전인증사업이 있으며, 떨어짐(추락)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인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성능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반영하고, 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설계도서에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정책사업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전보건영영시스템 구축지원,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개발 및 보급사업이 있다. KOSHA GUIDE에 

안전대 부착설비(철골용, 지붕작업용)에 대한 성능기준(실험방법 포함)과 안전

작업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 사업은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지원 사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위탁)사업이 있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는 지붕공사의 

추락방호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지원 사업에는 [그림 

Ⅲ-32]와 같이 선라이트 등의 안전덮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위탁)사업은 떨어짐(추락) 4대 기인물(지붕,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과 위험공사(공장·창고·축사 신축공사, 지붕 개보수)에 대해 집중지도하고 

있으나,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성능기준 부재로 해당 설비에 대한 기술지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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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붕 전용 덮개 설치 전경 (나) 지붕 전용 덮개 상세 사진

[그림 Ⅲ-32] 깨지기 쉬운 지붕 전용 덮개 국내 적용 사례 (안전보건공단, 2021)

위와 같이 공창·창고공사의 떨어짐(추락)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필수 안전시설(철골공사 및 지붕공사의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기준 마련 

연구를 실시하여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안전보건기술지침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재정지원(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통해 보급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패트롤 현장점검,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위탁)사업 등 현장 지도·점검 시 

추락방호시설이 적기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8) 산재예방 정책 방안 및 제언

(1) 철골 및 지붕용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기준과 안전작업기준 마련

현행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등 안전인증 고시와 KOSHA GUIDE에는 

철골작업과 지붕 작업용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성능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외 기준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실물실험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성능기준과 작업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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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붕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제작기준 마련

지붕재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첫째, 지붕 단부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둘째, 지붕의 용마루 철골부재에 안전대 부착설비 고정철물을 제조단계에서 

반영한다. 셋째, 지붕재(샌드위치 패널, 칼라강판 등) 제조 시 안전대 부착용 앵커를 

설치한다. 넷째, 선라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는 [그림 Ⅲ-33]과 같이 격자 

형태의 금속망 설치(선라이트 일체형 금속망, 금속망 사전 설치 후 선라이트 

설치 등)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제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안전덮개 설치 사례(1)36) (나) 안전덮개 설치 사례(2)37)

[그림 Ⅲ-33] 깨지기 쉬운 지붕 전용 덮개 국외 적용 사례

(3) 발주·설계·시공 등 생애주기별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대 부착설비(철골 및 지붕용), 지붕 단부 안전난간 및 금속망 안전덮개 

등에 대한 성능기준과 안전작업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인증 고시, KOSHA 

GUIDE 및 국가설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주 및 설계단계에서 

도급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제조와 시공 시 설계도면에 따라 품질관리 

및 정밀 시공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우선 공공공사, 대형건설현장 및 

36) https://tcsafetyrail.com/fall-protection-systems/skylight-guarding-system/corrugated-skylight-guard/

37) https://suresafeheightsafety.com.au/skylight-pro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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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부터 시범 도입을 통해 중·소규모 현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발주자는 안전보건

대장에 따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장·창고 

유지·보수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작업전 사전조사(도면 확인, 공장 

내부에서 지붕 채광창 육안 확인 등)를 실시하고, 선라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이동구간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앵커 등) 설치 

후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발주·설계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등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장·창고 작업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대한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철골 및 지붕용 안전대 부착설비와 깨지기 쉬운 지붕재의 안전덮개, 지붕 

단부용 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볍고, 시공이 편리하며,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 인센티브 부여(신기술 

시범적용 등), 신기술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 마련,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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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미화원

1) 연구배경, 범위 및 정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이후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은 4,015명이었고,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24명이었다. 재해자 수는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재해자 

수보다 약 1.4배 증가한 823명이었다. 한편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2015년 

8명에서 2020년 1명으로 감소38)하였다.

구 분 전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해자 수 4,015 597 641 584 569 801 823

사고사망자 수 24 8 6 4 3 2 1

* 출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자료 기준

<표 Ⅲ-35> 환경미화원 재해자 및 업무상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명]

 

2017년 정부의 산업안전 패러다임 근본적 개선 강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재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

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같은 해 6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수립·시행하였다. 이번 장에서 환경미화원 재해원인 및 정책적·제도적 대응방

안을 고찰하고 안전보건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8)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망으로 나뉘며 사망은 사고사망과 질

병사망으로 나뉜다. 업무상 사고사망자에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과 그 외 사고사망

자가 제외되므로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수와 업무상 사망자의 수의 증감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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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건물, 야적장, 거리,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싣고 하차하거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직업은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으로 분류된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원의 세세분류는 다음과 같다. 

쓰레기 수거원은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과 같은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제거하는 자를 

말하며 분뇨 수거도 쓰레기 수거원의 직무로 분류된다. 거리 미화원이란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하며, 재활용품 수거원이란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위 세세분류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 환경미화원이란 가로 등의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생활계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및 대형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자 및 그와 동행하는 운전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시설계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자는 이 연구과제의 환경미화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가) 생활계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39),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그 외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39) 하수 또는 공장폐수 중의 부유물질이 침전되어 생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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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Ⅲ-34]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에 관계된 시설계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로 

나뉜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이며,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환경미화원의 업무 

대상에 해당된다.

나)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로 거울, 액자, 깨진 유리, 인형, 이불, 세면대, 보일러, 배기후드, 

자전거 등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배출신고서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다음 날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업체에 의해 짧은 경우 2~3일 또는 긴 경우 10일 이내에 수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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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주민센터

방문 및 접수
▶

신고필증
스티커 발급

▶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폐기물 수거

인터넷
배출신고

배출신청 ▶
결제 및

신고필증 출력
▶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폐기물 수거

[그림 Ⅲ-35]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절차

다) 쓰레기 수거차량

쓰레기 수거를 위한 특수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진개차(塵芥車)라 부르기도 

한다. 진개(塵芥)라 함은 티끌과 먼지를 뜻하며 쓰레기를 말한다. 청소차를 지칭할 

때에는 쓰레기 적재방식에 따라 ‘압축’ 또는 ‘압착’을 청소차량 앞에 붙여 

사용한다. 압착은 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그 부피를 줄임을 뜻하고 압축은 압력을 

가하여 물질의 밀도를 높임을 뜻한다. 청소차의 적재함이 일정한 크기를 갖는 

경우 압착과 압착은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두 

청소차량은 쓰레기를 싣는 장치 및 구동방식에 차이가 있다. 

[적재방식]

쓰레기 투입
회전판 정회전

회전판 정회전
밀판 후진

밀판 후진완료
회전판 정회전

회전판 정회전 완료
밀판 전진

밀판 전진 완료
1행정 완료

[배출방식]

적재함을 후방으로 기울이는 덤핑배출

* 출처: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 2018

[그림 Ⅲ-36] 압착진개차 적재 및 배출방식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131

압착진개차는 적재함 후방덮개이자 쓰레기 투입부인 파커(packer)의 하단부 

회전판이 회전하여 내용물을 적재함 내부로 밀어 넣으면  폐기물은 적재함 

내부에서 고밀도로 압착된다. 적재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파커의 고정후크를 

분리하고 유압실린더를 이용해 파커를 들어 올린 후 차체 하부의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적재함을 밀어 올려 배출하는 덤프배출 방식이다.

압축진개차는 무게가 적고 부피가 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청소차량으로 

투입구인 호퍼(hopper)에 부피가 큰 쓰레기를 놓고 유압실린더와 압축판으로 

부피를 줄인 후 적재함으로 밀어 넣고 적재함 내부에서 다시 압축한다. 적재함 

내부의 배출판을 밀어서 배출한다.

[적재방식]

쓰레기 투입 압축판 회전 슬라이드판 하강 압축판 압축 슬라이드 상승

[배출방식]

적재함을 내부를 배출판을 이용하여 수평배출

* 출처: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 2018

[그림 Ⅲ-37] 압축진개차 적재 및 배출방식  

두 차량은 후방적재함 덮개 측면에 있는 물방울 모양의 회전판 덮개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물방울 모양의 덮개가 있는 청소차량이 압착진개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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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진개차 압축진개차

[그림 Ⅲ-38] 압착진개차와 압축진개차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철재 컨테이너(암롤박스)를 폐기물 발생 지역에 배치하여 

폐기물 배출차가 직접 투입하면 암롤박스를 견인하여 매립지로 이동하여 배출한 

후 빈 암롤박스를 발생지역에 가져다 놓은 차량을 말한다.

라) 중간 처리 시설

적환장이란 배출원에서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구조물이나 설비를 갖춘 시설로써 분리가 안 된 가로 청소물, 불법 

투기물, 전자제품이나 목재류 등을 선별하여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품 선별장 

등과 같은 올바른 경로로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수거체계와 처리시설의 

시간적 차이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유기영 등 2015)

2)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받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거리 또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거나 폐기물(사업장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한다. 환경미화원은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작업환경, 직무특성, 운영설비, 비용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근골격계 질환, 작업환경 유해요인, 청소차량 개발 등의 연구와 정부 3개 부처의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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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2018)은 전국 환경미화원을 33,950명(지방자치단체 19,089명, 민간위탁 

14,861명)으로 추산하였다. 가로청소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았다. 2015~2017년 환경부 집계 환경미화원 재해자는 1,822명(지방자치단체 

824명, 민간위탁 998명)이고 사고사망자는 18명(지방자치단체 2명, 민간위탁 

16명)이었다.

장경술(2018)은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산재유형과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산재유형

Ÿ 수거차량 탑승발판에서 하차 시 넘어짐
Ÿ 과중한 쓰레기 상차 중 넘어짐 또는 근골질환 발생
Ÿ 압착진개 청소차 후미 회전판에 끼임
Ÿ 쓰레기 수거, 상차 중 도로주행 차량에 추돌사고
Ÿ 청소차 후면 탑승 주행 중 떨어짐
Ÿ 종량제 봉투 적재작업 중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Ÿ 종량제 봉투 수거 시 찔림, 베임
Ÿ 겨울철 또는 우천 시 미끄러짐으로 부상 등

대응방안
인원 증원 및 차량 증차를 통해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 감소 
및 주간근무시간 확보

<표 Ⅲ-36> 환경미화원 산재유형 및 대응방안

최창률 등(2018)은 건물청소원 발생형태별 산업재해는 넘어짐(79.1%), 

떨어짐(8.3%), 부딪힘(6.3%), 무리한 동작(4.9%) 순이었다. 발생원은 바닥 및 

계단 청소 중 넘어짐(미끄러짐)과 고소작업이었고, 고령의 여성근로자 재해가 

많았다.

김준호(2018)는 환경미화원 산재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형 

청소차 모델을 제안하였다. 발판탑승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바닥이 낮은 저상형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배기가스 배출방향 변경, 차량의 모든 방향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 청소원과 운전원의 양방향 통신, 호퍼(hopper)를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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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양수 조작 스위치, 유압 호스 파손 시 실린더 내 유압 상실로 인한 

후방덮개(호퍼, 파커)의 빠른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 호파 압축시스템의 

작동 정지를 위한 비상 스위치, 하차 시 후방시계 확보를 위한 거울, 조수석 

3점식 안전벨트 등을 제안하였다.

모든 방향 감시 카메라 후방덮개 두손 조작 장치 유압호스 체크밸브

비상 정지스위치 하차 시 후방 시계 확보 3점식 안전벨트

[그림 Ⅲ-39] 한국형 청소차량 안전장치

신상철(2018)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야간작업 및 

폐기물의 무게를 지적하였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꼽았다. 야간작업의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간작업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 및 야간수당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의 해소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판 탑승은 작업의 

편리성에 의한 것인데, 산업재해의 원이나 제거 시 근골격계 부상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3인 1조 작업, 종량제 배출 폐기물의 무게 제한 등을 안전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영(2015)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이 지방자치

단체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적환장 가운데 노출형, 부분건물형 

적환장은 분진, 악취, 소음, 해충, 통행 방해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및 분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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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환장 시설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적환장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경아(2012)는 환경미화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받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전국의 환경미화원을 약 35,486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19,985명, 민간위탁 소속 15,563명)으로 추정하였다. 고용

형태별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운전직,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정규직)이었고, 

민간위탁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위탁기간동안 기간제(비정규직)였다. 직무별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으로 분류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4시부터 새벽까지였고,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2시부터 야간 

및 새벽까지였다.

원종욱(2006)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 종사자를 약 34,000명(지방자치단체 

82%, 민간위탁 18%)으로 추정하였다. 환경미화원은 평균연령이 높아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근골질환이 발생하였다. 유해인자로는 사고성 요인(고중량, 찔림)과, 

생물학적 요인(감염), 화학물질 노출 등이었다. 1988~2001년 산업재해 유형은 

넘어짐(37.8%), 추락(12.6%), 직업관련성 질환(8.2%), 교통사고(5.6%)였다. 

3) 산업구조 및 특성

(1) 산업 구조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집된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거쳐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지) 또는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보내지고,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선별시설로 

이동된다.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계 

폐기물 중 재활용 가치가 적은 폐기물은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집된 뒤 적환장으로 

이동된 뒤 소각장 또는 매립지로 운송되어 폐기되고, 재활용 폐기물은 선별시설을 

거쳐 선별·처리 후 반출되거나 선별되지 못한 품목은 매립 또는 소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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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법에는 재활용의 비율이 평균 60.9%로 가장 높고, 소각 

25.2%, 매립 13.8% 순이었다.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었던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량이 2019년부터 “기타”항목으로 분리되었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합  계 51,247 100.0 53,772 100.0 53,490 100.0 56,035 100.0 57,916 100.0

매  립 7,719 15.1 7,909 14.7 7,240 13.5 7,525 13.4 7,336 12.7 

소  각 13,176 25.7  13,610 25.3 13,318 24.9 13,763 24.6 14,919 25.7 

재활용 30,352 59.2  32,253 60.0 32,932 61.6 34,747 62.0 34,613 59.7 

기  타 - - - - - - - - 1,093 1.9 

* 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표 Ⅲ-37>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톤]

(2) 환경미화산업 특징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직영), 공사 또는 공단에 

위임(공영), 민간기업에 위탁수행(민간위탁)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서비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써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계기로 강화된 후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서 시작되었다. 민간위탁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비용 효율성, 작업의 전문성, 행정업무부담 완화이다. 

또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저비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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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1인당 물량 증가로 인한 노동 시간 및 강도 증가, 그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민간위탁 분야의 산업재해 증가 등의 근본 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민간위탁보다 직영전환이 효율적이라는 실증연구도 있다.(김효주 

외, 2011)

(3) 근로형태 및 종사자 추이 등 특성

생활계폐기물 처리시설 종사자는 2015년 33,952명에서 2019년 3,561명 

증가하여 37,513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19,882명이었고,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자는 47%인 

17,681명이었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종사자 % 종사자 % 종사자 % 종사자 % 종사자 %

합 계 33,952 100.0 33,950 100.0 34,617 100.0 34,705 100.0 37,513 100.0

직 영 18,174 53.5 19,089 56.2 19,087 55.1 21,294 61.4 19,882 53.0

민간위탁 15,778 46.5 14,861 43.8 15,530 44.9 13,411 38.6 17,631 47.0

*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표 Ⅲ-38> 생활계폐기물 처리 종사인력 현황

[단위: 명]

2018년 환경미화원의 청소작업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직·공영 환경미화원은 

주로 가로청소를 수행하는 한편,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주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맡고 있었다.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43,390명으로 직·공영 환경미화원은 

18,992명(43.8%)이고,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24,398(56.2%)명이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직·공영기관 소속 환경미화원은 8,244명으로 

소속기관 종사자의 43.8%이나,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21,769명

(89.2%)이었다. 청소작업 유형별 종사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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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작업 유형 총원 직영·공영화 민간위탁

합 계 43,390 18,992(43.8%) 24,398(56.2%)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13,099 4,018(30.7%) 9,081(69.3%)

가로청소 13,377 10,748(80.3%) 2,629(19.7%)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7,405 1,474(19.9%) 5,931(80.1%)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9,509 2,752(28.9%) 6,757(71.1%)

* 출처: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 2019. 2018년 5월 기준

<표 Ⅲ-39> 2018년 운영주체에 따른 청소작업 현황

[단위: 명]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 655개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전수조사에서 환경미화원은 36,330명으로 직·공영 

소속 환경근로자 16,452명(45.3%), 민간위탁업체의 환경근로자 19,878명(54.7%) 

파악되었다(민주노총, 2020).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공영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의 

종사비율에 차이가 있다.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12,455명(34.3%)

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9,968명(80.0%)이며,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은 2,487명(20.0%)으로 직·공영 소속 환경미화원이 비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에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생활폐기물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공영 환경미화원은 3,393명(31.7%)이었고, 민간위탁 소속 환경

미화원은 7,301명(68.3%)였다. 

지방자치단체별 환경미화원 수는 경기도가 8,509명(23.4%)로 가장 많았고, 

서울5,745명(15.8%), 부산 2,868명(7.9%), 경북 2,281명(6.3%), 경남 2,183명(6.0%) 

순이었다. 세종시의 환경미화원은 134명(0.4%)로 가장 적었고, 제주 346명(1.0%), 

울산 652명(0.4%), 광주 873명(2.4%), 충북 1,141명(3.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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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합계
가로청소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36,330 12,455
9,968

(80.0%)
2,487

(20.0%)
10,694

3,393
(31.7%)

7,301
(68.3%)

5,301
980

(18.5%)
4,321

(81.5%)
7,880

2,111
(26.8%)

5,769
(73.2%)

서울 5,745 2,157
1,806

(83.7%)
351

(16.3%)
1,217

-
(0%)

1,217
(100%)

787
-

(0.0%)
787

(100%)
1,584

551
(34.8%)

1,033
(65.2%)

부산 2,858 996
977

(98.1%)
19

(1.9%)
795

71
(8.9%)

724
(91.1%)

525
- 

(0.0%)
525

(100%)
552

30
(5.4%)

522
(94.6%)

대구 1,917 590
590

(100%)
-

(0%)
586

301
(51.4%)

285
(48.6%)

290
210

(72.4%)
80

(27.6%)
451

29
(6.4%)

422
(93.6%)

인천 1,849 941
847

(90.0%)
94

(10.0%)
429

52
(12.1%)

377
(87.9%)

246
16

(6.5%)
230

(93.5%)
233

28
(12.0%)

205
(88.0%)

광주 873 302
302

(100%)
-

(0%)
256

52
(20.3%)

204
(79.7%)

212
45

(21.2%)
167

(78.8%)
103

68
(66.0%)

35
(34.0%)

대전 1,173 478
470

(98.3%)
8

(1.7%)
230

230
(100%)

0
(0%)

165
165

(100%)
-

(0%)
300

49
(16.3%)

251
(83.7%)

울산 652 208
189

(90.9%)
19

(9.1%)
174

9
(5.2%)

165
(94.8%)

119
-

(0.0%)
119

(100%)
151

42
(27.8%)

109
(72.2%)

세종 134 44
39

(88.6%)
5

(11.4%)
39

-
(0%)

39
(100%)

31
17

(54.8%)
14

(45.2%)
20

6
(30.0%)

14
(70.0%)

경기 8,509 2,999　
2,051

(68.4%)
948

(31.6%)
2,371

236
(10.0%)

2,135
(90.0%)

1,098
123

(11.2%)
975

(88.8%)
2,041

153
(7.5%)

1,888
(92.5%)

강원 1,658 599
473

(79.0%)
126

(21.0%)
526

261
(49.6%)

265
(50.4%)

195
32

(16.4%)
163

(83.6%)
338

146
(43.2%)

192
(56.8%)

충북 1,141 213
165

(77.5%)
48

(22.5%)
472

223
(47.2%)

249
(52.8%)

171
14

(8.2%)
157

(91.8%)
285

140
(49.1%)

145
(50.9%)

충남 1,564 517
406

(78.5%)
111

(21.5%)
595

163
(27.4%)

432
(72.6%)

195
21

(10.8%)
174

(89.2%)
257

59
(23.0%)

198
(77.0%)

전북 1,811 586
245

(41.8%)
341

(58.2%)
599

333
(55.6%)

266
(44.4%)

290
46

(15.9%)
244

(84.1%)
336

132
(39.3%)

204
(60.7%)

전남 1,626 394
335

(85.0%)
59

(15.0%)
731

671
(91.8%)

60
(8.2%)

232
121

(52.2%)
111

(47.8%)
269

212
(78.8%)

57
(21.2%)

경북 2,281 726
659

(90.8%)
67

(9.2%)
845

473
(56.0%)

372
(44.0%)

284
63

(22.2%)
221

(77.8%)
426

248
(58.2%)

178
(41.8%)

경남 2,183 648
357

(55.1%)
291

(44.9%)
638

139
(21.8%)

499
(78.2%)

434
86

(19.8%)
348

(80.2%)
463

176
(38.0%)

287
(62.0%)

제주 346 57
57

(100%)
-

(0%)
191

179
(93.7%)

12
(6.3%)

27
21

(77.8%)
6

(22.2%)
71

42
(59.2%)

29
(40.8%)

* 출처: 민주노총. 민간위탁 생활폐기물관리의 문제점과 여론조사결과. 2019.

<표 Ⅲ-40> 2019년 운영주체별 청소작업 현황

[단위: 명]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관련 민간위탁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세종(100%)

이었고 울산(94.8%), 부산(91.1%), 경기(90.0%), 인천(87.9%) 순이었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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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율이 가장 낮은 곳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대전(0%), 제주(6.3%), 전남

(8.2%), 경북(44.0%) 전북(44.4%), 대구(48.6%) 순이었다.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58.2%), 경남(44.9%), 경기(31.6%), 

충북(22.5%), 충남(21.5%) 였고, 가장 낮은 곳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대구, 

광주, 제주(0%)와 대전(1.7%), 부산(1.9%) 순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울산(100%)은 민간업체에 

완전히 위탁하였으며, 인천(93.5%), 충북(91.8%) 순이었고, 민간위탁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대전(0%)과 제주(22.2%), 대구(27.6%), 

세종(45.2%), 전남(47.8%) 순이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율은 부산(94.6%), 대구(93.6%), 

경기(92.5%), 인천(88.0%), 대전(83.7%) 순으로 높았으며, 민간위탁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21.2%), 광주(34.0%), 제주(40.8%), 경북(41.8%), 충북(50.9%) 

순이었다.

4) 관련 네트워크 및 구조 분석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1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40)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0)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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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0] 생활계폐기물 산업 네트워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업무를 대행하게 될 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한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회 대행업체를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 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폐기물과 관련하여 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에 따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과 같은 자원순환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올바로(Allbaro)시스템 

운영,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출입폐기물 관리,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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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생산하여 공표한다.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에 법적 설립근거를 

두고 폐기물 산업 분야 지도·조사·연구, 폐기물관련 홍보·교육·연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에서 정한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협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등의 법정교육과 

자원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와 관련한 전문교육과정, 정책이나 기술중심의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환경미화원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조는 공공부문, 운수부문, 사회서비스 부분의 노동조합으로 공공운수

노조라고도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를 상당량은 차량을 이용하므로 청소차량 제작 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 자기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성능시험대행자로서 자동차의 개발목적, 기술특성, 안전기준 

적합여부, 안전운행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기술검토서를 발급하고 기술검토가 

완료된 자동차에 대하여 길이, 너비, 높이 등의 제원을 측정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압축·압착진개차와 같은 청소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제3호의 화물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으로 분류된다. 차량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구조변경을 튜닝이라 

하며 튜닝의 인증 관련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청소차량의 튜닝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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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에서 청소를 하는 자에게 도로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서 폐기물의 수집과 같이 

빈번하게 승강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에는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합동평가 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절반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이며, 

고용노동부의 감독활동과 연계하도록 고안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의 대행(위탁)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실적은 직전 3년간 평균 

사고사망자 수에 대한 가중치를 당해연도 사고사망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다. 가중치는 평가항목별 비중에 따라 연도별로 변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연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기술지원,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및 산재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 산업동향

최근 5년간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2.6%였다. 1일 발생량은 2015년 

51,247톤에서 2019년 57,961톤으로 5년간 6,714톤 증가하였고 1인당 발생량은 

0.97kg에서 0.12kg 증가한 1.09kg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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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생활계 폐기물량은 증가가 예측

된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ton) 51,247 53,772 53,490 56,035 57,961

1인당 발생량(kg) 0.97 1.01 1.01 1.06 1.09

생활계폐기물 비율(%) 12.7 13.0 12.9 12.6 11.7

전년대비 증가율(%) 2.7 4.9 -0.5 4.8 3.4

* 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표 Ⅲ-41>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2019년 2,140개이며, 이중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1,630개소이며, 510개소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병행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었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535 1,612 1,798 1,886 2,140

생활폐기물 1,535 1,096 1,407 1,394 1,630

생활+사업장 - 516 391 492 510

*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표 Ⅲ-42>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단위: 개소]

2019년 생활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량은 13,307대로 2015년도에 비해 

1,501대 증가하였다.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발된 한국형 저상차량으로 

대체될 압축·압착 청소차량은 전체 청소차량의 31.8%인 4,233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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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1,816 12,151 12,749 12,776 13,307

압축·압착 3,797 3,941 4,132 4,117 4,233

암롤트럭 1,253 1,226 1,211 1,175 1,080

덤프트럭 947 902 848 812 891

카고트럭 1,586 1,568 1,513 1,557 1,770

기타 4,233 4,514 5,045 5,115 5,333

*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표 Ⅲ-43> 생활계폐기물 처리 차량 현황

[단위: 대]

6) 사고사망 심층분석

(1) 사망재해 특성

2015년 이후 환경미화원 재해자는 4,015명이며,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24명

이었다. 전체 재해자 중 지방자치단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자 수는 1,898명

(47.3%)이고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재해자 수가 2,117명(52.7%)으로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재해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직영 환경

미화원의 재해자 수가 급증하여 2020년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자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재해자 수를 넘어섰다. (해당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환경미화원 재해자수는 종사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사고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영 환경미화원이 주로 

낮에 하는 가로청소에 종사하는데 비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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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해자
합 계 4,015 597 641 584 569 801 823
직 영 1,898 293 293 238 188 396 490
위 탁 2,117 304 348 346 381 405 333

사고
사망자

합 계 24 8 6 4 3 2 1
직 영 3 2 1

위 탁 21 6 6 4 2 2 1

* 출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자료 기준. 2020

<표 Ⅲ-44> 환경미화원 재해자 현황

[단위: 명]

2015년 업무상 사고사망 사례는 8건으로, 타인이 운행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4건), 후진 중인 청소차량에 충격사고(1건), 압착진개차의 후방덮개 

끼임(1건), 차량 지붕 또는 적재함에서 추락(2건)이었다. 타인이 운행한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야간(22시)과 출근 시간대(07~09시)에 발생하였고, 가로청소 

중 발생한 사례(13시)도 있었다. 압착진개차 끼임 사고는 작업시간대 인 새벽(04시)에 

발생하였다.

2016년 업무상 사고사망은 6건이었다. 생활폐기물 하역 후 청소 중 운전자 

오조작 등에 의한 끼임(3건), 하역작업 중 추락(1건), 타인 운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2건)였다. 교통사고는 새벽 시간대(02~05시)에 발생하였고, 추락 및 

끼임 사고는 작업시간 또는 작업 후 적환장에서 하역 중에 발생하였다. 끼임 

사고 차량 중 두 대는 압착진개차였으며, 운전자가 파커를 조작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한 대는 음식물 수거차량이었으며 하역 후 피재가가 청소하던 중 

동료 미화원이 스위치를 조작하여 도어가 닫히며 발생한 재해였다. 추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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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인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대형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발생하였다. 

2017년 업무상 사고사망은 4건이었다. 사고사망의 발생형태는 하역장 

암롤트럭 전복에 의한 깔림(1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깔림(1건), 타인 운행차량에 

의한 교통사고(2건)였다.

2018년 업무상 사고사망은 3건으로 후진 중인 청소차량에 깔림(1건), 압착진

개차의 후방덮개에 끼임(1건), 가로청소 중 인근 공사장에서 떨어진 보조철물 

의한 충격(1건)이었다.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는 폐기물 하역 후 재해자가 후방

덮개 아래에 남은 쓰레기를 청소하던 중 운전원이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덮개를 닫히도록 조작하여 발생하였다. 후진 중 청소차량에 깔림사고는 

새벽(06시)에 발생하였고, 가로 청소와 폐기물 하차는 오후(12~13시)에 발생

하였다. 

2019년 업무상 사고사망은 2건으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다. 사고 

발생시간은 22시였다. 

2020년 업무상 사고사망은 1건이 보고되었다. 사고는 재해자가 압착진개차에서 

쓰레기를 하역시키고 차량 후방덮개에 남아있던 잔여 쓰레기를 치우던 중 

회전판이 불시에 작동되어 회전판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발생하였다. 발생시간은 

폐기물 하역 시간대인 14시 경이었다.

(2) 연령대별 재해현황

연령대별 재해자는 50대 재해자가 1,563명(38.9%), 40대 1,049명(26.1%), 

60대 750명(18.7%) 순이었고, 사고사망자 연령대는 6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명, 40대 3명, 70대와 30대는 각각 1명 순이었다. 

사고사망을 포함한 발생형태별 재해는 넘어짐 777명(19.4%), 뇌·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직업관련질환 759명(18.9%), 떨어짐 91명(14.1%),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09명(10.2%) 등의 순이었다. 2018년 이후 넘어짐과 직업관련질환 

재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에 의한 재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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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015 597 641 584 569 801 823
20대 70 7 9 9 10 16 19
30대 503 78 75 78 62 91 119
40대 1,049 137 162 144 164 205 237
50대 1,563 258 277 234 208 310 276
60대 750 108 110 116 110 158 148
70대 71 9 8 3 12 18 21
80대 9 3 3 3

* 출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자료 기준. 2020

<표 Ⅲ-45> 환경미화원 연령대별 재해현황

[단위: 명] 

(3) 발생형태별 주요 요인 

넘어짐 재해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끄러짐, 헛디딤, 걸림 순이었다. 미끄러짐은 

빙판, 비 또는 세차 후 젖은 노면에서 발생하거나 음식폐기물이나 비닐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밟아서 발생하였다. 걸림과 헛디딤은 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수거 

시 주변이 어두워 불규칙한 노면을 살필 수 없을 때 발생하였고, 양손으로 폐기물 

봉투를 들고 이동함으로써 넘어짐에 취약하였다.

직업관련질환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근골격계질환, 감염 또는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 계절별 온도변화에 의한 건강 장해, 장시간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환경미화업무의 특성과 종사자의 연령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떨어짐은 청소차량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하차 시에 발생하였다. 

적재함에 오를 때는 적재함 내 정리가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차량의 경우였다. 

그 외 차량 조수석에서 폐기물 상차를 위해 하차하거나 상부에서 세차 후 하차할 

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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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형태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015 597 641 584 569 801 823

넘어짐 777 121 123 109 91 166 167

작업관련질환 759 89 94 96 98 177 205

떨어짐 568 91 111 91 89 97 89

불균형·무리한 동작 409 52 51 67 51 87 101

부딪힘 362 55 65 57 60 80 45

사업장외 교통사고 351 72 76 57 55 46 45

끼임 270 33 47 37 47 47 59

절단, 베임, 찔림 259 36 34 37 36 50 66

물체에 맞음 135 21 18 20 25 27 24

기 타 125 27 22 13 17 24 22

* 출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자료, 2020

<표 Ⅲ-46> 환경미화원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명]

7)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1) 효율성과 공공성

1980년대 이후 비효육적인 공공부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논의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다.(현승현 외, 2017)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는 비용상승,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보다 직영전환이 효율적이라는 실증연구(김효주 

등, 2011)와 같은 반증에 직면하였으며,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강도와 산업재해가 증가하여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원가 산정 적용기준이 유연화됨에 

따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커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졌다(공성식, 

2019)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도입은 방만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전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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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비용효율성은 민간위탁이 

도입되면서 노무비 절약을 통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치환된 형태로 나타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다. 

(2) 저상형 차량 보급

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할 때 이동거리가 짧아 환경미화원은 자주 승하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 뒤쪽에 발판을 설치하여 발판을 딛고 이동하였는데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2016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발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차실이 높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용역에서 승차실 

바닥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1,130mm, 발판은 지면으로부터 500mm의 

위치에 있었다. 승하차시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있고 하차 시 미끄러짐으로 인한 위험도 있었다.(김준호 외, 2018)

추락 위험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판 탑승을 금지하는 대신 승차실의 위치가 

지면에서 400mm이 한국형 청소차량이 개발되었다. 

[그림 Ⅲ-41] 발판이동 문제점을 개선한 한국형 청소차 

다만, 저상형 차량의 보급은 노후차량의 대체품으로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전 

차량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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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인 1조 작업원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운전자 1인과 작업자 

2인이 한조를 이뤄 작업하므로 혼자 작업할 때의 질병 및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행되었으나 3인 1조 근무는 원칙일 뿐 축소 운영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같이 있다. 2020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개소 시·군에서 예산상의 사유로 3인 1조 근무원칙을 

예외로 하는 조례개정 추진예정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및 민간업체 안전점검에서 

78개소 중 27개소에서 3인 1조의 근무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3인 1조 근무원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사유”로 2명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함에 따라 시·구·군 조례에는 

2020년 이후 안전기준 예외 또는 유예조항이 도입되었다.

(4)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같은 해 3월 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증가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능력 저하에 따른 적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폐기물 관련통계는 2021년 12월에 공표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를 뒷받침하는 기준 통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택배 물동량의 증가, 음식서비스 매출액 성장, 감염우려 확산에 

따른 일회용 제품의 사용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증가를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비동향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의존도가 높아졌다(이소라, 2020). 온라인 쇼핑의 성장추세는 국내 택배 

물동량의 추이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택배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15년 시장규모에 비해 85.8% 성장하였다. 2015부터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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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동량 성장률은 전년대비 11.9~13.3%였고, 2018년과 2019년 성장률은 

각 각 9.6%와 9.7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 택배물동량(33억 

7,373박스) 은 전년 대비 20.93% 증가하였다(한국통합물류협회, 2021). 택배 

물동량 증가율은 [그림 Ⅲ-42]과 같다.

[그림 Ⅲ-42] 국내시장 택배물동량 추이 

[그림 Ⅲ-43] 1인당 택배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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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택배이용 횟수는 2015년 35.7회에서 2020년 65.1회로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택배이용 횟수는 67.9회에서 122.0회로 증가하여 코로나19 

발병 이전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미화원 실태를 다룬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이 증가했다(연합뉴스, 

2021).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는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정해진 처리시설 반입시간대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조정 또는 노동 강도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자동 상차장치를 채용한 청소차량을 운행할 지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에서 종량제 봉투를 대로변으로 옮기는 ‘선 작업’을 

할 때는 기계·기구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으므로 피로와 집중력 저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5) 재활용품 수거차량

환경부 고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제2항에 따르면 압축·압착 차량은 재활용품들을 혼합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경우 재활용 수거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2021년 12월에 시행 

예정이나 위반 시에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 등이 없다(환경부, 2020).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의 압축·압착 차량은 종량제봉투폐기물 전용으로 활용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은 일반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재활용 자원을 

수비하는 일반차량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 일반차량을 수거차량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집·상차원들은 

폐기물 상차 후 적재하기 위해 적재함에 탑승하거나 차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데 

적재량이 많아질수록 폐기물을 딛고 작업해야 한다. 안전화의 접지력이 우수할 

지라도 안전화 아래 폐기물과 그 아래의 폐기물이 맞닿으면 미끄러져 적재함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나, 상차 후 적재 시 안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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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분석

(1) 관련 법령

가) 폐기물 수거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생활

폐기물의 처리 등)에 명시하고,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안전기준 마련, 안전점검, 안전

기준 준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후방영상장치, 비상시 적재 장치를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바와 두 손으로 조작해야하는 안전스위치와 같은 청소

차량의 안전장치,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구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간작업,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악천후 및 대기오염 악화 시 

환경미화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사유를 정할 때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있다. 

규칙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로 

하여금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관리체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규칙의 부칙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덮개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때 원가계산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노무비의 

기본급 산정 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155

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술한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에 “조례로 정한 사유”에 대하여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악천후 등에 따른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시간 조정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스템 오류로 

확인이 불가한 1개를 제외하면 전국 228개 시·구·군의 조례 중 98개(42.98%) 

시·구·군의 안전기준 예외 또는 유예 조항이 있었다. 

주간작업 예외사유로는 ①주민생활 불편 초래, ②처리시설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③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④시·구·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작업지연 또는 

작업효율 저하, ⑥출근시간, ⑦보행 또는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 ⑧전통시장 또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시적인 다량의 폐기물 처리, ⑨관광활성화, ⑩악천후 등이었다. 

주간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야간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곳도 있었다. 

연번 예외 사유 빈도 비율(%)

1 주민생활 불편 초래 67 28.2

2 처리시설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43 18.1

3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42 17.6

4 시·구·군 장의 인정 31 13.0

5 작업지연 또는 작업효율 저하 12 5.0

6 출근시간 11 4.6

7 보행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 9 3.8

8 전통시장 또는 중심상업지역 8 3.4

9 일시적인 다량의 폐기물 처리 8 3.4

10 관광활성화 3 1.3

11 환경미화원 안전 2 0.8

12 악천후 2 0.8

<표 Ⅲ-47>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간작업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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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1조 작업 예외사유로는 ①자동 상차, 진공흡입, 집게 등과 같은 기계적 

수거장치 사용, ②가로청소 또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손수레 작업, ③시·구·군의 

장이 인정한 때, ④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⑤주민생활 불편 초래, ⑥적재중량 1톤 

이하(또는 미만)의 소형차량 운영, ⑦2인 이하의 작업이 효율적일 때 , 
⑧차량(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할 때, ⑨폐기물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 ⑩일시적인 다량의 폐기물 처리, ⑪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할 

때, ⑫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닐 때, ⑬1.5톤 이하(또는 미만) 차량 운행 시, ⑭2.5톤 

이하(또는 미만) 차량 운행, 재활용품 수거 시, ⑮환경미화 인력확보가 안될 때, 
⑯운반차량의 탑승인원 제한이 있을 때 등이었다. 

연번 예외 사유 빈도 비율(%)

1 기계적 수거장치 60 16.48

2 가로청소, 손수레 작업 56 15.38

3 시·구·군의 장이 인정하는 작업 49 13.46

4 시급한 폐기물 처리 42 11.54

5 주민생활 불편 초래 37 10.16

6 적재중량 1톤 이하 차량 27 7.42

7 2명 이하의 작업이 효율적일 때 24 6.59

8 처리시설로 이동할 때 21 5.77

9 민원처리 차량 15 4.12

10 일시적인 다량의 폐기물 처리 9 2.47

11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할 때 6 0.55

12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닐 때 5 1.37

13 적재중량 1.5톤 이하 차량 4 1.10

14 적재중량 2.5톤 이하 차량 3 0.82

15 재활용품 수거 작업 3 0.82

16 인력확보가 어려울 때 2 0.55

17 차량 탑승인원이 제한이 있을 때 1 0.27

<표 Ⅲ-48> 지방자치단체 조례 3인 1조 작업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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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과 무게를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88 곳의 시·구·군 조례에 따르면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100 리터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정하고 있는 시·구·군은 96곳이었다. 10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96개 시·구·군 중 76개 지역의 조례에서 무게상한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고, 20개 시·구·군은 25 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무게 상한을 위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때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무게는 30~40 kg까지 증가될 수 있다(환경부, 

2018). 100리터 종량제 봉투 생산 및 사용을 폐지하고 75 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한 시·구·군은 96곳이었고 무게 상한은 19kg 이었다. 60 리터 15 

kg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사용하는 시·구·군은 2곳이었으며, 15개의 

시·구·군에서 50 리터 13 kg의 종량제 봉투를 최대 크기로 제한하였다. 18개 

시·구·군에서 무게 상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1개 시·구·군에서 리터 

당 0.25 kg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두 곳은 사업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125 리터 35 kg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각 시·구·군의 조례의 종량제 봉투의 최대 크기는 <표 Ⅲ-49>와 같다.

크기 합  계 0.25㎏/l 50리터 60리터 75리터 100리터 확인불가

시·구·군
228

(100%)
1

(0.4%)
15

(6.6%)
2

(0.9%)
96

(42.1%)
96

(42.1%)
18

(7.9%)

<표 Ⅲ-49> 시·구·군별 일반용 종량제 봉투 최대크기

[단위: 명]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을 제외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정하고 있다. 일부 시·구·군의 조례는 고시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중 제8호~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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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

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기간작업 또

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7. <생  략>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는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생  략>

라) 청소차량 및 운영에 관한 법령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형 청소차량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하여 

작업용 발판이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작업용 발판의 설치는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제1항 제12호에서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제8항에서 사업주에게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는 한편, 추락방지 조치가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에서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보호구는 모든 안전보건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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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임을 명시함으로써, 

설비개선 없이 개인보호장구의 착용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서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눈에 잘 띄기위한 안전조끼, 절단·베임·찔림 방지용 

장갑과 황사, 미세먼지, 디젤 배출물 등이 많은 곳에서 착용하는 방진마스크 

등이 있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와 제34조(전용 보호구 등)에서 보호구의 손상, 청결 

및 개인 전용 보호구를 사용하여 감염 등의 우려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제41조의2(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개선하여야 한다. 

[그림 Ⅲ-44] 위험성평가 절차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160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설비의 도입,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유해요인조사를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663조(중량물의 제한)에서 근로자가 인력으로 작업할 때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주가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666조(작업자세 

등)에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짧은 시간에 높은 적재함으로 작업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 및 사업

가) 2018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

정부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사고사망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는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부족 등과 

같은 작업환경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추진과제 세부 내용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Ÿ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Ÿ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Ÿ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Ÿ 작업환경과 우리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Ÿ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차별없는 선진일터 조성
Ÿ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Ÿ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 및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

<표 Ⅲ-50>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추진과제



Ⅲ.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161

 단기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안전 

및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청소차 도입과 같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사고발생건수를 2017년 대비 90%이상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표와 

같이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2019년 3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및 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는 해당 지침은 2019년 12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까지 법령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조치였다. 지침은 환경미화원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①청소차량 안전기준, ②개인보호장구 안전기준, ③주간작업으로 

전환, ④3인 1조 작업, ⑤악천후(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로부터 

보호 등 5개 안전조치를 포함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5개 안전조치를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에서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청소차량에 모두 설치·운영할 것,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악천 후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시간 조정 등을 명시하고 그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악천후로 인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는 폐기물 긴급처리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이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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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합동평가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사무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대두되었다. 

정부업무의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시행된다. 정무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이다.

201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사업41)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고, 최근 

5년간 사업평가 지표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연도 합동평가 지표

2017 Ÿ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산업재해 감소 실적42)(100점)

2018 Ÿ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43)(100점)

2019
Ÿ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Ÿ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정성평가); 노력도(50%), 독창성(20%), 효과성(30%)

2020
Ÿ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 실적
Ÿ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정성평가); 노력도(50%), 독창성(20%), 효과성(30%)

2021

Ÿ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실적
 -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 실적(35점)
 -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계획 이행율(35점)
 - 지자체·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소통·협업 실적(20점)
 - 불량현장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점검 연계율(10점)

<표 Ⅲ-5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17~2021)

41) 거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2) 산업재해율 = (직전 3년간 평균재해율 × 0.95) ÷ 당해연도 재해율. 5% 이상 재해율이 감

소하거나 당해연도 재해율이 0일 경우 100점

43) 재해감소율 = (직전 3년간 평균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 0.80) ÷ 

당해연도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사고사망 등 재해자 20% 감소 

또는 사고사망 등 재해자가 없는 경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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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의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실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수행 중 사고사망자 수를 줄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목표 사고사망자를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로 측정된다. 목표 사고사망자 

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사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수의 80%에 

해당하는 수이다.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가 없거나 20% 이상 감소하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환경미화원 사고사망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 외 정량 평가에는 ①수행사업 또는 

발주공사 안전관리계획 이행률, ②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소통·협업 실적 및 ③불량현장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점검 연계율 등이 있다.

한편, 2018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대책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표로 하는 환경미화원 평가는 2019년부터 

포함되었다.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독창성 또는 벤치마킹, 

효과성이며 평가 내용은 아래 표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항목별 평가와 

같다. 

평가기준 비율 평가 내용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50%
Ÿ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및 인프라 투입·개선 

정도
Ÿ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등

독자성 또는
벤치마킹

20%
Ÿ 지역 특성 반영, 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 평가
Ÿ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 30%
Ÿ 환경미화원 안전 우선 인식전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표 Ⅲ-52>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항목별 평가(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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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실적을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사례들을 평가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인하고자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019~2020년 정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를 낮추고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한 해 시행하였던 제반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A시의 경우, 조례를 통한 종량제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몸풀기 체조 보급, 식염포도당 지급, 혹서기 가로청소 공무직 점심시간 

연장, 예방접종비 지원, 환경공무직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친환경(CNG) 청소차 도입, 휴게실 개선 및 공무직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정성평가는 2021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합동평가 

지표에서 제외되었고 정량 평가만 유지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3) 소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성평가는 환경미화원 사고사망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창성을 살려 환경미화원의 위험 작업요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환경미화원 안전시설 도입에 예산 

등의 자원을 할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및 정부의 합동대책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해당 

조치가 아직 부족한 시설과 설비의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은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조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미화원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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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예방 정책 방안 및 제언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보완

2019년부터 2년간 시행된 환경미화원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평가가 

2021년 수행사업 평가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인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에서 사고사망자 수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9~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휴게 공간 조성, 청소차량의 

현대화, 개인 보호구 지급, 주간작업 도입,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3인 1조 

작업, 감염 또는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이 시행되었다. 정성

평가는 2018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이행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였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사고사망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안전 우선의 인식이 정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외된 평가항목을 안전교육 실시율, 청소차량 안전장치 부착율, 개인보호구 

지급율,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준수율 등으로 정량평가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종량제 봉투 규격 축소

생활쓰레기 배출을 할 때는 규격 봉투의 무게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배출할 때 무게를 재한 배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규격 봉투의 부피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조례를 통해 확인한 228개의 시·구·군의 42%는 아직 10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밀도가 높은 사업계 생활폐기물은 100리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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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의 무게 상한인 25 kg을 훨씬 초과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직 100리터 이상의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예외 사유 정비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예외사유를 정할 수 있다.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유로 골목길에서 손수레를 

사용하거나, 가로청소, 자동 상차장치, 소형차량, 기계식 상차 작업 등이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시에는 4인 1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요 취지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감소였다(환경부, 2018). 다수의 시·구·군의 조례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 한하여 2인 1조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작업 

효율성 저하,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2인 

1조 작업을 허락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안전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우선하였다. 

재난, 재해, 행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예외사유가 남용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대다수 예외 사유에는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이 적합하지 않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할 수 있을 때, 인력확보가 어려울 때와 

같이 불합리한 사유도 있었다. 또한 “시·구·군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 

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상 필요 또는 위험도가 낮은 작업일 때만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으로 

한정하고 작업의 효율성이나 편의적 예외 사유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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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품 수집차량 적재함내 작업 감소 방안

재활용품 수집 시 압축 차량을 사용하면 재활용품이 파손되거나 기타 재활용품과 

혼합되어 재활용품 선별이 어렵고 재생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제2항에서 압축·압착 차량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정하고, 2021년 12월 시행 

예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수거에 사용 중인 기존 압축·압착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였다(환경부, 2020).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는 상차 후 적재를 위해 적재함 또는 차량 상부에 

환경미화원이 올라가서 작업하기도 하였다. 적재 중에 미끄러짐, 넘어짐 및 

불균형 등은 환경미화원이 착용하는 안전화와 접지대상물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고 접지대상물과 그 아래에 놓인 폐기물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탑승 후 정리의 

필요성은 재활용품 수거 시 압축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압축이나 압착은 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정 크기 이상의 재활용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적재함내 

작업 또는 차량 상부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줄이기 위하여 리프트 또는 기계적 

상차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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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

1)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륜차44)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업종은 주로 택배업의 

일부, 퀵서비스업, 음식배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경우에도 ①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소속 

배달 근로자와 ②배민,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45)에 

접속하여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46) 신분의 배달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 중에서도 음식점 소속 배달 근로자를 제외한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종사자(이하 “라이더(Rider)”라 한다)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정의, 플랫폼 노동의 분류, 

이륜차 배달 플랫폼 경제 규모와 종사자 수, 라이더의 노동법적 종사상 지위 

및 법률 적용,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보호대책 등 다양한 연구내용이 

44) 이륜차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용어는 “이륜

자동차”이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이륜차”라는 용어를 혼용

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

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45) 배달대행 플랫폼 : 고객으로부터 배달 주문을 받는 음식점과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배달을 중개하는 배달대행업체 사이를 연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매개체

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정 사업장에 채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수탁 

계약 등의 형태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일의 대가

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

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14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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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였으며, 라이더의 안전보건에 관한 범위를 다소 벗어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 

위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산업구조와 동향, 안전보건 관련 이슈, 네트워크 구조 및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 및 이륜차 배달 플랫폼에 관한 선행 연구와 

문헌, 신문기사,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의 분석 내용과 체험기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륜차 

관련 사고 데이터와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 및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 

400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주요 플랫폼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및 라이더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플랫폼 노동의 개념 

최근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종사자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Platform)의 사전적 의미는 기차나 

지하철이 드나드는 승강장을 말하며,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의 매개(중개)를 통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과업”으로 

규정한다(ILO, 2018; OECD, 2019; Eurofound, 2018). 즉, 플랫폼 노동이란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170

웹사이트(Web-site)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App)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노동과 서비스(용역)를 의미한다. 음식 배달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음식점-이륜차 배달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륜차 배달 플랫폼 

노동이라 부르는 것이다. 

* 출처 : 한국은행(2019)

[그림 Ⅲ-45] 플랫폼 노동의 개요

국제기구들은 플랫폼 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웹 

기반(Web-based) 플랫폼 노동(온라인 수행작업)과 지역기반(Local-based) 

플랫폼 노동(오프라인 호출형 작업)으로 구분한다(ILO, 2018·2019; EU, 2020). 

이륜차 배달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금전과 정보가 거래되고 재화와 

서비스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지역기반 노동에 속한다(강명주, 2021). 

한편, 플랫폼 노동은 국가별로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긱-노동(Gig work),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 

온디멘드 노동(On-demand work),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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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ILO(2018), Schmidt(2017), 김종진(2019)

[그림 Ⅲ-46] 플랫폼 노동의 유형

  

ILO 등에서는 플랫폼 노동은 일터의 유해환경이나 일생활 균형 등에 있어서 

자유롭고, 비공식 경제의 일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된다는 ‘긍정성’도 있지만, 

비표준적 계약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허점이나 사회보험 미적용 등 ‘부정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용조건이나 

사회보험 및 안전에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성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Eurofound 2018ab; ILO 2019b). 그러기에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법률 제·개정이나 사회협약 혹은 

분쟁 해결기구, 공정거래 및 표준계약과 단가, 사회보험, 안전건강, 교육훈련 

등의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Eurofound, 2018ab; ILO, 2019; OECD, 

2019; 김종진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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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우리나라에서 이륜차 배달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은 2010년대 후반부 이후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노동형태로써, 관련 사회적 논의와 연구도 최근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플랫폼 노동 전체를 포괄하여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특징, 현황 및 실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등 종사상 지위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적용,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는 각 연구에서 산재보험 제도, 

사고경험 여부 등 단편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에 한정하여 규모 

및 종사자 추이 등의 현황,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플랫폼 노동 규모 추계 등 현황 관련 연구

박찬임 외(2016)는 조사의 한계를 전제하며, 배달앱 3사의 2014년 배달 

주문건수에 기초하여 배달원 수를 추정하였는데, 최소 7천명(배달원 1인당 1일 

50건 배달 가정)에서 최대 1만9천명(배달원 1인당 1일 20건 배달 가정)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중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수는 1만명 내외로 추측하였다.

김준영 외(2018)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최소 46.9만명, 최대 

53.8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취업자(2018년 10월 기준 27,090명)의 각각 

1.7%와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최소치인 46.9만명 기준 약 4%에 해당하는 18,600명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남성은 5.0%(15,641명), 여성은 1.9%(2,967명)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시운전 등 4개 플랫폼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노동시간, 만족도 등 근로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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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아 외(2019)는 음식배달 앱을 ‘주문중개 앱’과 ‘배달대행 앱’으로 

구분하고, 2019년 3월 현재 국내 음식 배달대행업 시장은 주요 3사가 전체 

시장의 36%, 소규모 대행업체 연합체인 A사와 그 외 기타 업체 30개사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배달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를 

총 83,394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직접 고용된 배달원 수(47,292)를 합칠 경우 

음식 배달원 수는 13만 686명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배달대행 앱 이용률이 1%p 

증가할 경우 8,674명의 배달대행 앱 배달원이 늘어늘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배달대행 프로그램사 In-depth 인터뷰를 이용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프로그램별로 등록된 총 배달원 

수를 약 6만 6천명으로 추정하였다.  

정흥준 외(2019)는 국내 음식배달 시장 규모를 2017년 기준 약 22조원, 배달앱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2.8조원, 2018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추정하였다. 

또한, 음식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현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음을 

확인하고, 1인당 월 평균 배달 이용건수를 이용하여 배달원 수를 추정하였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배달 이용건수를 활용한 배달원 수는 약 

4만 3천명(50건 기준)에서 5만 2천명(60건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7개 

배달대행업체 설문조사 결과 추정된 배달대행기사의 수는 약 7천5백명이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곳을 포함하면 전국의 배달대행기사 수는 약 2만명에서 3만명 

사이로 추정하였다. 

장지연(2020)은 플랫폼 노동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으로 1차적으로 정의하고, 이 중 단순 

구인구직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하였으며,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9만명의 사례조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지역별 인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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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추출하여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0.92%에 해당하는 약 22만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2%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배달·운송47) 관련 플랫폼 노동자로 약 114,400 정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의 특징으로 ‘별점’과 같은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이용되며, 노동자들이 

자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노동 통제가 가능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명주 외(2021)는 2020년 최신의 기업 공개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나 퀵보드 등을 이용한 일반인 배달을 제외한 배달앱 기사의 규모를 약 

8만명 내외로 추정하였다. 

그 밖에도 김윤중 외(2020)는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135천명 ∼ 

157천명으로 경기도 취업자(2018년 10월 기준)의 각각 1.99%, 2.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소화물 전문 

운송업48)’과 한국표준직업분류(7차)의 ‘배달원49)’을 적용하여 2016년 상반기 

9만6천명 정도였던 종사자 수는 2020년 상반기 약 14만6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손헌일 외(2020)는 대형 배달 플랫폼 3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에 직접 문의한 결과, 부산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약 

4,000명으로 추정하였다.

47) 배달·운송 : 대리운전, 배달, 화물운송, 이사, 심부름 등을 의미한다.

48)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서류, 소포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택배업과 늘찬배달업으로 구성된다. 

49)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으로, 우편물 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구성된다.(퀵서비스는 택배

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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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제 목 주요내용

박찬임 등 3
(2016)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 배달대행업 현황 및 종사자 규모 추정
- 배달대행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산재보험 적용 방안

김준영 등 5
(2018)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
-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근로실태 및 정책 시사점

김영아 등 9
(2019)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음식배달앱 플랫폼 시장 현황 
- 배달원 및 음식 자영업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 배달대행 앱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정흥준 등 5
(2019)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  
방안 연구

- 배달업 현황 및 종사자 규모
- 배달업 종사자 근로실태 및 심층 면접조사 
- 음식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장지연
(2020)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유형
- 플랫폼 노동의 특징

김윤중 등 3
(2020)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 
이륜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자 규모 및 현황
- 플랫폼 노동 실태분석 및 정책 제안

손헌일 등 5
(2020)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와 공적지원 
방안

-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특징
- 부산지역 주요 플랫폼 노동 현황 밒 실태조사
-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공적지원 방안

강명주 등 2
(2021)

배달앱 기사는 왜 배달 노동에 머무는가? 
- Bourdieu의 자본이론을 중심으로 -

- 배달앱 노동의 현황
- Bourdieu의 자본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태분석

<표 Ⅲ-53> 플랫폼 노동 현황 관련 연구

(2)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관련 연구

김영아 외(2019)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음식배달앱을 활용하는 배달원 

315명에 대해 근로실태, 사회보험 가입여부, 직업비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원의 하루 평균 배달건수는 주중 35.4건, 주말 

44.7건이며 월 평균 소득(실소득)은 약 2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달원의 

61.3%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흥준 외(2019)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고용 배달업 종사자(48명)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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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배달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66%로 배달업이 아르바이트나 임시적인 

업무가 아닌 하나의 전일제 직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38.7%(116명)는 1년 동안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반면에 산재보험 가입은 

16.0%(48명)로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직접 고용 

배달업 종사의 산재보험 가입율은 97.9%(47명)인데 반해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배달업 종사자는 0.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주장하였다.

김종진 외(2019)는 국내 플랫폼 노동의 주요 쟁점은 종사자의 고용지위와 

관련한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이며,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기존 

법률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 유형별 

사례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결과, 경쟁배차와 소비자에 의한 평가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의 특성으로 종사자의 사고위험은 배달노동의 디지털화와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장진희 외(2019)는 서울시 음식배달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계약형태, 

노동환경, 노동조합과 이해대변 단체에 대한 인식,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달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여러 형태로 배달대행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 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중 94.7%(284명)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연평균 위반(행정처분) 

횟수는 5.3회, 교통사고율은 84.0%(252명), 연평균 1.7회의 교통사고를 겪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73.3%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윤중 외(2020)는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는 20대 

이하가 전체 발생건수 대비 40.8%, 사망자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40.3%로 낮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안전 교육훈련, 산재보험료 지원 및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륜차 보험체계 정책을 제안하였다.

손헌일 외(2020)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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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는 열악한 수입구조, 위험한 노동안전, 강화된 노동통제, 불안한 

고용안전성,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안전권 

보장, 이해대변 단체의 조직화 지원, 고용안전망 확대, 노동환경 개선 등 공적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기원 외(2020)는 경기도 군포 지역 만15∼19세 청소년 배달 라이더 7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9명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통사고 경험자는 

25.4%(18명), 안전모를 대체로/항상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26.8%(19명),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53.5%(38명),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 할 라이더는 71.8%(5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면접조사에서는 9명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교육과 

안전관련 의무교육 강화를 제안하며 수시 근로감독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 은평구 등에서 배달 노동자를 

포한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저 자 제 목 주요내용

김종진 등 13
(2019)

서울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

- 플랫폼 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플랫폼 노동 유형별 특징과 사례
- 해외 정책사례 검토 및 정책과제 모색

장진희 등 2
(2019)

지역수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방안 연구
- 서울시 음식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 이주노동자 현황 및 기존 논의
- 음식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및 FGI
- 음식 배달 노동자 보호방안

이기원 등 6
(2020)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 개선방향 제시

이남신 등 3
(2020)

대전지역 배달 노동자(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서

- 배달 노동 관련 쟁점
-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배달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김준영 등 8
(2020)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
제

-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주요 쟁점
- 성남시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이원희
(2020)

은평구 배달 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보고서
- 라이더 노동현황과 쟁점
- 실태조사 결과 및 제언

<표 Ⅲ-54>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관련 연구

* <표 Ⅲ-53> “현황 관련 연구”에 포함된 연구 및 문헌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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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이 ①배달 플랫폼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계 및 실태조사 ②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특징 ③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호 방안 ④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등의 연구로 대별된다. 

선행연구에서 추산된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전체 취업자 대비 

0.9∼2.0%, 이륜차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조사시점과 연구자에 따라 

1만8천∼8만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 연구마다 편차가 상당히 크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체 라이더 규모를 1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 방법 및 조사의 범위와 한계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분류 등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공식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 연구자의 주관적인 정의와 

상이한 조사방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은 최근 

시대적 트렌드인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가사노동 감소,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간편 결재시스템 및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조사시점에 따라 종사자 규모 

차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이륜차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로 등록되어 근로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용의 강한 

비전속성(Non-exclusivity)과 단속성(Intermittancy), 산재성립신고 미실시 

및 적용제외 신청50) 등으로 실제 종사자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배달대행 플랫폼 및 지역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대행 관련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

청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사실

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현재는 개정 제도의 시행초기로 관련 종사자가 산

재보험에 가입되어 통계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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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를 전수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2019)에 

따르면 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업체의 산업분류는 늘찬배달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다양하며,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을 

하나로 포괄하는 산업분류가 없어 업체수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배달대행 관련 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 등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써,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을 별도의 산업분류로 구분하는 방안과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배달대행업체 등록 시 

라이더 보호를 위한 안전운영 매뉴얼, 시설 및 장비 등 일정요건을 충족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 중에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26일 전면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제78조에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신설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와 라이더 안전에 관한 실태와 

법·제도적 미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산업구조 및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을 정확히 특정하는 산업분류는 

없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의 세세분류인 

늘찬 배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늘찬 배달업은 ‘퀵서비스업’의 순 우리말로써, 

‘도시 내에서 지역 내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 활동’으로 꽃배달,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180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 해당되며,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늘찬 배달업에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뿐만 아니라 

꽃배달, 서류배달, 퀵서비스 등 도시 내 다른 유형의 배달업종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배달 플랫폼사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에 대한 통계산출 시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H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1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표 Ⅲ-55> 운수업 표준산업 세부 분류

* 자료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배달 라이더의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에서 음식배달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원은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된다.

9 단순노무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922 배달원

9221 우편물 집배원

9222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4 기타 배달원

<표 Ⅲ-56> 한국표준직업분류-음식배달원

* 자료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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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산업 구조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폰 앱 이용이 

활발해지고 빅데이터 및 AI 등의 기술이 더해지면서 전통적인 배달방식에서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배달방식으로 산업구조가 바뀐 것이다. 전통적인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화되면서 발생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이다(김준영 외, 2018). 그러나 ‘일’의 관점에서의 배달은 전혀 

새로운 노동이 아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음식이 배달되는 점을 

제외하면 배달의 작업과정이나 기술수준은 전통적인 배달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김준영 외, 2018). 다만 배달원의 고용과 계약관계 및 보수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에서 위·수탁계약으로, 보수는 임금에서 수행한 배달 건당 수수료의 

합으로 변경된 것이다. 

배달산업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통적인 배달방식과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플랫폼 기반 배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전통적인 배달방식) 고객이 직접 또는 주문중개 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하면 음식점에서 고용한 배달원 또는 지역의 소규모 배달업체 소속 

배달원이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는 형태

- (플랫폼 기반 배달방식) 고객이 직접 또는 주문중개 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하면 음식점에서 배달대행사(앱)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라이더를 통해 배달하는 형태

   ※ 주로 2~3km이내 단거리 배달을 수행하며, 광역 단위로 배달하는 퀵서비스와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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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배달방식>              <최근 - 플랫폼 기반 배달방식>

[그림 Ⅲ-47] 배달산업의 구조 변화

전통적인 배달방식은 고객-음식점-배달종사자의 간단한 구조인 반면, 플랫폼 

기반 배달방식은 고객-주문중개 앱-음식점-배달대행 앱-배달대행업체-라이더의 

6단계로 배달이 이루어지는 만큼 배달시장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이다. 상기 그림에서 주문중개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사에서 운영하는 앱이며, 배달대행 앱은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사에서 운영하는 앱이다. 최근에는 2가지 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플랫폼사도 있다. 주문중개 앱의 경우 소비자와 음식점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역할이기에 배달 라이더의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중개 앱과 배달대행 앱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으며, 플랫폼 

기반 음식 배달산업의 이해관계자별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 (주문중개 앱)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및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 주문중개 앱 전체 숫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공공배달 앱51)을 제외하면 

1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상위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시장의 약 

95% 이상 점유

51) 공공배달 앱 :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문중개 앱으로, 전북 군산(배달의 명수)에

서 최초로 서비스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제로유니온), 경기(배달특급), 인천 서구(배

달서구), 충북(머깨비) 등 2021년 3월 기준 약 12개가 있으며, 서비스 예정인 지자체가 

9개 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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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앱) 일반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등과 B2B 계약을 통해 음식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고 배달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이해관계자 주요 역할

고객
- 온라인, 스마트폰 앱,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식 주문
- 배달 라이더가 주문된 음식을 전달하는 대상

주문중개 플랫폼사

- Caller ID(발신자 정보표시)를 이용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제작

  * 고객관리/배달주문/매장 판매관리 및 각종 분석을 위한 내용 포함
- 음식점 가맹계약, 고객과 음식점 간 주문중개 앱을 통해 배달주문 중개

음식점 사업주
- 고객의 직접적인 주문 접수 및 프로그램 관리
- 고객의 온라인, 앱을 통한 주문 접수 및 프로그램 관리
- 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배달 중개 요청

배달대행 플랫폼사
- 배달대행 프로그램 및 앱을 개발하고,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계약
- 배달대행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등을 받으며 배달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

배달대행업체

-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맺고,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한 배달 연결      
  (음식점 ⇨ 배달원 연결)
- 라이더 모집 및 관리, 경우에 따라 배달주문을 라이더에게 배차하는 등 

주문 배달 관리

라이더 - 스마트폰의 배달앱을 다운로드 후 배달 콜 수신 및 배달

<표 Ⅲ-57> 플랫폼 기반 음식 배달산업의 이해관계자별 역할

 * 출처 : 고용노동부(2017)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자 일부 재구성

한편 주문중개 앱과 배달대행 앱이라는 플랫폼의 출현은 외식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주방-홀(서빙)-배달로 구성되던 기존의 구조에서 

배달부분이 빠르게 아웃소싱되고 있는 것이며(최서연, 2019), 과거에는 음식을 

배달하지 않던 음식점까지 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배달산업의 성장을 촉진한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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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기반 배달산업의 유형과 특성 

배달산업을 구성하는 플랫폼의 형태는 주문중개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등은 음식 주문만을 중개하는 주문중개 플랫폼이다. 브랜드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은 배달만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52)이다. 

또한 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을 통합한 형태의 플랫폼도 있으며, 배민1,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플랫폼 기반 배달대행의 유형은 

주문중개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의 운영형태에 따라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형은 주문중개와 배달대행 플랫폼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써, 

지역의 배달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들에게 배달을 위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통합형은 음식주문과 배달대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음식점이나 주문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문중개 플랫폼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셈이다. 분리형은 주문중개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이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며,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를 통해 

배달하는 방식으로써, 플랫폼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배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이다. 고객의 주문은 음식점에 전화하는 방식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주문중개 앱을 통해 주문하는 방식이 혼재된 형태이다(조규준, 

2021). 

통합형과 분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식점 및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있다. 통합형의 경우 음식점과의 가맹계약 및 라이더와의 

위탁계약은 배달대행 플랫폼사가 체결하며 플랫폼의 정책과 배달 알고리즘에 

따라 배달업무 방식이 결정되는 반면, 분리형에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와의 계약 

52) 프로그램/앱의 개발이 주문중개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50개 이상의 업

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장진희 외, 

2019), 업체로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영웅배송 스파이더, 제트콜, 공유다, 이어드림, 

윈윈파트너스, 날라가, 로드파일럿, 런(RUN), 배달요, 리드콜, 모아콜, 띵동, 배달캠프, 

체인로지스, 나눔콜, 배달로, 배달히어로, 딜버, 베테랑, 슈퍼히어로 등 전국적으로 100

여개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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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가 음식점 및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을 배달한다. 이 밖에도 배차방식(AI 배차/일반 배차)53), 

배달방식(단건배달/묶음배달54)), 배달거리 등에서도 두 방식 간에는 다소 차이가 

나며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출처 : 조규준(2021), 필자 재구성

[그림 Ⅲ-48] 플랫폼 기반 배달대행의 유형

 

상기 방식을 기반으로 주문중개를 포함한 플랫폼 기반 배달대행 산업의 유형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53) 배차방식

  - AI 배차 : 인공지능이 라이더의 실시간 동선, 주문 음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라이더를 자동으로 배정해 주는 배차(라이더는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일반배차 : 배달대행 플랫폼 앱에서의 정해주는 자동배차 없이, 앱에 띄워지는 여러 배

달 중 라이더 스스로 선택하는 콜(일명 ‘전투콜’이라 하기도 한다)

54) 배달방식

  - 단건배달 : 한번에 1건의 주문만 배달하는 방식(배달이 종료되어야 다음 콜 수신 가능)

  - 묶음배달 : 한번에 2건이상의 주문을 묶어서 배달하는 방식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186

가) 유형 ① : 통합형

주문중개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이 결합된 형태로써, 배달은 주로 자회사 

형태인 배달대행 플랫폼이 한다. 음식점에서는 주문과 배달을 동일한 업체에 

가맹계약을 통해 아웃소싱한 개념이며, 고객이 통합형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하면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한 라이더가 음식점으로부터 음식을 픽업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다.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배민1,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가 대표적이다. 

[그림 Ⅲ-49]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의 구조
 

통합형 플랫폼에서의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전업 라이더와 일반인(크라우드 

소싱형) 배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민커넥터가 대표적인 일반인 배달방식이다. 

일반인 배달의 경우 라이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사의 운영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배달 주체는 주로 회사원, 주부 및 대학생 중에서도비교적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이륜차 대신 자전거나 퀵보드, 

자동차 및 도보로도 배달할 수 있다. 배달운송 수단이 이륜차가 아닌 점과 주로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써 배달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배달업무의 

과정과 건당 배달 수수료 등에 있어 전업라이더와 큰 차이는 없다55). 사업초기 

일부 플랫폼에서는 라이더와 근로계약을 통해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으며,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계약 형태로 점점 전환되고 있는 

55) 주문중개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브랜드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

아한청년들’은 전업배달인 ‘배민라이더스’는 주 60시간, 일반인 배달인 ‘배민커넥터’는 주 

20시간으로 제한하였으나, 2020.4월 배민커넥터의 주 20시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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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통합형에서는 분리형과 달리 배달을 관리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관리자가 별도로 없고, 주문중개 플랫폼과 통합 운영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배달관리는 인적 통제가 아닌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 통제로 배달 관제가 

이루어진다(박수민, 2021). 배차방식은 알고리즘을 통한 AI 추천배차 방식, 

배달은 배달시간을 줄이고 배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건배달, 배달거리는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반경 5km 이상 또는 배달 거리제한이 없기도 

하다56). 또한 속도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배달원 확보와 원활한 주문배달 처리를 

통한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각종 수수료 프로모션, 알고리즘의 라이더 평가를 

통한 등급제, 고객의 평점제도 등 각 플랫폼사마다 고유한 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통합형은 알고리즘과 각종 정책을 통해 배달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 경제가 규모의 경제로써,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 유형 ②, ③ : 분리형

분리형은 배달대행 플랫폼이 주문중개 플랫폼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써, 

각각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도 다르다. 고객이 주문중개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 플랫폼의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하여 배달한다. 음식점과의 가맹은 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서 

영업을 통해 계약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플랫폼 운영사의 경우 

음식점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 대표적이며, 지역단위의 소규모 배달대행 플랫폼도 

존재한다.

56)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커넥터)의 경우 일반배차와 AI 추천 배차 병행, 요기요익스프

레스는 단건배달을 하지 않고,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거리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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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0]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의 구조

분리형에서의 배달대행 플랫폼사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에게 배달 프로그램만 

대여하며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음식점에서는 각 주문중개 

플랫폼 및 배달대행 플랫폼의 배달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문접수 및 배달요청을 하며, 라이더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유형 ②의 경우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위탁계약하여 운영된다. 

유형 ③의 경우 가맹 음식점의 원활한 주문배달 처리와 부족한 배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지역 플랫폼사가 연합하여 허브 플랫폼 기능을 

통해 운영되는 배달유형이다. 대표적으로 ㈜만나플래닛에서 제트콜, 공유다, 

로드파일럿, 이어드림, 날라가, 윈윈파트너스, 로드파일럿, RUN 등 7개 배달대행 

플랫폼이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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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유다 홈페이지(www.ouda.co.kr), 2021.8.12일 방문

[그림 Ⅲ-51] 배달대행 프로그램 연합 유형

분리형 플랫폼에서의 라이더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전업 

라이더가 대부분이나, 배달거리가 멀거나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콜을 처리하기 

위해 1∼2명의 직접고용 라이더를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통합형과 같이 일반인을 모집하여 배달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며57), 지금과 같이 배달수요에 비해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분리형 플랫폼에서도 일반인 배달이 점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형에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팀장 또는 실장이라 불리는 

관리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배달의 접수 및 공유, 기피콜 강제배차 등의 관제업무 

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맹계약 영업과 일부 기피콜의 배달을 직접 하기도 한다. 

배차방식은 일반배차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배달은 1번에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하는 묶음배달, 배달거리는 보통 반경 2∼3km 내외이다. 통합형과 달리 

라이더 평가나 등급제 등의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플랫폼에 따라 라이더 

추천 프로모션, 미션 완료 프로모션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합형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57) 배달대행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에서는 2019년 일반일 배달을 시

작하였으며, 2020년말 일반인 배달 전용앱인 ‘부릉프렌즈’를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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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 플랫폼 유형별 사고 유발 요인 

배달 라이더의 사고 영향 요인은 라이더의 수입이 수행한 배달 건 별 수수료로 

결정되는 수익구조 속성과 직업 및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 

특성을 고려할 때, 생계수단으로 이륜차 배달을 직업으로 선택한 라이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시간안에 많은 배달건수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행을 감수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라이더의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위와 같은 라이더 수익구조의 속성을 활용한 플랫폼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직·간접적인 사고 유발요인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형과 분리형 배달 플랫폼 운영방식의 특성은 라이더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통합형의 경우 플랫폼사 측면에서는 배달대행보다 

고객의 주문중개로 인한 이익구조가 더 좋기 때문에 주문과 배달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문량을 늘림으로써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AI 추천 배차, 단건배달 및 ‘번쩍배달’, ‘치타배달’, ‘익스프레스’ 

등 빠른 배달 서비스로 속도경쟁을 부추키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건배달은 사고 위험성 측면에서는 묶음배달보다 다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묶음배달에 비해 라이더의 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라이더는 

배달건수를 높이기 위해 속도전을 불사하게 되는 것이다. AI 추천 배차의 경우, 

노동계 및 현장 라이더들은 실제보다 짧은 배달시간과 거리 설정의 불합리성 

및 AI 배차 수락율과 배달 완료율 관리 등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주문중개 앱 화면과 음식점용 POS 화면에 표출되는 

도착 예정시간도 라이더 배달시간의 독촉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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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그림 Ⅲ-52] 고객 화면(좌), 음식점용 화면(우)에 표출되는 도착 예정시간(예시)

 

한편, 통합형 플랫폼은 빠른 배달, 앱 사용 편의성 증대, 배달과정 및 라이더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의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플랫폼 재이용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라이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빠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간 수수료 변경, 피크타임(데이) 이벤트, 

라이더 등급58)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하거나 보너스 지급 등 각종 프로모션, 

고객 평점제(따봉, 역따봉) 등이 배달 속도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58)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에서의 라이더 등급제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등급에 따른 스케쥴 신청 제도 : 주문처리건수, 주문 수락률 등에 따라 1주 단위 업무평

가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1~4등급 부여(등급 산정기준은 미공개) → 높은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주 배달 근무시간 신청 가능(1등급이 먼저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2

등급이 남은 시간 중 선택하는 방식) 

  - 리워드 제도 : 지난 달 배달건수, 피크 참여횟수, 배달완료율 등에 따라 3단계 라이더 등

급(레전드, 에픽, 마스터)을 부여하여 배달 수수료를 상향 차등하는 제도

  - 인센티브 제도 : 달성지수[(기간내 배달건수×수락율)+(저녁타임 참여횟수)], 고객만족지

수에 따라 라이더 등급(옐로우, 그린, 퍼플, 민트)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른 특별보너스 

등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배달수행 일수, 배달 건수, 고객평가 등이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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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좌)_ 아이지웨스트(igwest.tistory.com/884) 21.8.18일 방문, (우)_라이더유니온 

[그림 Ⅲ-53] 라이더 등급제도(예시)

* 출처 : (좌)_ brunch.co.kr/@rightbrain/35, (우)_m.bolg.naver.com/comtomee/221 857244676, 
21.8.19일 방문

[그림 Ⅲ-54] 고객 평점제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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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합형 배달 플랫폼에서 사고 유발의 정책적 요인으로는 불합리한 

AI 추천 배차, 단건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운전, 빠른 배달을 강조하는 

배달 브랜드명, 배달제한시간, 고객 앱 및 음식점 화면에 표출되는 도착 완료시간, 

라이더 등급제, 과도한 속도경쟁을 유발하는 프로모션 및 라이더의 관리자 역할을 

대신하는 고객의 평점제 등을 들 수 있다. 

분리형 배달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의 정책보다는 배달과정에서의 사고유발 

요인이 많다. 묶음배달의 경우 다수의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가 지연되거나, 여러 건을 순차적으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유로 

배달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라이더는 조급해지고 배달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중에도 후속배달을 받기 위해 수시로 앱을 조작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분리형 플랫폼에서도 배달제한시간, 

음식점 POS 화면의 라이더 도착 예정시간, 주문 고객 앱에서의 도착 완료시간 

등이 빠른 배달과 무리한 운전을 재촉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그림 Ⅲ-55] 라이더용 화면에 송출되는 시간(조리시간, 도착 요청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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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는 일부 분리형 배달 플랫폼의 경우 여전히 음식 픽업과 픽업 

후 배달시간이 각각 ‘15분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배달대행업체가 

음식점과 가맹계약 시에도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고객이 

주문한 후 30분내에 배달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라이더 앱과 배달

대행업체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관제시스템에 

배달시간 내 완료되지 않으면 전화가 오는 등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정흥준, 2021; 장진희 외, 2019). 이처럼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에서의 

주요 사고 유발요인으로는 묶음배달, 운행 중 후속배달 수신 및 배달제한시간, 

주문 고객 앱과 음식점의 도착 완료시간 등을 들 수 있다.

(4) 수수료 및 라이더 수입 구조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의 수수료는 주문중개 수수료와 배달대행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주문중개 수수료는 주문중개 플랫폼사와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이 

월 가맹비, 주문 수수료59), 광고비(선택) 및 결제대행 수수료로 구성된다. 주문 

수수료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값에 따라 달라지며, 플랫폼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문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비율+정액으로 정해진다.

배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과 음식점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 많으며, 

기본 수수료에서 거리, 우천이나 폭설, 심야, 피크시간 등에는 할증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 배분 구조는 통합형과 분리형 플랫폼 간 다소의 차이가 있다. 

통합형 플랫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주문중개 수수료와 배달대행 수수료를 

플랫폼사에서 일괄 수취하여 그 중 일정금액을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분리형 플랫폼에서는 고객과 음식점에서 부담한 수수료를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라이더가 나눠 갖으며, 배달 수수료 수취와 배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만, 배달 수수료 구조 및 금액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플랫

폼의 정책, 배달대행업체의 영업전략 및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아래 

59) 주문 수수료는 플랫폼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주문금액의 15% 내외’ 또는 ‘주문금

액의 7% 내외 + 주문건당 정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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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 주) 배달대행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급변하고 있어, 배달대행 및 수수료 구조와 
금액 또한 급격히 바뀌고 있기에 상기 그림은 참고용임을 밝힘

[그림 Ⅲ-56]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의 수수료 수취와 배분 구조

분리형 플랫폼에서의 라이더 수입은 상기 그림에서 ‘①(음식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 ②(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배달 1건당 보통 3,000원 

내외의 실적급제이다. 다수의 근로실태조사에서는 라이더의 월 평균 순수입60)을 

대체로 약 250∼300만원 내외로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 배달건수, 계약한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에서는 

라이더 확보와 단건배달 정책으로 분리형보다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 

수수료가 다소 많으며, 피크시간 등 프로모션 진행 시에는 고객+음식점에서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라이더에게 지원하기도 한다. 즉, 

수수료 프로모션을 통해 부족한 라이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피크시간 배달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 

프로모션은 라이더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배달 

속도전을 유발하여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60) 월 평균 순수입 : [건당 배달 수수료 - (배달대행업체 수수료+이륜차 리스비+건당 세금

(3.3%)+보험료(이륜차보험+산재보험)+주유비+경정비 비용 등)]×월 평균 배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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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달 라이더의 법적 종사상 지위 

플랫폼 노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한인상 외, 2020).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며,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이고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공장제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상 지위인 ‘근로자’와는 다른 비표준적 고용과 계약 관계의 

새로운 노동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근로자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김종진, 2021; 김은경, 2020, 박은정, 2020). 플랫폼 노동의 특징으로는 

고용의 비전속성, 수행업무나 서비스의 초단기성, 업무수행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업무나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등 노동의 매개방식이나 

계약 및 법률관계, 노무 제공 등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종속 노동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매일노동뉴스,2021.3.25.). 다른 한편으로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노동과 같은 O2O(Online to Offline) 호출형 긱 노동(Gig Economy)은 

관리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것일 뿐 기존의 고용 및 노동의 본질과 

동일한 고용형태로써 포괄적 개념의 노동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다수 연구자의 반론도 많다(정흥준, 2021; 장진희 외, 2019; 방강수, 

2020; 권오성, 2021).

상기와 같은 논의 및 플랫폼 노동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아직 

라이더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법원의 해석이나 개별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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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전속성),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비대체성) 

상기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업종 중 

퀵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가입 및 사고 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고시 및 공고하고 있는 전속성 기준을 

만족하여야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62).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어 법적인 근로자성 지위가 모호하지만,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일 시행)에서도 

목적과 정의 조항의 정비를 통해 그간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동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와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신설하여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

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6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2017.3.31.) :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

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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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

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

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

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 퀵서비스 기사의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고용노동부 공고, 2021.1.1.일 시행)

 □ 월 기준 소득 및 종사시간

   ㅇ 과반 소득 : 1,164,000원 (’20년 1,242,100원)

   ㅇ 과반 종사시간 : 97시간 (’20년 118시간)

 □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ㅇ 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

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ㅇ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

(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

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표 Ⅲ-58>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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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는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의 배달 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하고 배달대행업체의 

대표(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판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인정하였다63).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64), 상기 사안은 일반적인 

배달대행 라이더의 업무실태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배달기사와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2019년 10월 28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요기요플러스 소속 배달 라이더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모든 라이더에 대한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는 전제로 해당 라이더 5명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또 다른 노동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9년 11월 

라이더들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배달서비스지부는 2020년 10월 배민1 운영사인 

‘(주)우하한청년들’과 배달 플랫폼 노동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63) 근로자 미해당 판결(대법원, 2016두4937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판결(대법원, 

2017두74719)

64) 대법원(2006.12.7. 선고 2004두297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①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취업규칙 등

이 적용되는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

지. ④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보수의 노무대가

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⑦의 요

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됨)로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한인상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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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일률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적 구체적 상황하에서는 일부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하고 있어 향후에도 근로자성에 

대한 논쟁과 사회적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산업동향 및 환경변화 요인

(1) 이륜차 배달 플랫폼 관련 산업동향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로는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 라이더 규모이지만, 이 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통계는 제도적인 불비로 인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플랫폼사 내부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파악이 가능하다. 

2019년의 한 연구에서는 50개 이상의 업체에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장진희 외, 2019), 주문중개를 일부 

포함한 배달 관련 플랫폼의 수를 129개로 조사한 연구가 있다(최서연 외, 2019). 

그러나 선 시장 진입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 상 배달대행 

플랫폼 또한 상위 7~8개사(배민1, 쿠팡이츠, 요기요익스프레스,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만나플러스(공유다), 스파이더 등)가 배달대행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플랫폼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3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상기 3사와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는 합계 약 2,720개소 이상65)으로 2020년 8월 

2,195개소66) 대비 약 24% 증가하였으며, 계약한 라이더 수는 124,200명67) 

65) 바로고(1,180개 이상), 생각대로(1,040개 이상), 부릉(500여개)

66) 바로고(930곳)/생각대로(885곳) : news1(2020.09.09.) - 현장에선 라이더 전쟁,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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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파악된다. 여기서, 라이더 수는 플랫폼사별 중복 등록, 등록 후 배달업무 

미수행 등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 

한 언론기사68)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배민1 전업 라이더는 약 3,000명, 

일반인 배달인 배민커넥터는 2019년 12월 약 1만여명에서 5배 증가한 약 

5만명이 등록했고 이 중 약 1만여명이 실제 배달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내다봤다. 

쿠팡이츠의 경우 라이더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의 MAU(월간순이용자수)는 

2020년 5월 38,000명에서 2021년 1월 480,000명으로 8개월만에 12배 증가한 

것으로 한 언론69)에서 보도하였다. 

또한, 주문중개 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연간 결제금액 추이는 2018년 

이후 매년 7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전체 외식업체에 대한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외식업체의 비율을 조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외식업체의 비율이 각각 19.9%, 15.9%로써, 2017년 대비 각각 

약 3.2배, 3.8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배달앱 이용현황 5.9 6.2 7.6 11.2 19.9

배달대행 이용현황 4.5 4.2 5.4 10.0 15.4

<표 Ⅲ-59> 외식업체의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현황
[단위 :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2017∼2020년)

에선 점유율 전쟁... 생각대로 vs 바로고 승자는?

    부릉(380여개) : 매거진 한경(2020.08.27.) -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IT 기술력으로 

물류 혁신 이끌 것“

67) 바로고(34,000명 이상)/부릉(42,200명)은 2021년 9월 홈페이지 공개 자료, 생각대로

(2021년 1월 기준, 48,000명 이상)는 언론 보도자료(전자신문, 2021.04.19.-생각대로, 

“라스트마일 물류의 진짜 혁신은 지금부터”)를 각각 인용하였다.

68) IT Chosun(2021.01.20.) - 쿠팡이츠가 쏘아올린 빠른 배달에 배민·요기요 가세

69) MoneyS(2021.05.17.) - 배달 라이더 억대 연봉시대 끝났다...공급과잉에 수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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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노컷뉴스(2021.08.30.일자)

[그림 Ⅲ-57]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연간 결제금액 추이

이와 같은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최근 시대적 

트렌드인 1인 가구의 증가, 지속적인 외식산업의 발전 및 배달을 통한 편리한 

음식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2019년 말 전세계적으로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 출처 : 통계청 – 가구동향 조사

[그림 Ⅲ-58] 1인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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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식산업이라 하면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배달대행과 관련이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현황(사업체 및 종사자 수)70)은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표 Ⅲ-60>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 구분

* 출처 :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자료(2017.01.13.), 필자 일부 재구성

70) 배달과 관련이 있는 음식점업 및 주점업 : 음식점업에 속한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과 주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에 속한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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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계청 – 도소매·서비스 - 서비스업 조사 

[그림 Ⅲ-59] 배달 관련 음식점, 주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켜, 2020년 12월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159조 4,384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쇼핑 중 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이 

포함되는 모바일 쇼핑은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다. 

* 출처 : 통계청 -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그림 Ⅲ-60] 온라인 쇼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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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음식(외식) 

문화가 주문을 통한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바뀌어 감에 따라 주로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로 이루어져 배달 시장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인 

음식서비스71) 거래액도 2020년 17조 3,337억원으로 ‘19년 대비 78.0%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출처 : 통계청 -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음식서비스)

[그림 Ⅲ-61] 음식서비스 시장 규모

한편, 이륜차 배달대행 건수 및 배달 라이더의 규모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으나, 플랫폼사 등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배달·운송 노동자는 오프라인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의 

67.8%에 달하고, 전체 플랫폼 노동자(22만명) 중에서도 52%인 약 11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지연, 2020). 또한 배달대행 업계 내부자료로 볼 

71) 음식서비스(통계청) :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

으로 통계 분류하여 2017년도부터 통계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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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바로고 및 생각대로의 경우, 배달대행 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134.0%, 

81.7% 증가하였다고 언론보도 되기도 하였다.

* 출처 : (좌)_ 바로고, 연합뉴스(2021.01.05.일자), (우)_생각대로, 머니투데이(2021.01.08.일자)

[그림 Ⅲ-62]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배달대행 건수 동향 

이상에서 언급한 온라인 쇼핑 동향, 음식서비스 시장 규모 및 배달대행 건수에 

대한 업계 내부자료 등으로 판단했을 때, 라이더 수는 급증한 배달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최근 들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공식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의 배달원(922) 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라이더 수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제10차) 상의 소화물전문운송업은 택배업과 늘찬배달업으로 

구성되며, 늘찬배달업에 속하는 배달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겠으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늘찬배달업으로는 통계 추출이 불가

하였으며, 통계 제공 최소 단위가 소화물전문운송업이기에 여기에 속한 배달원 

수 추이를 파악하였다.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2017년 이후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속한 배달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64,6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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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7년 대비 72.3% 급증하였다. 특히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와 근로 

종사상 지위가 유사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증가와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92,244 93,775 92,209 99,162 95,576 120,988 127,206 164,675 

상용근로자 11,887 14,739 16,735 18,117 18,675 19,997 22,516 22,747 

임시근로자 27,236 27,258 27,694 29,619 24,372 28,832 30,032 41,209 

일용근로자 5,938 7,108 5,564 6,497 4,258 8,062 10,956 16,60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288 6,543 6,028 4,454 4,149 5,985 5,574 4,87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629 36,164 34,344 39,143 41,355 55,317 55,017 75,392 

무급가족종사자 2,266 1,964 1,844 1,331 2,767 2,795 3,112 3,853 

<표 Ⅲ-61> 소화물 전문 운송업 – 배달원 수(근로형태별)

[단위 : 명]

 *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공공용 온라인분석시스템-지역별 고용조사

*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공공용 온라인분석시스템-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Ⅲ-63] 소화물 전문 운송업 – 배달원 수(근로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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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달앱 사용 및 음식 배달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음식점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 

관련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종사 배달원 수는 2017년 

상반기 72,24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하반기에는 38,170명으로 

2017년 대비 4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인 

배달원에 의한 배달이 감소하는 반면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한 배달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공공용 온라인분석시스템-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Ⅲ-64] 음식점 및 음료점업 배달원 수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속 

퀵서비스기사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입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다.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7년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

기사로 입직 신고한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 6월에는 총 입직

자수가 59,332명으로 2017년 대비 약 11.3배 급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139.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플랫폼 

기반 배달 라이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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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배달 라이더 수와 

산재보험에 입직신고 한 라이더 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이 특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복잡한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신청,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의 강요, 회유 및 권고, 보험료 부담 

등의 사유로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 실태조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40% 내·외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래의 표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월

사업장수 662 893 1,314 1,894 2,317 

총 입직자수72)

(A)
5,246 7,746 18,385 44,063 59,332 

적용 제외자수73)

(B)
2,302 2,845 4,102 6,371 4,553 

적용자수
(C=A-B)

2,944 4,901 14,283 37,692 54,779 

적용률
(C/A)

56.1% 63.3% 77.7% 85.5% 92.3%

<표 Ⅲ-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기사) 산재보상보험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 출처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72) 입직신고는 산재보험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써,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

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

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7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로써,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로써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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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그림 Ⅲ-6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퀵서비스기사 총 입직자 수

(2) 환경변화 요인

가) 배달품목 다양화 및 퀵커머스(Quick Commerce)의 등장 

위와 같이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은 비대면 음식 소비 및 배달품목 다양화, 

즉시 배달시장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의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배달 라이더 

또한 꾸준한 증가가 예측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추구 등 배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사회변화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배달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을 배달앱 

시장이 ‘퀀텀점프(비약적 발전)’한 해로 꼽기도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배달이 

음식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편의점이나 마트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를 론칭하는가 하면,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 

및 홈쇼핑 등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투자를 통해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화장품, 

의류, 의약품 등 배달이 가능한 모든 품목으로의 배달 품목 다양화를 통해 이륜차 

배송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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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달의 민족 등 이륜차 배달 플랫폼사들은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음식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소규모 자체 물류창고를 활용한 다크스토어74)를 

구축하고 생필품, 신선식품 등에 대해 30분∼1시간 내 즉시 배송하는 퀵커머스(Quick 

Commerce)75) 배달 서비스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사들은 퀵커머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배달 수요 또한 기존의 음식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던 이륜차 배달 라이더들이 처리하고 

있다. 퀵커머스는 소량의 상품을 빨리 구매하려는 1∼2인 가구와 배달에 익숙한 

2030 세대 등이 주요 고객으로써 코로나 여파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배달 플랫폼사를 포함한 퀵커머스 

업체들은 도심 내 제한된 시장 선점효과를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이미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10∼15분 내 빠른 

배송’ 등의 기치를 내걸고 배달속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여 배달 라이더의 

안전이 더욱 더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배달 로봇, 드론 배달 등 배달수단의 변화 

배달산업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이슈는 배달 로봇(Delivery Robot), 드론 

배달(Drone Delivery) 등 배달수단의 변화이다. 아직까지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시장조사업체인 럭스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배달 

74) 다크스토어 : 도심 내 소규모 물류거점으로 일반 마트와 다를 바 없지만, 온라인 주문만 

가능한 형태의 도심형 풀필먼트 서비스이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 ‘B마트’ 서비스를 출

시하였으며, 한 언론기사(조선일보, 2021.06.28.일자)에 따르면, B마트의 2020년 주문

건수가 1,000만건을 넘겼고, 취급품목은 5,000품목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B마트

와 같은 형태로써, 요기요에서는 2020년 ‘요마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쿠팡에서는 

2021년 7월 ‘쿠팡이츠 마트’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75) 퀵커머스(Quick Commerce) : Quick + e-Commerce,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커머

스’와 ‘시간’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써, 주문 즉시 30분∼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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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전체 배송물량 처리 비중은 20%를 차지하고 시장규모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높은 배송 효율화와 편의성을 강점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배달 로봇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올해 안에 배달 로봇이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6륜 배달 로봇 ‘스카우트(Scout)’를 미국 일부지역에서 테스트 

운행중에 있으며, 미국의 로봇 배송 업체 ‘스타쉽 테크놀리지’는 대학 캠퍼스가 

주 서비스 영역이긴 하지만 2018년부터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난 1월 전 

세계에서 100만건 이상의 로봇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출처 : 스타쉽 테크놀리지, ECONOMY Chosun 383호(2021.02.08.일자)

[그림 Ⅲ-66] 미국_스타쉽 테크놀리지 로봇 배송 현황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의하면,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완화76)하여 

배달 로봇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 등을 통해 

76) 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22년), 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25년), 도로주행 규제완화 검토(~’27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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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제한하여 특정지역에 한해 배달 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배달의 민족에서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한 실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딜리타워‘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진행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출처 : (좌)_ 실내 배달 로봇_딜리타워, e경제뉴스(2020.05.18.일자), (우)_실외 배달 로봇_딜리 드
라이브, 조선일보(2020.08.19.일자)

[그림 Ⅲ-67] 실·내외 배달 로봇 사례

드론 배달의 경우 2021년 8월 드론 배달 상용화에 나선 국토교통부와 한 

피자업체가 세종시의 도심 특정 지역내에서 국내 처음으로 드론 배송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시범 운영하였다. 피자업체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나, 실제로 도심에서 드론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지방항공청의 승인, 항공안전법상의 규제 지역 허가 절차, 

도심 장애물 등에 의해 제약이 많아 상용화까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운영하는 드론업체 ‘윙(Wing)’이 2019년 

4월 업계 최초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무인 드론을 이용한 상업용 

항공 배송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비행 반경 4마일(약 6.4km)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호주 및 핀란드 등에서 커피, 치킨, 생필품 등 2년간 

약 10만회의 배달 건수를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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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좌)_국내의 한 피자 배달 드론, 중앙일보(2021.09.19.일자), (우)_미국 윙(Wing)의 드론배달, 
KBS 뉴스(2021.08.27.일자)

[그림 Ⅲ-68] 드론 배달 사례

현 시점에서 배달 로봇이나 드론 배달의 국내 상용화에는 법·제도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은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회피 경향이 강해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기에, 2025년 이후에는 규제 

정책이 점차 해소되고 배달 로봇 시장은 초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배달 로봇이나 드론 배달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배달을 

포함한 도심 물류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배달 로봇 등이 현재의 

배달 라이더를 일부 대체하는 등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6) 네트워크 구조와 구성기관의 기능 분석

(1) 네트워크 구조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안전보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단체)을 배달산업 생태계(주문중계 플랫폼-음식점-배달중개 플랫폼-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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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라이더)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①사용자 단체, ②노동자 단체, ③ 

정부 관련 기관, ④민간기관으로 범주화 할 수 있으며,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사용자 단체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있으며, 이 기관은 2020년 5월 

출범한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배달 서비)77)에도 

기업 대표의 자격으로도 참여했다. 노동자 단체로는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의 산별인 서비스연맹 산하 배달서비스지부가 있다. 정부 관련 

기관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업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배달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및 이들의 산하기관인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있으며,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위원회가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주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각 위원회에서는 포럼이나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노·사·민·정·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배달산업을 포함한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외곽 단체도 있으며, 

각 지자체별 노동권익센터가 대표적이다. 

민간단체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대표 및 라이더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및 라이더 사고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륜차 관련 민간기관으로 ‘한국이륜자동차협회’와 

77)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 및 

공익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한 단체는 ①기업(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

한형제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②노동조합(민

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③공익전문가(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등 3명)이다. 

2020년 10월 6일 자율협약 형태의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협

약’ 체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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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안전협회’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네트워크 구성 기관들의 목적과 

규모 및 기능과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주1,2) 안전보건공단의 정식 명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며, 배달서비스지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산하 지부임

  주3,4) 법률의 정식명칭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임

[그림 Ⅲ-69] 배달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

(2) 네트워크 구성기관의 주요 기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 규모, 기능 및 사업, 안전보건 

관련 소관 법률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아래 분석내용은 

언론기사와 각 기관 관계자의 설명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임을 

참고해서 보아야 하며, 앞 절의 ‘산업구조’에서 설명한 플랫폼사 등 배달산업 

생태계 구성 주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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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문중개 및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을 비롯하여 대리주부, 마켓컬리, 직방, 

토스 등 2021년 8월 기준 1,697개 스타트업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협회로써, O2O 및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6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창업가 및 구성원 역량 강화, 성장 지원, 상호 

비즈니스 협력 지원, 규제 현안 및 의제 발굴과 정부 건의 및 국회 협력 등의 

분야이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 출처 : (좌)_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kstartupforum.org),(우)_decenter.kr/News View/1Z07YOX18U, 
21.8.21일 방문

[그림 Ⅲ-70] 코리아스타트업 조직도 및 주요 회원사  

나)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서비스일반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합으로써 배달의 

민족 노동조합 지회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단체이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구성되어 

있는 배민지회가 동 지부 산하이며 배달의 민족과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는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0년 10월 배민지회 조합원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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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10월 ㈜우아한청년들과 국내 최초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을 배송환경, 배송조건, 조합원 안전, 

라이더 인권보호 등에 관해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라이더들이 

부담하던 배차 중개수수료(건당 200∼300원) 면제, 배송시간 탄력 적용, AI 

모드 우선 배차 금지, 라이더 안전교육 시행 및 건강검진, 피복비 지원 등이다. 

배민지회의 단체협약은 다른 플랫폼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 및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제7장 라이더 인권보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

제21조 [초상권]
회사는 조합원의 초상권을 위해 고객 주문앱 상 초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22조 [라이더 사회적 인식 개선]
회사는 조합과 함께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 배송 플랫폼 산업발전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연 2회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세부내용은 조합과 회사 간 협
의로 한다.

제8장 산업안전 및 보건

제23조 [배송 중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장의 사유로 음식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입직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라이더
에 대해 반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참석자에게는 회사가정한 교육비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태풍, 폭설, 폭우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배송서
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표 Ⅲ-63> 배민지회 단체협약 중 일부 발췌

* 출처 : 이성종(2020)

다)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 5월 1일 출범하여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은 법내 노조로써,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배달은형제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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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7월 현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공동교섭단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약 400명 이상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라이더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의 후원으로 자차 수리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121년 8월부터는 안전배달료 도입, 배달보험료 현실화,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 협약, 불법 갑질 배달대행업체의 퇴출, 라이더 공제회 

설립 등의 요구 관철을 위해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10만 라이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 노사관계 조정, 직업능력 개발,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보험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국 

6개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도와 연구,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인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의 보상과 재활이 주 업무인 

“근로복지공단” 등 11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소관 법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며, 이륜차 

배달 라이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라이더와 관련된 조항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되고 있는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과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 2개 조항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법령 조항에서는 종사자의 종속성, 위험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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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라이더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이륜차 배달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자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

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

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표 Ⅲ-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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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
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
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별표4]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5]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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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1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④, ⑥ 생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 본다.

<이륜차 관련 기존 조항>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

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

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제86조(탑승의 제한)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와 관련한 법령 조항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 즉 이륜차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의 사업주는 해당 플랫폼 기업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배달하는 라이더의 

사고예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음식점 

소속으로 근로자 지위인 배달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사항과는 별개의 

법 조항으로써, 플랫폼 기반 배달산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라이더에 대한 

플랫폼사의 재해예방 의무를 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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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

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투. 법 제78를 위반하여 안
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

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표 Ⅲ-65> 배달 플랫폼 라이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라이더 재해예방 사업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①현장기술지도 ②교육(집체교육, 

이러닝 등) ③재정지원(안전투자혁신사업, 클린사업, 융자 등) ④연구 및 인증 

⑤안전문화·홍보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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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배달원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배달원 관련 

안전보건조치 기준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륜차 관련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초로 신설되었으나, 그 적용 대상이 근로자로써 승차용 

안전모와 이륜차의 각종 안전장치(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장치 

등)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주문중개 

플랫폼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배달대행업도 동반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배달대행 라이더의 근로실태와 사망사고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2019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책무가 포함되어 2020년 1월 본격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에 따라 배달원에 대한 공단의 재해예방 

사업도 2019년도까지는 주로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식업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를 배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동시에 승차용 보호구 착용을 위한 경찰청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식업 중앙회, 프랜차이즈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각종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음식점 사업주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사업 위주였다. 이러한 

사업의 수평적인 확장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고도화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것이라 

판단하고 2020년에는 사업 추진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 단위로 직접적인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은 경찰청의 이륜차 중상해 사고 좌표데이터를 

공유 받아서 GIS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배달 종사자용으로 재편집한 후 사고 

위험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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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ervice.kosha.or.kr/rider, 21.8.23일 방문

[그림 Ⅲ-71]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조회 페이지 화면  

본 서비스를 연동한 배달대행 앱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해당 위치에 접근 시 

음성 또는 화면 알림이 이루어진다. 또한 기상청 실시간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와 

연동하여 위치별, 날씨별, 요일별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각 라이더에게 1인당 

1개, 15초 길이의 스팟 교육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사고사례, 안전 

법령, 이륜차 점검 등 사고예방 교육 영상 129종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 정식 오픈한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각각 기존에 사용 중인 배달대행 앱에서 적용이 가능한 Open-API78)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 3개 플랫폼사에서 사용 중이며 

하루에 약 3만 회 이상의 정보호출이 발생하고 있다. 

78)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자유로운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무료로 공개된 개발용 프로그램,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

(HTTP)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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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보험법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

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다. 

산재보험 사업의 수행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재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

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79)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실무편람, 2021).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2021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그림 Ⅲ-72] 산재보험 사업 수행 체계  

79)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

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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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례규정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서 200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배달 라이더가 포함되는 전속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는 2012년 5월 1일부터 상기 특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적용방식은 

‘당연가입80)’과 ‘적용제외 허용’이며,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2021년 기준  라이더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월 13,810원이다. 음식점 소속으로 고용된  근로자 지위인 배달원의 

경우 당연히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라이더의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형태이지만 라이더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점과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81)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달 라이더는 전속성 유무에 따라 전속기사82)와 비전속기사83)로 구분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21호)의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전속기사이어야 

하며, 전속성 기준에는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의 월 기준 과반 소득(‘21년 

기준 1.164,000원)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21년 기준 97시간)을 

종사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 중에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반인 배달 기사들도 많고, 2∼3개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80) 당연가입 :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을 경우 산재보

상을 하는 방식 

81) 적용제외 신청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

고 있어, 사실상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라이더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2) 전속기사 : 주로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주로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당연 적용

83) 비전속기사 : 하나 또는 여러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여러 업체의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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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는 경우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배달 라이더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음식점 소속 근로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형태 근로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혼재

직종분
류

(산재)

대분류 기타의각종사업 운수업

중분류 숙박및음식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퀵서비스업

소분류 음식점및주점업 퀵서비스업

산재보험적용 당연 적용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당연 적용

전속 비전속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례
(당연 적용)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와 본인 

1/2
본인

미가입 시 보상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단, 미가입 재해시 사업주가 보험급여 1/2 부담)
미가입시 보상 

불가

<표 Ⅲ-66>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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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

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

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

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표 Ⅲ-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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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

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Ⅲ-68>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마)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및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이다. 이륜차 안전 정책 관련해서는 2020년과 

2021년에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합동으로 이륜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위반 단속 강화, 이륜차 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 및 안전 캠페인 확산과 

안전용품 보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7월 설립되었으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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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자동차 검사, 튜닝 및 자동차 안전단속,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관리, 

택시운전 자격 등 각종 자격시험, 항공안전 및 철도안전,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하다. 이 중 이륜자동차 검사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환경부 소관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사기준 또한 이륜차 안전장치의 기능검사가 아닌 배출가스 

농도(CO, HC)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배기량 50cc이상84)이 해당되며, 검사 유효기간은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륜차 및 라이더의 안전과 관련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는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 및 최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총칙, 

교통안전정책 심의기구,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안전법에서는 현재 이륜차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교통수단운영자85)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및 

검사 등 주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이륜차를 배기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86)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 

84)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와, 50cc 이상∼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및 전기 이륜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85) 교통수단운영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6)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중형(100cc∼260cc, 최대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소형(50cc∼100cc, 최대적재량 60kg 이하), 경형(5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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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이륜자동차의 관리)87)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를 지정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지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법은 택배와 배달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7월 27일 시행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의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포함된다. 이륜차 배달 관련해서는 서비스 

사업자의 인증제도(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를 도입하고 시행령에서는 

인증기준으로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인증제도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인정받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정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써, 실질적으로 라이더를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 인증제의 요건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다. 동 법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장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휴식 및 휴게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도 있으나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규정으로 두고 있다.

87)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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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

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표준계약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

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

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②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

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

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 Ⅲ-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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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아래의 도로교통법88)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교통국-교통안전과에서 총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도 하며,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는 이륜차 안전 관련 홍보와 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관련 산하기관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방송(TBN)과 각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연구 및 기술개발,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이 주 업무이다. 최근 이륜차 관련 사업으로는 안전수칙 배포,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홍보, 이륜차 무인 교통단속 장비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

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

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

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

니 된다.

<표 Ⅲ-70>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일부 발췌

88)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

분하고 있다.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전

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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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금지내용 요약 정리>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

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각목은 생략>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

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목은 생략>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목은 생략>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

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

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는 운전자

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써, 산하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36조에 소관사무를 정하고 있다. 

최근(2020년 1월 ∼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 

함께 ①배달대행 플랫폼사 ↔ 배달대행업체, ②배달대행 플랫폼사 ↔ 라이더, 

③배달대행업체 ↔ 라이더 간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 조항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하였다. 점검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배달대행 플랫폼사 ↔ 배달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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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경업금지 및 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 해지 조건을 부과, 라이더가 

멀티호밍(Multihoming)89)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의무 부과, 일방적 계약해지나 

변경 조항 등이 있었다. 배달대행 플랫폼사 ↔ 라이더 간에는 라이더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 라이더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배달대행업체 ↔ 라이더 간에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지적하고 

자율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표준계약서90)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계약 당사자 구분 점검 주요 내용

플랫폼사 ↔ 배달대행업체

- 배달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업금지 의무 
부과

- 위탁관리계약서에 위약금 설정 및 계약 해지 시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하던 음식점과의 영업 금지 강제

- 라이더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 부과

- 일방적 계약해지 및 변경, 매출액이 일정비율 감소 시 계약 해지 
등

플랫폼사 ↔ 라이더

- 배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사가 면책되는 불합리한 배상
책임

- 플랫폼사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계약 해지 및 프로그램 이용 제한
-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한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 기본 배달료 미명시, 특정업무 강요 등

배달대행업체 ↔ 라이더

- 계약서에 배달료 미기재 및 일방적 수수료 변경
-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배달대행업체 책임 면제
-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계약해지 후 경업 금지
- 멀티호밍 차단 및 통지나 항변의 기회없이 일방적 계약해지 등

<표 Ⅲ-71>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배달대행 계약 점검 결과 요약

89) 멀티호밍 : 하나의 이더넷 포트에 여러 개의 TCP/IP 주소를 갖게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여기서는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90) 2020년 10월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계약서로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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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종 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도 최근의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나, 포럼 및 협의체 등을 

개최하여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문(합의문) 

또는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구성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 근로자 및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등의 의제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한다(경사노위 홈페이지, 2021). 

* 출처 : elsc.go.kr/ibuilder.do?menu_idx=2230, 2020년 8월 24일 방문 

[그림 Ⅲ-7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직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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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서는 2020년 4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5월에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2020년 5월∼9월까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산하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민간보험료 현실화 방안,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9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합의문은 2021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2021년 6월에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종사자 보호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하는 ‘플랫폼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1.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과 관
련한 자료(data)의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
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
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표 Ⅲ-72> 경사노위 배달노동 종사자 노사정 합의문 – 일부 발췌

§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정부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 산업혁명 아젠다를 심의·조정하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2021). 기본 조직구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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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4th-ir.go.kr/4thirMembers/organization, 2020년 8월 24일 방문

[그림 Ⅲ-74]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 구성 체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2019년 ‘배달 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운영하여, 

2019년 12월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확산, 배달종사자 보험 개선 

및 공제조합 도입, 고용 및 산재보험 개선, 배달종사자 안전강화 등이다.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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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jobs.go.kr/ko/cms/CM_CN01_CON/index.do?MENU_SN=1977, 2020년 8월 24일 방문

[그림 Ⅲ-75] 일자리위원회 조직 구성 체계 

일자리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분과위원회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되었다. 2020년 7월에는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활용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산재예방 대책 수립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및 이해당사자 간 대화·협력 촉진을 통한 

건전한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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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자치단체(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용지원 사업 

등의 형태로 이륜차 배달 라이더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는 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91)’ 또는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92)’ 등의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사업체/배달 종사자의 책무와 

실태조사, 자문단 구성 및 협의회 운영, 교육 및 휴식공간 등에 관한 지원, 법률 

지원 등이다. 아래 표는 경기도 및 경기 고양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내용의 예시이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

  7.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

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 Ⅲ-73>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일부 발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1)-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91) 경기도, 강원도, 전남,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중랑구,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

시, 전북 군산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8.24.일)

92) 서울 노원구, 경기 고양시, 충남 공주시, 경기 구리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8.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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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
음 각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야 한다.

  1.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Ⅲ-74> 경기 고양시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 일부 발췌

위와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와 경남 창원시 등에서는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배달 라이더의 민간단체 상해보험93)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 안전 

교육 등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94)’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위탁으로 운영되는 노동권익센터가 

전국에 10여개가 있다. 각 노동권익센터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 역할은 

노동 관련 상담과 법률 지원, 연구·조사 및 대안정책 제시, 각종 권리교육과 

캠페인, 노동자 쉼터 운영 등이다.

차) 민간단체(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이륜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이륜차안전협회)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2016년 6월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전기 이륜차 보급 및 배달 라이더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전국 

21개 지회 및 300여개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협회 홈페이지, 2021). 주요 

사업으로는 배달앱과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전기 이륜차 및 관련 장비 보급, 

라이더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라이더 안전교육 인증제도 도입 추진 등을 들고 

있다(블록체인투데이, 2021).

93)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94)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전교육 사업, 커뮤니티 설립 운영 지원, 단체상해보

험 가입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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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써, 전국 24개 지회 및 226개 지부를 두고 있다(협회 홈페이지, 

2021). 법인 설립허가증의 사업내용95)은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 이륜차 안전교육 활성화 등이며, 배달 라이더 교육, 금융지원,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공공 주문/배달 플랫폼 활성화, 법률 자문 등 배달 

라이더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안내하고 있다(협회 홈페이지, 2021)

한국이륜차산업협회는 대림오토바이, KR모터스 등 이륜차 제조사들을 

회원사96)로 하여 2008년 5월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대외 

홍보와 대정부 정책 지원 및 개선,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생산-사용신고-관리

-검사-정비-폐차) 정책 입안 지원, 국내외 시장 동향조사와 통계관리, 이륜차 

등록현황 관리 및 이륜차 안전기준 등 연구과제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협회 홈페이지, 2021).

한국이륜차안전협회는 2013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써, 이륜차 매매, 부품 수급, 수리, 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이륜차 소유자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교통안전 캠페인, 이륜차 사고유형에 대한 조사 및 

설문 등이다(협회 홈페이지, 2021).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은 복잡한 산업 생태계와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라이더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원들과 이해관계 기관들 간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95)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 이륜차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배달 라

이더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충전시스템과 같은 전기 이륜차 인프라 구

축·확장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 이륜차 보급 홍보 및 사후

관리 지원, 기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96) 대림오토바이, KR모터스, HONDA코리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SUZUKI 코리아, 

KYMCO, VESPA, 가와사키, 트라이엄프 코리아(협회 홈페이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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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대다수의 재해가 이륜차 교통사고라는 단순한 발생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사업장수 및 종사자수 현황)의 부재, 복잡한 배달산업 생태계와 

빠르게 진화하는 서비스 형태의 분화,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적용의 

모호성(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의 불명확), 노동조건의 유연화와 세분화(업무시간과 

장소의 불구속, 주업/부업/아르바이트 등 업무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단일 

기관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기능만으로는 라이더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시장·기업·종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을 

기반으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통합적 관점에서 재해예방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 사고예방 정책과 사업의 

수립, 법규위반 감독, 대국민 홍보, 기업과 라이더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칭 ‘라이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7) 이륜차 사고현황 심층 분석

(1) 이륜차 등록 현황

이륜자동차의 정의97)와 분류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법령에서 이륜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아래 표와 같이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이지선 외, 2014).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과 정격

출력에 따라 경형∼대형의 4종류,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에 따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류로 구분한다. 

97) 이륜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제3조)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제2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cc 초과(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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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칭 구분 세부기준

자동차관리법1) 이륜자동차

대형 260cc 초과(최고정격출력 15kw 초과)

중형
100cc 초과 ∼ 26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소형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경형
50cc 미만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도로교통법2)
이륜자동차 125cc 초과(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표 Ⅲ-75> 이륜자동차 구분 기준

* 주1)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
  주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국내 이륜자동차의 등록현황(2011년~2020년)을 살펴보면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의 중형급에서 연평균 3.1%의 꾸준한 증가세가 확인된다. 특히 

아래 그래프에서와 같이 2018년도 이후 연간 등록된 이륜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최근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합계 1,828 2,093 2,117 2,136 2,162 2,181 2,196 2,208 2,237 2,289 2.5

50cc 
미만

- 201 201 194 185 171 158 146 143 140 -4.4

50cc 
이상

904 898 885 874 867 867 869 867 863 863 -0.5

100cc 
초과

879 944 975 1,011 1,044 1,068 1,084 1,097 1,118 1,154 3.1

260cc 
초과

46 50 55 57 66 74 86 98 113 132 12.4

<표 Ⅲ-76> 이륜자동차 배기량별 신고 현황(2011∼2020년)

[단위 : 천대]

* 출처 : 국토교통부 – 이륜자동차 신고 현황_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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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6] 이륜차동차 연도별 증가 현황 

실제 배달산업에서 배기량 100cc에서 125cc 사이의 이륜자동차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라면 별도의 

이륜차 면허 취득 없이 125cc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자동차 면허 이륜차 면허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제1종(소형) 제2종(소형) 제2종(원동기)

125cc 이하 ○ ○ ○1) ○ ○ ○

125cc 초과 × × × × ○ ×

<표 Ⅲ-77> 면허의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이륜자동차 종류

* 주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2)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국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국가 승인 공식통계로써 경찰 DB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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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가해자

사고건수 17,887 17,278 20,580 20,954 5.4

사망자수
(치사율)1)

527
(2.9)

478
(2.8)

462
(2.2)

495
(2.4)

-2.1

부상자수 21,706 21,291 26,183 27,005 7.6

피해자

사고건수 23,011 22,229 24,590 26,176 4.4

사망자수
(치사율)

283
(1.2)

233
(1.0)

227
(0.9)

206
(0.8)

-10.0

부상자수 25,492 24,654 27,584 29,350 4.8

<표 Ⅲ-78>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교통사고 현황(2017∼2020년)

[단위 : 건, 명, %]

* 주1) 치사율 = (사망자수/교통사고건수) × 100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 DB, 「가해운전자 차종별 피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여기에서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관련 교통사고 현황(2017년 ~ 

2020년)98)을 보면, 이륜차 운전자가 가해자99)인 경우 사고건수는 연평균 

5.4%씩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1% 감소, 부상자수는 7.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81명으로 

2019년 3,349명에 비해 268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04명 줄어 26.4%의 높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이륜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망자수 또한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약 7.1%(462명→495명, 33명↑) 증가하였다. 

특히 10월 4일자 서울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이륜차 

사망사고자 58명 중 34명이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륜차 

98) 2016년 이전의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자료에는 주로 레져용인 사륜오토바이(ATV)가 포

함되어 있어 2017년 이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99) 가해운전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도로교통공

단 TAAS, 용어정리-당사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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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8.6%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륜차 사망자 2명 중 1명이 

배달을 하다가 숨진 셈이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의 경우 

2020년 기준 승용차가 1.0%인데 비해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2.4%에 달한다. 이는 결국 이륜차 사고 시 사망 확률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높고 그 만큼 위험한 것임을 보여주는 통계수치이다.

한편, 2020년도 이륜차(가해자 기준) 교통사고의 법규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00)으로 인한 사망자가 307명으로 전체의 62.0%였으며 

신호위반(18.8%), 중앙선 침범(6.3%), 과속(4.0%)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합 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 
거리 

미확보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기타

전차종 3,081 2,047 267 196 277 57 30 207

이륜차 495 307 93 31 20 17 6 21

<표 Ⅲ-79>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사망자 법규위반(2020년)

[단위 : 명]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 DB, 「가해운전자 차량용도별 가해운전자 법규위반
별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조건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통계표 형식으로 제공하기에 이륜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가 중복될 수 있어, 연간 이륜차 전체 사고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륜차(원동기

장치자전거 포함) 승차 중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연간 약 650

∼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렵기에 

사고 시 법률적용을 할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항(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으로써,

   - 예를 들어 전방주시 태만, 제동장치 조작 불량, 핸들 과대조작, 차내 잡담/장난, 운전미

숙, 난폭운전 등이 해당된다.(출처 : 도로교통공단 KOROAD 웹진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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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사고건수1) 34,852 33,592 37,523 38,729 3.6

사망자수 775 672 653 662 -5.1

부상자수 36,408 35,002 39,100 40,197 3.4

<표 Ⅲ-80> 이륜차 승차 중 교통사고 현황(2017∼2020년)

[단위 : 건, 명, %]

* 주1) 1건의 사고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동시에 해당될 시 2건으로 집계됨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빅데이터융합처 작성)

(3) 산업재해 현황

앞 절에서 분석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은 산업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이륜차 사고 현황인 반면, 이륜차에 기인한 산업재해 현황은 

요양승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①전체 산업 → ②배달원이 많은 ‘음식및숙박업’과 

‘퀵서비스업’ → ③배달 플랫폼 라이더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순서로 

분석하였다.

가) 전체 산업의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

전체 산업에서의 이륜차가 기인물인 산업재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5,127 2,216 2,025 2,058 2,350 2,349 2,388 2,359 2,691 2,958 3,733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335 41 35 34 34 44 36 24 26 30 31

그외사고
사망자수

117 16 15 9 10 10 12 5 12 10 18

부상자수 24,675 2,159 1,975 2,015 2,306 2,295 2,340 2,330 2,653 2,918 3,684

<표 Ⅲ-81> 연도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전체 산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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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수(그외사고사망자수101) 포함)는 41명, 부상자수는 

3,684명에 이른다. 특히 산업재해자수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기반 

배달 라이더가 산재가입 시 등록하는 소업종인 ‘퀵서비스업’과 등록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기사’의 산업재해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이륜차 기인물 산업재해 현황

  - 퀵서비스업 : 사망 ‘17년(2명) → ’20년(18명), 부상 ‘17년(576명) → ’20년(2,237명)

  - 특수형태 : 사망 ‘17년(2명) → ’20년(16명), 부상 ‘17년(359명) → ’20년(1,631명)

[그림 Ⅲ-77] 연도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전체 산업) 

 

업종별 이륜차 기인물 산업재해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소업종인 ‘음식및숙박업’과 

‘퀵서비스업’이 속해 있는 ‘기타의사업’과 ‘운수·창고및통신업’이 전체 재해자의 

96.5%를 점유하고 있다. 

101) 그외사고사망자수 :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1년경과 사고사망(단, 운

수업, 음식및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사고사망자수에 포함)를 말한다. 본 산업재

해 현황 분석에서 ‘사고사망자수’ 또는 ‘사고사망’이라고 사용한 용어에는 ‘그외사고사

망자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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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계 기타의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제조업 건설업 임  업 기타

총 계 25,127 17,417 6,842 515 129 120 104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335 260 65 7 2 0 1

그외사고
사망자수

117 82 4 13 7 8 3

부상자수 24,675 17,075 6,773 495 120 112 100

<표 Ⅲ-82> 업종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전체 산업_10년간)

[단위 : 명]

[그림 Ⅲ-78] 업종별 이륜차 산업재해자 수(전체 산업_10년간) 

나) 음식및숙박업, 퀵서비스업의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

이륜차 배달원 관련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음식및숙박업’과 ‘퀵서비스업’에서의 

지난 10년(2011년∼2020년)간 이륜차에 기인한 사망자수는 322명, 부상자수는 

약 20,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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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0,406 1,630 1,543 1,572 1,824 1,950 1,983 1,958 2,180 2,498 3,268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302 34 30 31 31 43 32 22 23 27 29

그외사고
사망자수

20 0 4 1 0 2 2 2 3 1 5

부상자수 20,084 1,596 1,509 1,540 1,793 1,905 1,949 1,934 2,154 2,470 3,234

<표 Ⅲ-83> 연도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음식및숙박업+퀵서비스업)

[단위 : 명]

[그림 Ⅲ-79] 연도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음식및숙박업+퀵서비스업) 

 

‘음식및숙박업’과 ‘퀵서비스업’에서 이륜차에 기인한 산업재해자 중 직종별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플랫폼 기반 배달 라이더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_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 통계 상의 별도의 직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2016년도 

이후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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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계 배달원
(특수직종)
퀵서비스

기사

음식서비스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총 계 11,887 7,047 3,608 354 292 187 109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33 81 36 5 1 5 0 

그외사고
사망자수

13 11 1 1 0 0 0 

부상자수 11,741 6,955 3,571 348 291 182 109 

<표 Ⅲ-84> 직종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2016∼2020년, 음식및숙박업+퀵서비스업)

[단위 : 명]

직종별로는 ‘배달원102)’이 전체 재해자 기준 59.3%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가 30.4%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16년 이후 배달원의 산업재해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의 재해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80] 배달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 발생 추이

102) 산업재해 통계에서의 직종 구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배달원’은 ‘단순노무종사자-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배달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의 4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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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20년 ‘음식및숙박업’과 ‘퀵서비스업’의 이륜차 재해자 중 

근속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이 8,900명으로 전체 재해자(20,406명) 대비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16,230명으로 전체의 

79.5%로써,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재해자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27.8%) → 40대(19.6%) → 30대(18.5%) → 

10대(16.8%) 순으로 많았으나, 운전면허 응시연령이 자동차의 경우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0대의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81] 근속기간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음식및숙박업+퀵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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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2] 연령대별 이륜차 산업재해 현황(음식및숙박업+퀵서비스업)

 

2011년부터 10년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 322명의 상병명을 기반으로 사고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를 다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72.0%(232명), 흉부 

10.6%(34명), 하지 3.1%(10명) 순이었다.

[그림 Ⅲ-83] 사고부위별 이륜차 사망자 현황(음식및숙박업+퀵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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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다음은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산업재해 등록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103)의 이륜차에 기인한 

산업재해 현황이다. 배달원 중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근로자로 

고용되지 않고 배달 플랫폼 앱에 등록하고 접속하여 음식 등의 배달을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2016년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어, 

이후 분석자료는 2016년∼2020년의 최근 5년간 현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_ 

퀵서비스기사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재해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62.7%에 달하고 있다. 재해의 발생형태는 대부분이 ‘사업장외 

교통사고’로써 전체 재해자의 98.9%(3,627명)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총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총 계 3,668 235 361 521 904 1,647 62.7%

사고
사망자수

37 5 2 7 7 16 33.7%

부상자수 3,631 230 359 514 897 1,631 63.2%

<표 Ⅲ-85>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2016∼2020년)

[단위 : 명]

103) 산업재해 통계자료에는 음식배달을 주로 하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별도의 직

종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에 통합되어 있다. 즉, 

산재등록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에는 기존의 퀵서비스기사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통계자료를 볼 때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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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4]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요일별 재해자수는 일요일이 620명으로 전체의 16.9%였으며, 토요일(15.1%), 

금요일(14.8%), 수요일(14.3%) 순이었다. 재해자 발생시간대는 18시∼20시 

사이가 21.2%(776명), 20시∼22시가 18.7%(686명), 12시∼14시가 12.1%(44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주말과 식사시간이나 저녁시간 등 피크타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총 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총 계 3,668 480 486 524 462 543 553 620 

사고
사망자수

37 4 5 8 5 7 5 3 

부상자수 3,631 476 481 516 457 536 548 617 

<표 Ⅲ-86> 요일별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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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5] 시간대별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부상자의 67.6%(2,480명), 사망자의 

45.9%(17명)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지역별 특이한 

점으로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부상자의 경우 전체 재해자의 

10.9%(398명)가 발생한 반면, 사망자는 약 29.7%(11명)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림 Ⅲ-86] 지역별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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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의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40.6%(1,488명)를 

점유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이 전체의 79.9%(2,930명)를 점유하는 등 이륜차 

배달 시작 6개월 내 짧은 기간에 대다수의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7] 근속기간별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연령별 재해자수는 20대(30.0%) → 30대(26.3%) → 40대(21.0%) → 

50대(12.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또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림 Ⅲ-88] 연령대별 특수형태_퀵서비스기사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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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문화의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 수요의 급종으로 배달 라이더의 사고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설문조사와 플랫폼/배달대행업체/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라이더 설문조사

라이더 설문조사는 최근에 수행된 배달 종사자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표 초안을 개발한 후, 라이더 5명에 대한 사전 파일럿 조사(Pilot 

Survey)와 조사설계 및 설문문항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외부 자문을 통해 

정교화하였다. 최종 개발된 설문조사표를 활용하여 라이더를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2021년 9월 3일∼10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 대상

조사는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식 등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소재 이륜차 배달 라이더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표본 설계

플랫폼사는 등록(또는 활동) 라이더 수 및 배달건수 등의 정보를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고 있기에, 플랫폼별 라이더 수 등에 대한 비교 자료나 현황 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플랫폼별 모집단 

비중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조사 

대상인 라이더 표본의 설계는 언론 보도 자료104), 업계 내부 추산 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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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부 추정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목표 표본이 400명으로 그렇게 

큰 표본이 아니므로 플랫폼별 비례배분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어 플랫폼별로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유의 할당하여 표본 설계를 진행하였다. 

즉, 통합형 플랫폼 중 상위 3개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분리형 플랫폼 

중 상위 4개 플랫폼인 바로고, 생각대로, 만나플러스, 부릉과 기타 플랫폼으로 

구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통합형 플랫폼은 120명, 분리형 플랫폼은 280명 

유의할당하여 표본을 결정하였다. 지역별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 

기준을 참고하여 서울/경기/인천 지역별로 비례할당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구 분 총 계

통합형 분리형

배민1
(커넥터)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만나

플러스1) 부릉 기타2)

표본 수 400 40 40 40 60 60 60 50 50

<표 Ⅲ-87> 배달 플랫폼별 표본 할당(유의할당)

[단위 : 명]

* 주1) 만나플러스 : 윈윈파트너스, 공유다, 날라가, 로드파일럿, RUN, 제트콜, 이어드림
* 주2) 기타 : 스파이더, 모아콜 등

구 분 총 계 서 울 경 기 인 천

표본 수 400 147 208 45

<표 Ⅲ-88> 지역별 표본 할당(비례할당)

[단위 : 명]

104) 플랫폼 현황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① 통합형 플랫폼 상위 3사 : 배달앱 이용자 수(2020년 6월 기준)

      - 배달의민족(970만명) - 요기요(492만명) - 쿠팡이츠(39만명)

      -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29441/

   ② 분리형 플랫폼 상위 5사 : 월 배달 건수(2020년 12월 기준), 바로고(1,675만건) - 생

각대로(1,600만건) - 만나플러스(1,400만건) – 부릉(700만건) - 스파이더(400건)

      -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3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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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내용

설문조사표는 (1) 기초 인적사항, (2) 근로실태, (3) 안전 관련 법령, (4) 

안전사고 및 보호구, (5) 정책 필요성, (6) 전반적 만족도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조사표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A. 근로실태

 1. 수입 목적 일자리 수(1-1. 주업/부업 여부)
 2-1.∼2-6. 1주일 평균 배달일수/1일 평균 배달시간/1일 평균 배달건수/1일 대기·휴식시간/월 

배달 수입/배달에 사용하는 휴대폰 수
 3. 사용하는 배달앱                               
 4. 계약서 작성 여부(4-1.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배달앱사의 책임 또는 지원 내용의 포함 여부)
 5. AI 추천 배차 사용 여부(5-1. AI 추천 배차 비중/5-2. AI 추천배차 미사용시 불이익)
 6. 음식 픽업 후 배달시간 제시 여부(6-1. 배달시간 적정 여부/6-2. 배달거리 적정 여부)
 7. 피크시간 대 배달하는 음식 수(7-1. 피크시간대 배달 소요시간/7-2. 피크시간대 배달 추가 

소요시간(교통법규 준수시))
 8. 배달 운전 중 후속 배달 콜 확인 여부            
 9. 묶음 배달 횟수

B. 안전 관련 
법령

 1. 배달라이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 인지 여부
 2. 안전교육 이수 여부(2-1. 안전교육 시간/2-2. 안전교육 방식/2-3. 안전교육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2-4. 안전교육에 포함된 내용)
 3.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4.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
 5. 배달라이더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 인지 여부
 6. 배달앱사/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조치
 7. 정기적인 이륜차의 각종 안전장치 상태 확인 여부
 8. 정기적인 정비업체의 점검 여부                   
 9. 이륜차 안전장치 점검 정도
 10. 배달라이더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 인지 여부
 11. 배달앱으로부터 확인/조치 여부(11-1. 정기적 고지 주기)
 12-1. 제13조 제1항(보도통행 금지)               
 12-2. 제49조(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13. 산재보험 가입 여부                        13-1.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C. 안전사고 
및 보호구

 1. 교통사고 경험 유무(1-1. 교통사고 발생 횟수/1-2. 교통사고 경험 원인)
 2.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 외의 사고 발생 경험        
 3. 사고 발생 위험도
 4. 항목별 무리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               
 5. 보호장구 착용 정도
 6. 음식점/고객 등의 갑질 경험                    
 7. 배달 하면서 생긴 증상 및 질병

D. 정책 
필요성

 1. 라이더 보호 관련 정부 수행 정책별 필요성

E. 전반적 
만족도

 1. 배달업무 만족도

F. 인적사항, 
기타

 성별, 나이, 배달경력, 
 이륜차 배달라이더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의견

<표 Ⅲ-89> 설문조사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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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 결과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105)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비 율
전  체 (400) 100.0

지역
서울 (147) 36.8
경기 (208) 52.0
인천 (45) 11.3

플랫폼
통합형 (120) 30.0
분리형 (280) 70.0

주업/
부업

주업 (341) 85.3

부업 (59) 14.8

AI 추천
배차 여부

예 (129) 32.3

아니오 (271) 67.8

AI 추천
배차 비율

80% 미만 (61) 15.3
80~100% 미만 (33) 8.3

100% (35) 8.8
미사용 (271) 67.8

교통사고 
여부

예 (159) 39.8

아니오 (241) 60.3

교통사고 
횟수

1회 (93) 23.3
2회 이상 (66) 16.5

없음 (241) 60.3

연령
20대 (179) 44.8
30대 (161) 40.3

40대 이상 (60) 15.0

경력
1년 미만 (131) 32.8

1~2년 미만 (160) 40.0
2년 이상 (109) 27.3

<표 Ⅲ-90>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105) 본 연구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유의한 결과가 있는 항목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도의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 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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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실태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수

전체 배달 라이더 응답자 중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수는 1개가 

85.3%(341명)라고 응답하였으며, 14.7%(59명)의 배달 라이더는 2개라고 

응답하였다. 일자리 수가 2개인 응답자는 모두 배달 라이더를 부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사고경험이 있는 159명을 분석한 결과, 주업의 사고발생율은 

38.1%(130명), 부업은 49.2%(59명)로 나타났다. 2회이상 사고가 발생한 응답자 

66명의 사고발생율은 주업이 15.8%(54명), 부업이 20.3%(12명)이다. 이상에서 

부업이 주업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업의 경우 주로 

피크시간대나 야간에 배달하는 등의 업무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 ○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89]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수 

 

- 1주일 평균 배달일수/1일 평균 배달시간/1일 평균 배달건수

주중과 주말 평균 배달일수는 각각 4.0일, 1.7일이며, 1일 평균 배달시간은 

주중이 8.2시간, 주말이 9.2시간이다. 평균 배달건수는 주중이 26.8건, 주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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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건으로써, 라이더 1명이 1시간당 배달하는 평균 배달건수는 주중 3.27건, 

주말 3.65건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사례수
1~3일 4일 5일

평균
n % n % n %

주 중 (396) 60 15.2 242 61.1 94 23.7 4.0

<표 Ⅲ-91> 1주일 평균 배달일수 - 주중

[단위 : 명, %, 일]

구 분 사례수
1일 2일

평균
n % n %

주 중 (395) 109 27.6 286 72.4 1.7

<표 Ⅲ-92> 1주일 평균 배달일수 - 주말

[단위 : 명, %, 일]

* 응답자 Base : 주중에 배달하는 라이더(N=396), 주말에 배달하는 라이더(N=395)

[그림 Ⅲ-90] 1일 평균 배달시간 – 주중/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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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주중에 배달하는 라이더(N=396), 주말에 배달하는 라이더(N=395)

[그림 Ⅲ-91] 1일 평균 배달건수 – 주중/주말

 

- AI 추천 배차

전체 응답자 중 배달앱의 AI 추천 배차를 사용하는 비율은 32.2%(129명)이며, 

AI 추천 배차를 사용하는 129명의 전체 배달 중 AI 추천 배차는 평균 80.5%의 

비중을 보였다. AI 추천 배차를 자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주문 배정에 

불이익을 줌이 31.0%(40명),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음이 4.7%(6명), 계정 일시 

또는 영구 정지가 2.3%(3명)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AI 추천 배차를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N=129)

[그림 Ⅲ-92] AI 배차를 자주 받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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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시간 및 배달 거리

플랫폼사의 배달앱에서 음식 픽업 후 배달시간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5%(114명), 제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286명)로 

조사되었다. 배달앱에서 제시되는 배달시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배달할 경우 

조금 부족하다(1.5배 이내 추가 소요)는 응답이 89.5%(10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부족하다(1.5배 이상 추가 소요)는 응답이 

7.0%, 적정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 제시되는 배달거리는 

실제거리에 비해 조금 짧다(1.5배 이내 추가 소요)는 응답이 96.5%(1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짧다(1.5배 이상 추가 소요)는 응답이 

0.9%, 적정하다는 응답이 2.6%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음식 픽업 후 배달시간을 제시하는 배달앱을 사용하는 라이더(N=114)

[그림 Ⅲ-93] 배달앱에서 제시되는 배달 시간(좌) 및 배달 거리(우)

특히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 등 피크시간대 교통법규 준수 시 추가 배달 

소요시간이 25분일 것이라는 응답이 77.0%(30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분이 9.3%(37명), 30분 이상이 8.3%(33명), 똑같다는 응답이 5.4%(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달앱에서 제시하는 배달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배달거리가 실제보다 짧게 표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무리한 운전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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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중 후속 콜 수신

배달 중 후속 배달콜을 수신하거나 확인한다는 응답이 50.8%(203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9.2%(197명)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94] 배달 중 후속 배달콜 수신 및 확인 여부

- 묶음 배달

배달 수행 시 묶음 배달을 한다는 비율은 전체의 66.8%(267명)이며, 하루 

묶음 배달 횟수는 3번 한다는 응답이 13.0%(5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4번(12.3%), 6번 이상(11.5%), 2번(11.0%), 5번(10.3%), 1번(8.7%)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사고 경험자 159명 대상의 묶음 배달 여부와 사고와의 

관계를 추가 분석한 결과, 묶음 배달을 하지 않는 그룹의 사고발생율이 

30.8%(41명)인데 비해, 묶음 배달을 하는 그룹의 사고발생율은 44.2%(118명)로 

13.4%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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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95] 하루 묶음 배달 횟수

§ 안전 관련 법령

- 최초 배달업무 시작 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전체 응답자 중 최초 배달업무 시작 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82.0%(328명),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8.0%(72명)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96] 최초 배달업무 시작 시 안전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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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이 3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1시간~1시간 30분(26.5%), 30분~1시간(20.7%), 2시간 이상(8.9%), 

30분 미만(4.9%)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 Base : 최초 배달업무 시작 시 안전교육을 받은 라이더(N=328)

[그림 Ⅲ-97] 안전교육의 교육 시간

안전교육에 포함된 내용은 안전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이 9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륜차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이 

78.4%, 이륜차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이 57.3%, 건강관리 및 질병에 관한 사항이 

4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최초 배달업무 시작 시 안전교육을 받은 라이더(N=328), 복수응답

[그림 Ⅲ-98] 안전교육에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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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방식은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대면 교육이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배달대행 앱 온라인 교육이 46.3%, 배달앱사 관계자 대면 

교육이 5.2%, 안전교육 기관, 협회 등이 0.3% 순이었다. 안전교육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움됨, 많이 도움됨)이 99.7%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0.3%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2.0%로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것은 통합형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배달앱에 등록되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분리형 플랫폼에서는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및 라이더에 대한 심층면접(FGI) 시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배달 업무를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배달대행업체 지사 대표나 관리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 계약 관계, 배달앱 사용법, 배달업무 수칙, 배달 시 주의사항 

등 기본적인 배달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안내 시 구두로 안전운전 하라거나, 안전을 

당부하는 정도를 안전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안전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비율이 8.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실제 순수한 안전교육 시간은 

상기와 같은 라이더의 안전교육 인식 경향을 고려할 때, 조사된 시간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 추측된다. 안전교육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륜차 점검방법이나 

건강관리 및 질병, 고객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적인 안전교육

배달 라이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번 설문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중 배달 시작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32.0%(128명)로 나타났으며, 배달 및 이륜차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3%(325명)로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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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99] 정기적인 안전교육 여부(좌) 및 필요성(우)

- 안전·보건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 플랫폼사 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아래의 산업안전

보건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①이륜차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100.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②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륜차 탑승 

금지 조치는 84.8%, ③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조치는 71.8%로 

나타났다.  

동 문항 또한 심층면접(FGI)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번이라도 상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으로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고객의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의 경우 문서화된 지침을 제공받지 

않고 구두 지시 또는 안내를 지침의 제공으로 인식하여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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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100]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업체로부터의 안전·보건 조치

- 배달종사자 안전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배달앱 등에 등록 시 이륜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을 

받은 응답자는 86.3%(345명)인 반면,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를 받은 응답자는 2.7%(11명)에 불과하였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101] 배달 종사자 안전 조치(산안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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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100.0%로 조사되었으며,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준수하고 있다는 비율은 59.8%(239명),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53명)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준수율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102] 배달 종사자 안전 조치(도로교통법 제49조)

-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7.8%(231명), 미가입은 40.2%(161명), 잘 모름은 

2.0%(8명)로 응답하였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161명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가입하려 했으나 대상이 되지 않아서(37.3%)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30.4%), 필요성이 

없어서(13.0%), 산재보험제도를 잘 몰라서(10.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으로 볼 때 현장 라이더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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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산재보험 미가입 라이더(N=161)

[그림 Ⅲ-103]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 안전사고 및 보호구

- 교통사고 경험

최근 1년 동안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39.7%(159명)이며, 

사고를 경험한 배달 라이더는 평균 1.6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라이더(N=159)

[그림 Ⅲ-104]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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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원인은 촉박한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때문이라는 응답이 

67.9%(10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44.7%(71명),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 31.4%(50명), 

나의 운전 미숙 또는 부주의 11.9%(19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교통사고 외의 사고 경험

최근 1년 동안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 외의 사고는 물건 운반 중 넘어지는 

경우가 12.5%(50명), 물건 운반 중 부딪힘이 8.3%(33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105]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 외의 사고 발생 경험

- 배달 시 사고 발생 위험도

배달 시 사고 발생 위험도 평가는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날씨가 95.4점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야간 

배달(92.6점), 배달 중 콜 수신 또는 확인(89.7점), 교통법규 위반(89.3점) 등의 

순이였으며, 배달 시 전반적인 사고발생 위험도에 대해서는 100점 기준 

84.8점으로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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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전체(N=400)
* 5점 척도 환산점수 : 매우위험(100점), 위험(75점), 보통(50점), 안전(25점), 매우안전(0점)

[그림 Ⅲ-106] 배달 시 사고 발생 위험도

- 무리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배달 시 무리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묶음 배달(100점 평균 기준 

75.9점), AI 추천 배차(75.4점), 배달제한시간(73.8점), 주문고객 평가(66.8점), 

라이더 평가제도(35.7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 5점 척도 환산점수 : 많음[매우많음(100점), 많음(75점)] 보통(50점), 없음[없음(25점), 전혀없음(0점)]

[그림 Ⅲ-107] 무리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278

- 배달 시 보호장구 착용 정도

배달 시 안전모를 착용(거의 착용+항상 착용)하는 비율은 100.0%라고 응답하였고, 

안전화는 25.5%, 가슴보호대는 11.3%, 무릎보호대는 5.7%, 팔꿈치보호대는 

1.0%로 나타났다. 이륜차 기인물 사고 사망자의 상해부위가 가슴인 경우가 

10.6%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가슴보호대 착용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 5점 척도 환산점수 : 착용[항상착용(100점), 거의착용(75점)] 보통(50점), 착용안함[별로착용안함(25점), 

전혀착용안함(0점)]

[그림 Ⅲ-108] 배달 시 보호장구 착용 정도

- 배달업무로 인해 생긴 증상이나 질병

배달을 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외에 새롭게 생긴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허리/척추 등의 통증이 29.8%(1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배달 알고리즘의 압박감과 강박증이 19.8%(79명), 손목/손가락/무릎 

등 인대손상이 16.3%(65명)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위장 등 소화계통 질환이나 

시력저하 및 수면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라이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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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Base : 전체(N=400), 복수응답

1) 허리/척추 등 통증 2) 배달 알고리즘의 압박감과 강박증 3) 손목/손가락/ 무릎 등 인대손상 4) 위장 등 소화계통 질환 
5) 시력저하 6) 수면장애 7) 호흡기 질환 8) 사고 후유증 9) 사고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10) 열사별 증상 11) 우울증

[그림 Ⅲ-109] 배달하면서 생긴 증상이나 질병

- 음식점/고객 등의 갑질 경험 횟수

음식점/고객 등의 갑질(폭언, 폭행, 인격무시 등)을 한달에 몇 번 정도 경험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회 경험 45.3%(181명), 2회 경험 11.0%(44명), 3회 

경험 1.0%(4명)로 조사되었으며, 갑질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171명)로 나타났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그림 Ⅲ-110] 음식점/고객 등의 갑질 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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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만족도

라이더 배달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100점 평균 기준, 수입/소득이 

75.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의 자율성(67.7점), 

노동강도(39.5점), 안전과 건강(32.1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적 만족도는 

59.7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써 라이더들은 

배달업무에 대해 노동강도가 높고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응답자 Base : 전체(N=400)
* 5점 척도 환산점수 : 만족[매우만족(100점), 만족(75점)] 보통(50점), 불만족[불만족(25점), 매우불만족(0점)]

[그림 Ⅲ-111] 배달업무에 대한 만족도

(2)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가) 조사 목적

FGI는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렵거나 조사내용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룹별 심층면접을 통해 관련 안전실태를 정성적이고 통찰력 있게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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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대상 및 내용

FGI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①플랫폼사 관계자 

②배달대행업체 관계자 ③라이더 그룹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총 15명에 

대해 2021년 10월 7일 ∼ 10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플랫폼사는 통합형과 

분리형을 구분하여 대표자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총 7명), 배달대행업체는 지점장이나 관리자인 팀장 등 총 4명, 배달 

라이더는 플랫폼사 또는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통합형(2명), 

분리형(2명)으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룹 참여자
플랫폼 
유형

사업시작
년도

배달업무
경력

비고

플랫폼사

안전담당 팀장(A) 통합형 2015년 - 담당자 1명 포함

안전담당 팀장(B) 통합형 2019년 - 담당자 1명 포함

대외협력팀장(C) 분리형 2015년 -

대외담당 팀장(D) 분리형 2015년 -

대표이사(E) 분리형 2017년 -

배달
대행업체

센터장(F) 분리형 2018년 - 라이더 : 약 100명

팀장(G) 분리형 2020년 - 라이더 : 약 20명 

지점장(H) 분리형 2020년 - 라이더 : 약 100명 

지점장(I) 분리형 2019년 - 라이더 : 약 11명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J) 통합형 - 5년 4개월 주업, 32세

배달 라이더(K) 통합형 - 2년 1개월 부업, 30세

배달 라이더(L) 분리형 - 6개월 주업, 54세

배달 라이더(M) 분리형 - 5년 6개월 부업, 37세

<표 Ⅲ-93> 표적집단면접(FGI) 참여자 현황

심층면접은 앞 절의 설문조사표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 준수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배달 라이더 안전 위협요인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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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각 집단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피면접자와 1:1 방식으로 약 2시간 내·외의 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다) 조사 결과

상기의 3개 그룹의 표적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담당 조직 및 규정

심층면접을 진행한 5개 플랫폼사의 직원수106)는 20명 ∼ 1,500명 내·외로 

다양하였다. 5개 플랫폼사 모두 산업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중 1개의 플랫폼사에서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나 직원이 없었다. 4개사는 고객지원이나 라이더를 지원하는 팀에서 일부 

직원(2~3명)이 전담 또는 안전업무의 일부를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요 업무로는 안전 관련 대외협력, 안전정책 및 기획,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내용, 통합형 플랫폼사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플랫폼사 차원에서의 안전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는 안전경영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직원과 라이더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과 

권한, 업무 분장 및 주요 실행업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서 등의 문서화된 내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대행업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 

관련 매뉴얼이나 절차서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6) 심층면접을 진행한 플랫폼사의 직원수는 20명, 160명, 300명, 330명, 1,500명 내·외 

등으로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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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계약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에 있어 계약은 통합형의 경우 플랫폼사 ↔ 라이더 

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며, 분리형의 경우 ①플랫폼사 ↔ 배달대행업체, 

②배달대행업체 ↔ 라이더 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랫폼사와 

라이더 간의 계약은 주로 플랫폼 앱에 온라인 등록 시 명시된 계약기간 없이 

동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었다. 온라인 등록 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륜차 보험 가입여부는 1개 

플랫폼사만 확인하고 있었다. 분리형에 있어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업체 간에는 

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플랫폼사도 

있었다. 배달대행업체와의 서면계약서에 안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사가 2개 있었으나, 계약서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위반해도 시정 지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 간 계약은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라 할지라도 계약서 내용은 거의 

모른다고 하였다.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신규 라이더에게 운전면허증, 이륜차 

보험증서, 부모님 동의서(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 

서류의 종류는 배달대행업체마다 모두 달랐다. 일부 플랫폼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온라인 등록 시 동의 절차에서 안전교육 이수 및 보호구 착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플랫폼사-A).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 간에 포준계약서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계약서

를 100% 작성했으나 지금은 일부만 하고 있고, 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련 내용은 없

어요(플랫폼사-C).”

“우리와 위탁 배달업체 간 계약서에는 라이더 안전에 관해 ①월 1회 안전교육 진행

한다. ②소속 기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증명서를 보관

한다. ③이륜차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을 수행한다. ④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한다. 등과 같이 안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

으나, 위탁 배달대행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위탁사에서 계약을 위반해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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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사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플랫폼사-D,E)”

“배달대행사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라이더

-L).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이라 

생각되며, 안전사항 등 계약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라이더-M).”

§ 배차, 배달시간 등 근로실태

음식 주문을 배정하는 배차의 경우 플랫폼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통합형의 경우 AI 추천 배차 비율이 높고, 분리형은 일반 배차(일명 전투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배차의 경우 주로 묶음배달을 많이 하며, 

묶음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 중 후속콜을 수신한다고 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라이더 중 1명은 최대 14개의 묶음배달을 한 적도 있으며, 이 때는 정말 정신이 

없고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고 응답하였다. AI 추천 배차는 자주 거절할 경우 

배차에 불이익을 주거나 심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플랫폼사도 있다고 한다. 일반 

배차의 경우 피크시간대 배달이 밀리거나 기피하는 배달 콜 등에 대해 배달대행업체의 

관제 프로그램이나 관리자 앱에서 강제 배차를 하는 배달대행업체도 있었다.

“배차 방식은 일반 배차, 즉 전투콜 배차 방식이며, 기사가 많이 출근하지 않으면 

배달 처리를 위해 2~3개 묶어서 강제배차 하기도 해요(배달대행업체-H).”

“묶음배달을 하루에 3∼4번(3∼4건씩 묶음) 하고, 20분안에 배달 완료해야 하며, 

묶음배달을 하려면 배달 중 후속 콜을 수신해야 해요(라이더L).” 

“배차 거절을 많이 하면 일정시간 콜을 미배정하기도 하며, 안 좋은 콜을 계속 주기

도 해요. 계속 거절 시 계정을 정지하기도 해요. 영구정지를 2번 당해 지금은 가족 

명의로 아이디를 바꿔서 하고 있으며, 수락율이 15%면 영구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

어요(라이더 –J).

배달시간은 크게 음식 ‘픽업(Pick-up) 시간’과 ‘픽업 후 배달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픽업 시간의 경우 음식점에서 조리 완료시간을 고려하여 입력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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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의 앱에 조리 완료 예정시간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픽업 후 배달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2항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배달소요시간 제한 

금지’가 제정된 이후 라이더가 사용하는 앱에는 배달시간을 표출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나, 픽업 시간(15분) + 배달 시간(15분)의 총 30분내 배달시간을 정해 

라이더 앱에 표출하는가 하면, 통상 픽업 후 배달시간을 15분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도 있다고 하며, 이 경우 배달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라이더 앱에 배달시간이 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문중개 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 완료시간이 주문 고객에게 안내되며, 일부 

앱에서는 라이더의 실시간 위치까지 파악되고 있어 배달대행업체 및 라이더는 

배달시간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주문중개 앱에 표시되는 배달 완료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고객은 음식점을 

통해 빨리 배달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독촉하고, 음식점 리뷰나 별점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음식점에서도 라이더에게 ‘빠른 배달’을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면접 참여자가 배달시간에 대한 음식점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응답하였다.

배달거리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앱 상에서 직선거리로 표시되며, 이는 

배달시간과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배달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라이더 중 1명은 직선으로 표출되는 배달거리가 

배달시간과도 연계되어 있어 배달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라이더가 사용하는 앱에 최근 ‘도착 완료시간’을 삭제하였으며, 조리완료 예정시간

은 라이더 앱에서 보여져요. 소비자는 배달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배

달료 산정을 위해 직선거리로 표시되나 향후 실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예요

(플랫폼사-A).”

“음식점에서 조리 완료 버튼을 누르면 픽업시간이 라이더 앱에 안내되요. 픽업 후 

배달시간은 라이더 앱에는 노출되지 않으나, 고객이 주문하는 앱에는 도착 예정시간

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플랫폼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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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간은 15분(픽업) + 15분(배달)으로 고정되어 기사 앱에 떠요. 총 30분내 배

달을 완료해야 되요. 배달이 늦어지면 소비자가 음식점에 독촉하고 음식점에서는 

‘배달완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 라이더에게 전화로 독촉해요. 배달 지연으로 인해 음

식점리뷰나 별점이 낮거나 불평이 많은 경우 음식점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도 해

요.(배달대행업체-G).”

“음식점에서 배달 중 전화가 오고 빠른 배달 독촉을 많이 해요. 고객 앱에 ‘접수완

료’, ‘조리중’, ‘픽업’, ‘배달완료’가 안내되며, OO, **에서는 실제 라이더 위치까지 

확인 가능해요(배달대행업체-H).”

“배달경로는 직선으로 표시되요. 총 30분 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되는데 픽업시간 

및 픽업 후 배달시간 모두 부족해요. 음식점과의 가맹 계약서에 픽업 후 30분내 배

달이 되지 않거나, 사고 등 시 음식값을 라이더가 보상해야 되요(라이더-M).”

“픽업시간은 음식점에서 입력하고, 픽업 후 배달시간은 앱에서 자동으로 거리에 따

라 표시되요. 교통법규를 준수할 경우 픽업시간, 배달시간 모두 많이 부족해요. 배달 

거리가 직선으로 표시되고 배달요금 및 배달시간과 연계되어 있어 불합리해요. 네비

게이션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해요(라이더-L).”

또한 한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은 주문중개 앱의 랭킹 기능과 평균 배달시간 

표출을 라이더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주문중개 앱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빠른 배달 순’, ‘별점 높은 순’, ‘리뷰 많은 순’, ‘주문 많은 

순’ 등의 기능을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음식점에서는 라이더에게 빨리 배달하기를 독촉하고 있으며, 특히 ‘빠른 

배달 순’ 기능이 가장 문제라고 하였다. 한편 프랜차이즈와 B2B 계약 시에도 

프랜차이즈에서 배달 제한시간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주문 앱에서는 라이더가 ‘배달완료’ 버튼을 누른 시간의 평균치가 음식점별 평균 

배달시간으로 앱에 표시되며, 이 평균시간이 빠를수록 ‘배달 빠른 순’ 랭킹에 올라가

요. 음식점에서는 ‘배달 빠른 순’ 랭킹에 올라가기 위해 라이더를 독촉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해요. 또 좋은 리뷰와 별점을 받기 위해서도 빨리 배달하기를 희망하고 

라이더에게 독촉하기도 해요(배달대행업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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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B2B 계약 시 1달 평균 배달시간이 20분을 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

는 조건이 있기도 하나, 라이더 앱에 노출시키지는 않고 앱 내 ‘고객 요청사항’란에 

배달 제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는 있어요(플랫폼사-D).”

[그림 Ⅲ-112] 주문중개 앱의 배달 빠른 순 등의 랭킹 기능(예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의 경우 통합형 플랫폼에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분리형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었으며, 단톡방에서 준수를 강제하거나 자주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배달 앱은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 계약서에서 1개만을 사용토록 하고 2∼3개의 앱을 사용하는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면접에 응한 라이더 중 3명은 

2개의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휴대폰도 2∼3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 보험 및 보호구 등 장비 지원

배달용 이륜차 보험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통합형 플랫폼에서는 

일반인 배달의 경우 ‘시간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를 

라이더 등록 시 확인하는 플랫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리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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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하는 

라이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대행업체에서도 이륜차 번호판 유무만 

확인을 하고 보험 가입 여부는 대부분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산재보험의 경우 통합형에서는 전속성과 무관하게 100% 의무가입하는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매달 전속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리형 플랫폼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가 50:50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여야 하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산재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가 변경된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안전모 등의 보호구 구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업체는 

없었으며, 면접에 응한 라이더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라이더 중 1명은 

가슴보호대, 무릎보호대 등도 착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산재보험은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가입하지 않았으며, 회사(플랫폼사)에서도 가입 

독촉이 없어요(라이더-J). 이륜차 보험은 리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해보험은 개인

적으로 들고 있어요(라이더-L).”

§ 이륜차 정비

이륜차 정비는 리스의 경우 리스 비용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라이더 개인이 전적으로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1조(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사 

또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이륜차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랫폼사에서 라이더의 이륜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라이더가 전적으

로 알아서 정비를 해야 되요(라이더-K). 회사(배달대행업체) 차원의 정비 지원은 없

어요. 개인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월 3∼4회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다른 장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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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있는 정도예요(라이더-M).”

§ 안전교육

통합형 플랫폼의 경우 라이더에 대한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의 교육을 배달 

앱에 등록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인 월 근무시간/소득의 절반을 넘게 되면 안전교육 미이수 시 배달 콜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시험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해당 교육을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이 일반 제조업이나 택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효과가 없다는 라이더와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 내용을 재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모범사례로써 한 통합형 플랫폼사는 경기도 일산에 

균형 및 제어, 라이딩 및 운전 테크닉, 브레이크 등 체험교육을 위주로 하는 

‘**안전교육센터107)’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륜차 안전, 사고예방 수칙, 사고대응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배달 앱에 탑재하거나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기도 

하였다.

“2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기는 하나 이륜차 관련 내용보다는 제조업 추락

이나, 협착 등의 내용이 많아 그냥 틀어 놓기만 하고 보지는 않아요. 이륜차와 차량

에 관련되는 내용이 필요해요(라이더-K).”

분리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사에서는 라이더를 직접 교육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달 앱에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거나 앱 내 공지사항이나 커뮤니티에 

교육자료를 탑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라이더들이 잘 보지 않는 등 

107) 교육 커리큘럼은 실습 체험위주의 기본과정(4.5시간)과 심화과정(4.5시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교육 인원은 30명/1회로 매주 3일(화,수,목)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

해 회당 15명으로 축소하였다. 금년 9월까지 약 1,400명이 동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륜차 실습교

육 경력 20년 이상의 강사가 배치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 인근에 추가

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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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배달 앱과 연동되는 라이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 의무사항은 아니예

요. 여기서 안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하기도 하며, 교육자료를 카드 

뉴스 형태로 올리기도 해요. 향후에는 안전교육 사이트를 구축하여 이륜차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예요(플랫폼사-D).”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교육은 대부분 지점장 또는 관리자가 30분∼1시간 

내외 동안 프로그램(앱) 사용법, 배달 방법, 수수료 구조 등 배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할 때 별도의 안전교육 자료 없이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안법은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몰라요. 신입 라이더는 업체, 상점, 배달시간, 루

트, 앱 사용법 교육 시 안전 관련 사항을 간단히 알려줘요(배달대행업체-G).”

“신입 라이더가 오면 약 30분 정도 배달방법, 앱 사용법 교육 시 안전과 개인 위생 

교육을 구두로 해요(배달대행업체-I).”

“안전교육은 구두로 간단히 받았으며, 교육다운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일지에 서명만 하고 있으며, 말로만 하는 교육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라이더-M).”

한편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업체 및 라이더의 대부분은 건설업에서와 같이 

정부나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 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제조합 등이 주도로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외에 

정기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하였다.

“정기교육은 매달 하기 보다는 반기나 연간 등의 주기로 실제 사고사례나 사고원인 

등에 대한 동영상 교육이 좋을 것 같아요(배달대행업체-G).”

“정기교육은 사고사례 위주로 월 30분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자료나 사고사

례 등은 공단에서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배달대행업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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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매일 배달시작 시 5∼10초 동영상 교육

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요. 이것도 모든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겠

어요(플랫폼사-B).”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나, 교육자료는 공단 등 국가

에서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플랫폼사-A).”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1조)

통합형 플랫폼사에서는 관련 법 조항 내용들이 교육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지시 및 확인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나마 한 통합형 플랫폼에서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장치 정상 

유무에 대해 ‘클릭’ 확인을 해야만 배달이 가능하도록 앱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플랫폼사는 카카오 채널에서 안전모 착용과 안전장치 미작동 

이륜차 탑승금지를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었다. 분리형 플랫폼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는 라이더에 대해 가끔씩 안전모 착용 지시나 

음식점 및 고객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두로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차에 대한 탑승제한 지시’나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의 확인’ 조치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객 대응지침은 알려주지 않아요. 산안법 제77조의 조치는 안전모 착용 지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행되더라도 라이더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라이더-J.L).”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심층면접에 응한 통합형 플랫폼사에서는 라이더가 앱에 등록 시 운전 면허증과 

안전모 착용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이륜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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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도 있었다. 분리형 플랫폼사의 경우 앱 등록 시 대체적으로 면허증이나 

면허증 번호 정도만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플랫폼사도 있었다. 면허증 확인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플랫폼사도 있었다.

“우리는 라이더가 앱 등록 시 면허증, 안전모,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 폐기하고 있어

요(플랫폼사-A). 앱 등록 시 최초 1번만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

으나, 1달에 1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이더-K).”

“앱 등록 시 면허증 여부만 확인해요. 안전모는 위탁 지점장이 확인해요(플랫폼사

-C). 앱 등록 시 유효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등록 가능해요. 유효면허 여부는 정부의 

Open API와 연동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안전모는 앱을 켤 때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플랫폼사-D).”

“우리 플랫폼은 라이더가 앱에 회원가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배달대행사 관리자가 

라이더의 연락처와 주민번호(앞자리)를 필수 입력해야 등록되요. 면허증 확인은 필수

가 아니고 안전모 확인 기능은 없어요. 산안법 제78조를 준수토록 배달대행사에 안

내하나, 배달대행사에서 잘 지키지 않아요(플랫폼사-E).”

“프로그램에는 주민번호, 이름 ,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라이더 등록이 되요. 산안

법 제78조의 조치는 불필요해요(배달대행업체-H,I).”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는 배달 앱 

내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거나 앱을 켜면 안전문구나 안전 포스터가 

표출되는 플랫폼사가 있기도 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지내용은 눈, 비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운행, 신호 및 속도 준수, 이륜차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플랫폼사도 있었으나, 친절 배송, 집중 단속기간 안내 등의 내용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정기적으로 앱 내 공지사항에 캠페인, 친절 배송,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안전장구 

착용, 날씨 상황 등의 안전운행 정보를 올려 놓으나, 라이더가 클릭 해야만 내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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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능해요(플랫폼사-A, 배달대행업체-G).”

“단톡방에 사고발생 정보, 신호준수 요망, 공사정보 등을 공지하나, 단톡방을 모든 

라이더가 이용하지는 않아요(라이더-M). 지사에서는 주로 단톡방에 단속정보만 올려

줘요(라이더-L).”

§ 사고발생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사에서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을 가입한 일반인 배달이나 이륜차를 

리스한 경우, 보험사 또는 리스사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고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라이더의 법규 위반 여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였다.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업체에서 라이더 개인의 사고발생 현황이나 

법규위반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경찰청이나 보험사 

등에서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업체에서도 사고발생이나 법규 위반정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라이더 통제/관리 

수단으로 인식되어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는 항상 근로자성 이슈가 있어요. 안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게 

되면 지배/통제 수단이 되어 버리고,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기에 소

극적으로 대처해요(플랫폼사-B).”

§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륜차 라이더의 사고예방 방안이나 정부 

등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 125cc 이하의 이륜차에 대한 전용면허 도입, 면허 취득 시 도로연수  도입 

및 면허 발급 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강화 

- 이륜차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Open API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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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라이더에 대한 이륜차 안전운행 체험 교육장 필요(일부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

- 택배와 같이 영업용 ‘노란 번호판’ 제도 도입 필요(이륜차 보험 가입 및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륜차를 배려하는 도로환경 조성 필요(맨홀이나 하수구 뚜껑, 횡단보도/

차선/도로 방향표시 등의 페인트가 상당히 위험함)

- 배달 콜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및 블루투스 사용 활성화 필요  

- 고객과 음식점의 빠른 배달 독촉전화가 많으므로, 독촉전화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법령 필요

§ 기타

- 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양론되었다. 반대 

의견으로 라이더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없어지고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배달대행업체는 사업이 불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반면 

찬성 의견으로는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 배달대행 플랫폼사 안전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등한 반면,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라이더 

자격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배달대행업체의 등록 조건으로는 사무실(휴게공간 

포함), 산재보험 성립신고 여부, 안전운영 계획, 사업주 의무 안전교육 등을 

들었다. 라이더 자격제를 시행할 경우 면허증, 이륜차 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교육 이수 여부(시험 필수), 보호장구 구비 여부, 교통법규 시험, 

중범죄 사실 확인서 등을 자격 요건으로 들었다.  

“배달 앱 안전인증 제도는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등록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요

(플랫폼사-D). 배달앱 안전인증제와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는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라이더-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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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및 관리기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행업체에 대한 통

계자료가 없고 등록/신고 등의 제도도 없어요. 배달대행사와 라이더에 대한 기초자

료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거예요(플랫폼사-E).”

“모범 택시처럼 모범 라이더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해요(라이더-K). 라이

더 자격제는 라이더 부족 심화로 음식점이나 고객이 피해를 볼 것으로 봐요. 만약 

시행한다면 적정한 자격기준이 필요해요(플랫폼사-A).”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라

이더 자격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플랫폼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법령으로 규제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플랫폼사-C).”

- 최저임금 개념과 유사한 안전배달료(최저 배달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배달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단건 배달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응답한 참여자가 다수 있었다. 

“안전배달료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4,000원으로 기본 배달료를 인상하게 되면 기

사가 증가하여 경쟁이 더욱 심해져 수입이 낮아지므로, 결국 더 많은 묶음배달을 하

고 법규 위반이 더 증가할 거예요(배달대행업체-I).”

“안전배달료 제도가 생기면 사고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건당 4,500원

∼5,000원이 보장되면 시간당 3∼4건 배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이더-M).”

“보통 피크타임(저녁 6시∼8시)에 콜이 몰아서 나오므로 이 때 3∼4개씩 묶어서 묶

음배달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밀리므로 골목 사이 사이 운전하고 신

호 위반도 다반사예요. 단건 배달이 실제 사고 위험이 적어요(배달대행업체-F).”

- 플랫폼사의 배달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라이더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랫폼사는 부정적인 반면, 심층면접에 참여한 라이더 4명은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Ⅰ)

296

“배달 알고리즘 정보 공개는 지금은 많이 고도화 되어 노조측에서도 별도로 요구하

지 않아요(플랫폼사-A).”

- 눈, 비,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배달중지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특히 태풍 등 바람이 심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맹 음식점에 공지를 하고 배달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배달을 중지하는 기상악화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업체는 없었으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배달을 중지하고 있었다.

“눈이나 태풍 시 배달 앱을 차단한 적이 있어요. 바람이 가장 위험하며, 기상악화 

시 배달 중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이러한 기준을 만들려면 배달업계 전체에 적용

되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악천후시에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배달료가 인

상되는게 현실이예요(플랫폼사-A).”

“기상악화 시 위탁 지점장이 판단해요. 운영 중지를 걸면 앱이 클로징되고 주문접수

가 막히며 음식점에 안내가 나가요(플랫폼사-C).”

“기상악화 시 중지 기준은 별도로 없어요. 눈/태풍 시 음식점에 공지 후 배달을 중

지해요. 음식점들은 안 좋아해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배달대행업체-F).”

“기상악화 시 배달중지 의무화, 즉 법제화는 기사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음

식점 역할도 중요해요. 음식점 위생교육 시 음식점주에 대한 배달 안전교육이 필요

해요. 지자체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비상재난문자 형태로 배달 금지(자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배달대행업체-H)

“기상악화 시 배달중지는 사고예방에는 도움이 되나, 라이더에게는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안 좋아하는 라이더가 많을 거예요(라이더-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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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예방 정책 방안 및 제언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앱의 진화 등에 따른 배달문화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과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에 

따른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배달 라이더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언론보도 및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활용, 배달 

플랫폼 산업 구조 분석, 이륜차 사고현황 및 산업재해 분석,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산업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산업동향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달문화의 정착과 향후 배달되는 

물품의 다양화 및 퀵커머스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관련 산업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배달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및 라이더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령 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업체 등록(신고)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재예방과 같은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차량 등록제도와 같은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등록제도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륜차 등록제도를 시행할 경우,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노란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고 이륜차 안전장치 적정 여부 확인, 라이더 자격 

검정 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확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처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법(고용노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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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위주의 대책 추진이나 

경사노위, 일자리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유사한 목적의 회의체를 각각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라이더 보호를 포함한 이륜차 배달산업을 주관하는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플랫폼사의 인식 변화 및 안전 기능 강화

플랫폼사의 안전에 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대다수 플랫폼사는 IT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본사에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기획 및 

개발자가 상당히 많다. 플랫폼사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대하는 태도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르며,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동체 인식이 약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5개 플랫폼사 모두 산업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거나 

산업안전 업무 자체를 실행하고 있지 않았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플랫폼사의 라이더에 대한 인식변화와 안전 담당 조직 및 기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안전 전문가의 충원 등 

조직 강화를 통해 안전에 관한 원칙인 안전경영 방침을 천명하고, 체계적인 

안전업무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행계획의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3) 플랫폼사 안전인증제 및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등의 검토

심층면접에서 플랫폼사 안전인증제는 찬·반 양론이 대등하였으며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는 필요, 라이더 자격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플랫폼사 안전인증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배달대행업체와의 

안전 협력, 라이더 등록절차, 프로그램 상 안전기능 등에 대한 인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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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안전인증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배달대행업체 등록제의 경우 등록 요건이 중요하며, 사무실(휴게공간 포함), 

산재보험 성립신고 여부, 안전 운영계획, 이륜차 점검 및 정비계획, 사업주 의무 

안전교육 등의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라이더 안전보건 조치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수준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고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교통안전법」에서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제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둘 수도 있다.

라이더 자격제는 앞서 언급한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등록제도와 연계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으로 면허증 보유, 적정 이륜차 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교통안전 법령 및 안전운행에 관한 시험, 안전교육 이수(체험교육 필수),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제도는 이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준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배달제한시간 등 배달 알고리즘 개선

노동계 및 현장 라이더들은 배달 목적지를 직선거리로 설정하거나, 

도로상황이나 고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배달시간 및 배달요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라이더용 배달대행 앱에서 

배달완료시간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사도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배달대행 

앱에서 제시하는 배달시간이 부족하고 실제 배달거리보다 짧다는 의견이 97%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안전운행보다는 무리한 

운전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문중개 앱에서 주문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배달완료시간이나 도착예정시간, 실시간 라이더 위치 파악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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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있었다. 배달완료 예정 시간보다 

늦어질 경우 고객이나 고객센터, 음식점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문중개 앱에서의 랭킹 기능 중 특히, ‘빠른 배달 순’ 기능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대행 플랫폼이나 주문중개 

플랫폼의 배달 알고리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배달 앱에서 배달소요시간을 

표출하지 않거나, 네이게이션과 같이 실거리 기준 및 도로상황과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달시간이 산출될 수 있는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각 플랫폼사에서 빠른 배달을 강조하는 문구, 예로 ‘번쩍배달’, 

‘치타배달’, ‘익스프레스’, 10분안에 도착한다는 의미의 ‘10go’ 등의 용어 사용을 

업계 스스로 지양하고, ESG108) 경영이 강조되는 있는 시대 분위기에 따라 빠른 

배달보다는 라이더 보호 정책을 회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플랫폼 배달업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배달 물량 

처리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라이더 확보와 빠른 

배달을 핵심요소로 꼽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라이더 등급제, 피크타임 이벤트 등 프로모션, 고객 만족도와 같은 

고객 평점 관리 등의 정책을 쓰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라이더에게 장시간 

노동과 빠른 배달을 위한 무리한 운전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라이더에게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와 산업기반 조성에 대해 배달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 및 안전조치 강화

2020년 1월 16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라이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77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1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7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8) ESG 경영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지속가능 경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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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3조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상기 법령에 따른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륜차의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정기적 확인 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의 제공,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등의 조치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였다. 또한 ‘배달 소요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대해 안전한 배달소요 시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규칙 제671조와 같이 라이더를 직접 

대면해야만 조치의 이행이 가능한 법 규정의 경우, 통합형 플랫폼사에서는 

조치이행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현행 법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현장 작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즉, 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업체에게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달시간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음식점에서의 배달시간 

독촉이나 요구 또한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식점주에 대해서도 배달시간 제한이나 독촉을 하지 

않도록 상기 조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라이더 사망사고가 지속 

증가할 경우, 주문중개나 배달대행 앱 모두에서 배달제한시간이나 도착완료시간 

등 배달에 관련되는 시간 자체를 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달시간을 직접 

제한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빠른 배달을 유인하고 있는 플랫폼사의 과도한 

프로모션이나 정책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라이더는 약 14.7%에 해당되었다. 설문 

응답자 중 사고발생 경험이 있는 159명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은 배달 시간이 

적은 부업의 사고 발생율이 49.2%(59명)로 주업의 38.1%(130명)에 비해 11.1%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라이더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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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부업 라이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 배달 라이더에게 

안전교육을 포함한 상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배달 중 후속 콜을 수신하거나 확인한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도 인식이 89.7점으로 

기상상황 악화(95.4점), 야간 배달(92.6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묶음배달은 

라이더의 약 67%가 하고 있었으며, 묶음배달을 하는 그룹의 사고 발생율(44.2%)이 

하지 않는 그룹(30.8%)보다 13.4%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묶음배달은 무리한 

운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달 중 후속 콜 수신’과 ‘묶음배달’을 제한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라이더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므로, 노동계 및 현장 라이더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안전 배달료109)’와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문조사에서는 눈, 비, 태풍 등의 기상악화가 배달 시 라이더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중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으나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업체에서는 폭설이나 태풍 시 음식점에 안내 후 배달을 

중지한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배달중지 안내로 인한 음식점 가맹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기상악화 시 배달료가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배달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악천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9) 안전 배달료 도입에 관한 논의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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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부터 10년간 음식및숙박업과 퀵서비스업의 이륜차 기인 사고 

사망자 322명의 상병명을 기반으로 사고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를 다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72.0%(23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흉부가 

10.6%(34명) 순이었다. 이에 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1조에는 

승차용 안전모에 대해서만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상기 분석 결과를 고려할 경우 

사고 시 사망 등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행 시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에 가슴 보호대를 추가하는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안전교육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라이더 4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교육을 82.0%(328명)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통합형 플랫폼의 

온라인 교육과 배달대행업체 관리자의 구두 안내 등을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현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통합형 플랫폼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이 

배달과는 무관한 제조업 및 건설업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시청하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리형 플랫폼에 있어 배달대행업체 

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은 주로 30분 ∼ 1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앱 사용법, 

배달 방법, 수수료 구조 등 기본적인 배달업무를 안내할 때 별도의 안전교육 

자료 없이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구두로 알려주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륜차 

사망자 495명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07명,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15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2020년 라이더가 속한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_퀵서비스기사의 

이륜차 재해자 3,668명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 79.9%(2,930명)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지와 배달업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기에, 적기(최초 노무제공 시)에 내실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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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의 습관화도 필요하며, 설문에 응한 

라이더 중 81.3%는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교육주체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업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영상자료를 포함한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교육주체들에 

대한 사전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사에서는 자체 

제작하거나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한 영상 교육자료 등을 배달 앱에서 

라이더가 의무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이 배달 라이더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기나 반기별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함께 현재 이론 위주의 교육을 체험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이륜차 면허 취득 

후 1년에 2시간의 이륜차 운전자 정기 안전교육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면허 취득 관련 법령과 행정기관을 통해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7) 공단의 재해예방 사업 강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관련 재해예방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나마 미래전문기술원에서 Open API 시스템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Service.kosha.or.kr/rider)하여 이륜차 

중상해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약 2천여개 이륜차 사고다발 위험지역 

접근 시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실시간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와 연동하여 위치별, 날씨별, 요일별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각 

라이더에게 15초 길이의 스팟 교육영상 등 총 129종의 영상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플랫폼사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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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실정이다. 향후 보다 많은 플랫폼사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영상자료의 경우 시스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받아 플랫폼사의 배달 

앱에 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향후 공단에서는 

이러한 재해예방 시스템을 일선기관 지역 단위별로 사고다발구역 추가 설정, 

지역 라이더 맞춤형 스팟 영상 송출 등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이륜차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가점검장비를 개발하여 라이더에게 

보급하거나, 안전한 배달시간 기준 및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라이더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적 지원과는 별도로 아직 안전관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이륜차 배달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업체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사 

안전인증제와 배달대행업체 수준평가 및 차등관리 제도의 정착을 통해 라이더 

사고예방에 기여하여야 한다.     

(8) 라이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상설 협의체 운영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은 플랫폼사(주문중개, 배달대행)-배달대행업체-

음식점-라이더-주문 고객 등 복잡한 생태계와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기에 라이더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대응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전제로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라이더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정책 수립, 법규위반 감독과 단속, 대국민 홍보, 기업과 라이더 

지원, 자율적 협약 활성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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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보험 가입 홍보 및 계도 강화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57.8%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율이 약 40∼50%에 

그치고 있었다. 그나마 금년 7월 1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 상당수 라이더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 수준인 통합형 플랫폼의 경우 산재보험 제도를 잘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의 영세한 배달대행업체 및 소속 라이더는 아직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산재보험 

제도 및 가입에 관한 홍보와 행정 지도를 촘촘히 하여야 할 것이다.

(10) 기타

상기 외 라이더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경찰청, 보험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발생 정보나 법규 위반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사-배달대행업체-라이더 간 

표준위탁계약서 작성 및 안전보건 사항 명시 의무화,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 

자동차 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125cc 이하 이륜차에 대한 전용면허 도입, 면허 

취득시 도로주행 시험이나 도로연수 등 면허 취득과정 강화, 이륜차을 배려하는 

도로 환경 조성(맨홀, 하수구 뚜껑, 에폭시 페인트 등 개선), 배달 콜에 대한 

음성 처리 블루투스, 수신기 부착 안전모 등 안전운행 신기술 개발 및 보급, 배달 

라이더가 많이 사용하는 125cc 이하 이륜차에 대한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속도제한장치 등의 보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배달 라이더의 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라이더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탐색하고 위한 기초연구로써, 제안된 정책 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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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 등록제도나 플랫폼사 

안전인증제,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라이더 자격제 등 신규 제도나 자가점검장비 

및 안전한 배달시간 산출 시스템 개발 등의 경우 도입 타당성과 효율적인 실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 배달시간 산정 기준이나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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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사고사망 심층분석 및 연구분야 선정

1) 제조업

제조업의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2013년 284명으로써 2백명대로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201명으로 여전히 2백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20년 0.50‱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그 이전과 비교해 감소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업종별 10년(2011년∼2020년) 누계 사고사망자 다발 상위 3개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273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328명), 선박건조 및 수리업(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업종의 10년 

누계 사고사망자 다발 상위 3개 업종으로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07명), 일반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154명), 기타각종제조업(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수(7명 → 9명 → 17명)와 사고사망만인율

(0.42‱ → 0.63‱ → 1.18‱)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건조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건설업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는 주목할 만한 추세적 변화없이 400명∼500명대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5년 1.30‱로 최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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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는 2.00‱로 전년대비 

0.28‱p 상승하였다.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년대비 30명이 증가하였으며, 

전 산업 사고사망자 882명의 51.9%를 점유하고 있다. 공사금액별로는 1∼20억원 

미만에서 37.1%(170명)로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사망이 가장 다발하고 있고,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의 사고사망자가 51.7%(237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자 발생형태는 통계연도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떨어짐 

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은 전체 사고사망자 458명 중 

51.5%(236명)가 떨어짐에서 발생하였다.

건설업의 연구대상 분야 선정을 위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의 

떨어짐에 의한 사고사망자 1,144명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형태(떨어짐) - 공사종류 – 기인물의 3차원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주거·상업겸용 건물’ 다음으로 사고사망자가 

많은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서비스업

산업재해 통계 분류 상 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범위를 운수·창고·

통신업과 기타의 사업을 통칭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서비스업의 사고사망자수는 2019년 17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189명으로 전년대비 12명 증가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과 2020년에 0.16‱으로 나타났다.

운수·창고·통신업 소업종별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누계 사고사망자 

다발 업종은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68명), 육상화물 취급업(51명), 퀵서비스업

(43명)이며, 5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업종은 퀵서비스업(11.7‱), 노선

화물 운수업(6.1‱), 특수화물 운수업(4.9‱) 순이다. 기타의 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123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11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발하고 있으며, 5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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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유사서비스업(1.5‱), 하수도업(1.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0.

5‱) 순으로 높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동일 업종내에서도 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업종 내 직종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배달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음식 배달원의 경우 현재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업에서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중 연구 적합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사회적 이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단연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코로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택배 및 배달 등 온라인 소비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전년 27억9천만개 대비 20.9%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로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로 이루어지는 음식서비스 거래액도 ‘19년 대비 78.6%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생태계의 변화는 노동강도 및 근로자수 등 

노동환경의 변화를 수반하며, 구축에 장기간 소요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사고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이슈 분야의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택배업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사망보다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현재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그러므로 사고사망 예방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륜차 

배달원의 교통사고 사망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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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특성 분석과 산재예방 정책 방안

1) 선박건조업

선박건조업은 일반적으로 조선업이란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조선업에 대한 

산업구조 및 특성, 산업동향, 사업분야별 사고사망, 국내·외 재해예방 정책 및 

법령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업 일용 및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비계작업 등에 대해 조선기능인 

자격제도 도입 및 혼재작업이 빈번하며 다단계 하청구조로 집단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건설업에서와 같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선업 고유의 산업 특성과 사고 형태를 반영한 산업별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안전보건 영역에 한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감독 및 시정요구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선종 및 

생산단계별 확보되어야 할 적정 공기 기준을 마련하고, 사내 협력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기준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사망자 212명 중, 사망자 10명을 초과하는 

기인물 4종(110명)을 분석한 결과, 지붕작업(48.1%, 53명)과 철골작업(40.9%, 

45명)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의 미설치 또는 미흡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기준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는 고용노동부의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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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고시에는 관련 기준이 없었으며, 한국산업표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에는 일부 기준이 있기는 하나, 성능기준이 없거나 

성능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였다. 국외 기준으로는 일본 가설공업회, EN 

규격 및 ISO 규격에 성능기준이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민간에서 제정한 

기준이거나 사용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공장·창고 신축 및 보수공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철골작업용 안전대 부착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제정과 KOSHA Guide 개정에 활용토록 제안하였다. 

또한 지붕작업 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붕재 제조 시 앵커 등 

안전대 부착설비의 선 반영, 지붕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및 선라이트 등 깨지기 

쉬운 지붕재에 격자형 금속망 선 시공 등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성능기준을 설계기준과 도면에 

반영하는 등 발주·설계·시공의 생애주기 각 단계별 안전성을 강화하고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지자체 직영과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나누어지며, 지자체 

직영이 약 45.3%(16,400여명),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 약 54.7%(19,800여명)로 

총 36,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자체 직영에 비해 민간 위탁업체 소속의 환경

미화원에서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2015년 이후 

발생한 사고사망자 24명 중에서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87.5%(21명)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직영의 경우 주간작업인 가로청소가 대부분인 반면, 

민간위탁 업체는 폐기물 수거 운반 등 주로 야간작업이 많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작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8년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원칙 등 관련 대책이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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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228개 시·군·구 조례 중 43.0%(98개)의 

지자체에서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원칙을 예외로 하고 있었으며, 42.1%(96개) 

지자체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00ℓ 이상의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예외 규정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용량(100ℓ 

이상)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2021년도 폐지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정성평가)’ 

지표를 정량평가로 강화하여 평가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 차량 관련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위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리프트 

등의 상차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산업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수탁 계약으로 음식 등을 배달하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성, 

산업동향 및 네트워크 구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고 배달 라이더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플랫폼 배달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사(5명)/

배달대행업체(4명)/라이더(4명)에 대한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최근 트렌드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직고용 배달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이후 이륜차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속해 있는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_

퀵서비스기사의 산업재해 연평균 증가율이 62.7에 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륜차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관련 산업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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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안전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플랫폼사 안전인증제,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등의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달제한시간 등 배달 알고리즘의 합리적 개선과 빠른 

배달을 강조하는 브랜드명의 사용과 장시간 노동과 빠른 배달을 유인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배달시간의 제한 금지 대상에 음식점주를 

포함, 부업 라이더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없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검토, 의무 착용 보호구에 ‘가슴 보호대’ 추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교육의 강화 및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예방 서비스의 확대,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3. 제언

본 연구는 선박건조업 등 4개 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써, 제안된 정책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조선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플랫폼사 

안전인증제,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등과 같은 신규 도입 제도의 경우 제도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실행 방법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 성능기준, 지붕작업 시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안전 배달시간 

산정 기준 등 안전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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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type of occupation and the risk 

of accidental death by occupational 

accidents(Ⅰ)

Objectives : The government strengthened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legislative efforts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reducing the number of deaths from occupational accidents by half. 

However, the number of accidental deaths due to occupational 

accidents in 2020 was 882, an increase of 27 compared to 2019.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ourier and 

delivery workers is increasing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ere is concern that it will be transferred to a new risk area 

for accidental deaths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areas with a high 

incidence of accidental deaths were select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social issues. We inte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that can effectively prevent 

accidental deaths in the relevan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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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In this study, statistics on occupational accidents over the 

past 10 years and recent social issues related to accidental deaths 

were analyzed to select a research subject area. In-depth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s,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network 

structure, domestic and foreign accident prevention systems and 

policies, safety and health conditions were analyze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educe occupational accidents.

Results : Based on the analysis of accidental deaths and social issues 

by industry, the shipbuilding industry, new construction and repair work 

of factories and warehouses, street cleaner, and the two-wheeled 

vehicle delivery platform industry were selected as research areas. As 

a result of the study,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for daily workers and subcontractor workers. 

In the case of new construction and repair work of factories and 

warehouses, it was necessary to prepare performance standards for 

safety belt attachment facilities for steel frame and roof wo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s for street cleaners. In particular, opinions on amendments 

to related laws for the protection of street cleaners were suggested. In 

the case of the two-wheeled vehicle delivery platform industry, various 

measures were presented to strengthen the safety function of the 

platform company and to strengthen the field operability and safety 

measur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clusion :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find policy measures for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in four fields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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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uildin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asure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improving laws and systems in the relevant field or setting policy 

directions. Some of the proposals require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methods.

Key words : Accidental death by occupational accident, shipbuilding 

industry, steel frame and roof work, safety belt 

attachment facility, street cleaner, two-wheeled vehicle 

delivery platform industry, delivery r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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